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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국내 경

기침체는지난9월미증유의미국

내 테러사태로그 회복시기가더욱 불투

명해졌다. 앞으로의사태진전에따라 대

미수출 감소와 함께 원유를 비롯한원자

재가격 상승, 그리고내수부진으로이어

져 기업의 어려움이한층 심화될 가능성

을 안고있다. 국제금융시장의위축이국내시장에미

치는여파또한우려되는부분이다. 정부는최악의상

황에대비해추경예산편성, 재정적자를감수한 정부

지출확대, 그리고추가금리인하등 대응처방을마

련하고있다. 말그대로비상대책이필요한시점이다.

그러나법인세등 직접세율의전반적인하를통해

기업의 세부담을추가 경감하겠다는내용은 아직 없

다. 물론테러사태이전정부가발표한내년도세제개

편안에는소득세10% 경감과함께법인특별부가세폐

지, 그리고연구개발과설비투자를촉진하는세액공제

확대등을통하여경기를끌어올리려는정부당국의고

민이 담겨 있다. 특히소득세최고세율을낮추겠다는

것은지금의형편으로보면어려운결정을한 것으로

높이평가할만하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불황기의감세정책에대하여

조세수입을더 감소시켜세입기반과재정수지를악화

시킨다는우려를하며 이의를제기하기도한다. 그렇

지만 지난 1 9 8 0년대미국의레이건행정부는과감한

감세정책을펴서구조적인장기불황을슬

기롭게타개하였다. 그리고이것이1 9 9 0

년대 이후 1 0여년간 장기호황의밑받침

이되었음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그

당시 영국 대처수상도 국영기업 민영화

등극심한구조조정의와중에서도직접세

부담을줄이려는노력을통해국내경제의

활력을되살리는성과를얻었다. 이러한역사적사실

로볼때직접세부담을낮추는것이재정을급격히약

화시키지만않는다면불황극복수단으로효용성이높

은방법임에는틀림이없다.

레이건정부도소득세를일시에낮춘것은아니다.

수년에걸친단계적인세율인하를통해소득세구조

를 단순화하고납세자 부담을 점진적으로낮추었다.

세부담의완화가세원증대로연결되는데는물론시

차가필요하고정부의지출도급격히줄일수는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미국경제가안고있던소위쌍둥

이적자가클린턴행정부때와서해결된배경에는앞

서레이건정부의감세정책과함께불필요한정부지출

을줄여나가는꾸준한노력이있었다.

재정건전성을강조하는사람들중에가끔정책판단

을 잘못하는경우가있다. 그것은정부지출증가를불

변으로놓고조세수입감소만을걱정하여세율인하를

반대하는경우이다. 불황시의감세정책에는일시적재

정적자가불가피하다. 그후속조치로행정시스템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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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와감세에따른세원증가가그 적자를메꾸어가

게 된다. 재정의수지가잘 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규

모가방만한나라살림은경제를멍들게한다. 가령국

민소득의절반이상이재정지출로쓰인다면어떻게될

까?

이에대한해답은이미거시경제학의승수이론에의

해 잘 설명되고있다. 정부가세금을거둬경기회복에

쓴다면그효과는세금징수전과같다. 그러나세금을

줄여늘어난가처분소득이민간투자나민간소비로연

결되면이는 2 ~ 5배 이상의경기촉진효과를가져온

다. 세율이지나치게높을때오히려세수가줄기때문

에높은세율을낮추어야한다는레퍼이론도재정지출

을불황극복의유일한수단으로만보는사람들에게는

생각을다시하게하는부분이다.

지금우리의조세부담률은어느수준인가? 작년에

국민총소득의2 2 %을 나타내고있어 1 9 9 0년대 평균

1 9 %을 넘어서고있다. 세금항목에포함되지않은국

민연금, 고용보험등 4대보험료를추가하면미국, 일

본의수준을훨씬뛰어넘게된다. 소득수준에비해과

도한 세부담을하고 있는셈이다. 사회보장제도가잘

되어있는유럽국가에비해아직부담률이낮다는정

부의설명은높은부담에비해돌아오는서비스가상

대적으로불충분하다는점에서설득력이부족하다. 더

욱이각종행정규제로인해발생되는비용까지감안한

다면정부에내는국민의조세부담은단순히통계수치

로만비교할수없는일이다. 

또 하나 2 1세기에들어서면서우리 정부를긴장시

키는 부분이있다. 세계시장이하나로통합되는개방

시대를맞아기업을비롯한모든납세자는세금이적

은나라로옮겨가살수있는기회가점차증대되고있

다. 이제개인이나기업이국가를선택하는시대가도

래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서비스가나쁘고 세부담이

높은 곳에서는정부기능의유지가어렵게된다. 국가

간 값싸고질좋은행정서비스경쟁이벌어질날이멀

지않았다. 이미유럽, 미국등에서논의되고있는소득

세, 법인세의최고세율인하내지상속세폐지등은그

러한조짐의시작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정부가발표한중장기세제개편방향에서도이러한

시대변화에부응하여‘넓은세원낮은세율’을강조하

고 있다. 그리고비과세감면대상축소, 소득·업종간

불균형시정, 음성탈루방지의세가지를그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다만세율 인하는언제 어떻게얼마만큼

낮춘다는구체적인중장기프로그램이없다. 일정기간

내에세율을낮춰가겠다는정부의계획은장래기업투

자를결정하는중요한판단요소가된다. 최근미국, 캐

나다, 독일등에서발빠르게발표하고있는감세계획

에비해아쉬운부분이다.

이제우리는재정정책에대한인식을크게바꾸어야

한다. 그리고시대에맞지 않는구태의연한조세이론

은 과감히버려야할때이다. 정부가세금을거둬서특

정산업을지원한다든가조건없이세금을깎아주는감

면정책은글로벌경쟁이라는커다란흐름속에비추어

찻잔속의태풍에불과하다. 치열한경쟁속에서기업

이생존하기위해서는정부의과보호에서벗어나전략

적제휴나속도경영을통해스스로면역체제를강화해

나가는수밖에없다. 그러기위해서는어느한쪽을지

원하기위해다른한 쪽의세부담이높아지는현상은

없어야한다. 그리고지속적이고전반적인세율 인하

를 통하여법대로세금을다내면기업이망한다는말

도사라져야한다.

누구나마음편하게세금을내고기업하기쉬운사

회를만드는것, 이것이2 1세기작고도강한나라를만

드는가장빠른지름길임을우리모두가잊어서는안

된다.

감세정책과 불황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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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규모기업집단을지정하고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위한여러가지규제를 가하는 대규

모기업집단제도는공정거래위원회가1 9 8 6년부터시행하고있는제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 1 9 8 6년 말「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공정거래법’이라고함)을개정하

여 경제력집중억제수단을도입하였던이유는그 당시대규모기업집단의팽창이현저하였고

경제력이이들대규모기업집단에과도하게집중되면서여러가지폐해가노출되었기때문이

다. 이제도를 도입함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는대규모기업집단을지정하여지주회사의설

립 금지,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금융·보험회사의의결권제한등 시장구조차원의

경제력집중현상에대하여규제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규제에도불구하고 재벌중심의 경제구조가자원배분의편중을 심화시

켰고 재벌기업이 외부차입에 의존하여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데 주력하여 핵심역량을

키우지못함으로써기업의경쟁력이약화되었으며마침내국가경제의총체적인부실로이어

지게되었다. 1997년의경제위기를경험하면서많은경제전문가들이재벌중심의 경제구

조와후진적인기업지배구조가바로경제위기의주요인이라고지적하였다. 

이에정부는재벌을중심으로한기업개혁이경제개혁의성패를좌우하는중요한분야라고

인식하고, 철저한시장원리의도입을위해재계와의합의를통해소위‘5 + 3’과제를추진하

대규모기업집단제도에 관한
최근의 논의

金 珍 洙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j i n s k i m @ k i p f . r e . k r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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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제도에관한최근의논의▶▶

게되었다. 즉, 기업경영의투명성제고, 상호채무보증해소, 재무구조의획기적개선, 핵심역

량 강화, 책임경영의제고등의 5대 기본과제와제2금융권경영지배구조의개선, 순환출자

억제및부당내부거래의차단, 변칙상속·증여방지등의3대보완과제를추진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대규모기업집단제도를구성하는여러제도중에서 가장중요한제도

였는데, 1998년당시I M F의 요구로적대적인수합병에대한규제가대폭완화되면서외국

기업의 국내기업에대한적대적 M&A 방어와외국기업과의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위한

목적으로폐지되었다. 그러나그 후 대규모기업집단계열사의출자가급격히증가하면서정

부는 순환출자에따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2 0 0 1년 4월 출자총액제한제도를부활하게

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부활에 따라 재계는 2 0 0 2년 3월말까지1 3조 1천억원으로추

정되는한도초과분을처분해야하는상황에직면하게되었다. 이에재계가문제를제기하면

서 출자총액제한제도에대한정부와재계간의논쟁이현재까지계속되고있으며, 이논쟁은

나아가대규모기업집단제도자체에대한논쟁으로비약하게되었다. 

본고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제도에대한 최근의 논의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해본다.

Ⅱ. 2001년대규모기업집단 현황

대규모기업집단은흔히‘재벌’이라고불리어진다. 대규모기업집단은주로학술적또는정

책적용어로 사용되고 있고재벌은 사회일반에서사용되는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동일한 의미로 혼용되고있다. 기업집단은공정거래법시행령제3조에서‘동일인이단

독으로또는동일인관련자와합하여발행주식총수의30% 이상을소유하고있는회사의집

단’으로규정되어있으며, 이중에서자산총액합계액의순위가1위부터3 0위까지인기업집

단은‘대규모기업집단’으로규정되어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2 0 0 1년 4월지정한2 0 0 1년도대규모기업집단의명칭, 규모및 계열사

수는 <표 1 >과 같다. 대규모기업집단의자산총액은 2 0 0 0년말 4 3 7조 8 , 6 6 0억원으로 전년

정부는재벌을 중심으로한 기업개혁이경제개혁의성패를 좌우하는중요한 분야라고인식하고,

‘5 + 3’과제즉, 기업경영의투명성제고, 상호채무보증해소, 재무구조의획기적개선, 핵심역량

강화, 책임경영의제고등의5대기본과제와제2금융권경영지배구조의개선, 순환출자억제및

부당내부거래의차단, 변칙상속·증여방지등의3대보완과제를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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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1 5조 6 9 0억원증가하였으며, 총계열회사의수는6 2 4개로전년대비 8 0개사가증가하

였다. 가장 규모가 큰 기업집단은 삼성으로서 계열회사 수는 6 4개이며, 자산총액은 6 9조

8 , 7 3 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전년도에비하여 계열회사수는1 9개, 자산총액은2조 4 , 8 9 0

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에전년도의경우 가장규모가 큰 기업집단이었던현대의 경우

현대자동차의분리로인하여 그 규모가 축소되어계열회사는2 6개로감소하였으며, 자산총

액은5 3조 6 , 3 2 0억원으로 감소하였다. 더욱이현대의 경우 2 0 0 1년 중에 하이닉스반도체,

현대건설, 고려산업개발등의계열분리로인하여8월1일을기준으로한 자산총액은2 6조 7

천억원으로크게감소하였다.  

2 0 0 1년도에새롭게대규모기업집단으로지정된기업집단은모두6개로현대자동차, 포항

제철, 하나로통신, 현대백화점, 동양화학, 태광산업등이다. 현대자동차는현대로부터친족

분리되어별도의기업집단을형성함으로써자산규모5위에 해당하는대규모기업집단이되

<표1> 2001년도대규모기업집단지정내용
(단위: 개, 10억원)

주: 1) (  )안은2 0 0 0년도지정시순위임.
2) 2000년3 0대기업집단계열회사수및자산총액합계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0 0 1년도대규모기업집단지정」, 2001. 4.

1 ( 2 )1 ) 삼 성 6 4 ( 4 5 ) 6 9 , 8 7 3 ( 6 7 , 3 8 4 ) 1 7 ( 2 1 ) 동 양 3 0 ( 2 5 ) 5 , 1 0 7 ( 4 , 5 6 4 )

2 ( 1 ) 현 대 2 6 ( 3 5 ) 5 3 , 6 3 2 ( 8 8 , 6 4 9 ) 1 8 ( 1 6 ) 효 성 1 5 ( 1 3 ) 4 , 9 5 0 ( 5 , 7 1 6 )

3 ( 3 ) 엘 지 4 3 ( 4 3 ) 5 1 , 9 6 5 ( 4 7 , 6 1 2 ) 1 9 ( 2 3 ) 제일제당 3 0 ( 1 8 ) 4 , 7 6 3 ( 3 , 5 3 8 )

4 ( 4 ) 에스케이 5 4 ( 3 9 ) 4 7 , 3 7 9 ( 4 0 , 1 4 7 ) 2 0 ( 2 0 ) 코오롱 2 5 ( 1 7 ) 4 , 6 4 0 ( 4 , 6 1 6 )

5 ( - ) 현대자동차 1 6 ( - ) 36,136( - ) 2 1 ( 1 5 ) 동국제강 8 ( 1 4 ) 4 , 3 4 2 ( 5 , 9 0 3 )

6 ( 5 ) 한 진 1 9 ( 1 8 ) 2 1 , 3 0 7 ( 2 0 , 7 7 1 ) 2 2 ( 2 5 ) 현대산업개발 9 ( 7 ) 4 , 0 7 0 ( 3 , 4 2 0 )

7 ( - ) 포항제철 1 5 ( - ) 21,228( - ) 2 3 ( - ) 하나로통신 7 ( - ) 3,369( - )

8 ( 6 ) 롯 데 3 1 ( 2 8 ) 1 6 , 6 9 4 ( 1 5 , 7 9 1 ) 2 4 ( 2 9 ) 신세계 9 ( 1 0 ) 3 , 2 2 1 ( 2 , 7 2 3 )

9 ( 8 ) 금 호 1 7 ( 2 0 ) 1 1 , 6 0 6 ( 1 1 , 5 3 2 ) 2 5 ( 3 0 ) 영 풍 2 4 ( 2 1 ) 2 , 8 9 7 ( 2 , 6 2 0 )

1 0 ( 9 ) 한 화 2 5 ( 2 3 ) 1 1 , 4 9 6 ( 1 1 , 4 3 0 ) 2 6 ( - ) 현대백화점 1 5 ( - ) 2,858( - )

1 1 ( 1 2 ) 두 산 1 8 ( 1 6 ) 1 1 , 1 9 2 ( 7 , 6 4 6 ) 2 7 ( - ) 동양화학 2 2 ( - ) 2,826( - )

1 2 ( 1 0 ) 쌍 용 2 0 ( 2 2 ) 9 , 0 3 9 ( 9 , 7 4 9 ) 2 8 ( 2 4 ) 대우전자 4 ( 3 ) 2 , 7 2 5 ( 3 , 5 2 5 )

1 3 ( 1 3 ) 현대정유 2 (3) 7 , 2 4 3 ( 7 , 1 5 0 ) 2 9 ( - ) 태광산업 1 5 ( - ) 2,598( - )

1 4 ( 1 1 ) 한 솔 1 9 ( 1 9 ) 6 , 9 8 3 ( 9 , 3 9 7 ) 3 0 ( 2 6 ) 고 합 6 ( 6 ) 2 , 5 0 1 ( 3 , 7 1 1 )

1 5 ( 1 9 ) 동 부 1 9 ( 1 9 ) 5 , 8 3 1 ( 5 , 3 3 1 )

1 6 ( 1 7 ) 대 림 1 7 ( 1 8 ) 5 , 3 9 5 ( 5 , 6 7 4 ) 합 계 6 2 4 4 3 7 , 8 6 6
( 5 4 4 )2 ) ( 4 2 2 , 7 9 7 )2 )

순위 집단명 계열사수 자산총액 순위 집단명 계열사수 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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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포항제철은민영화 완료 및 공정거래법상공공적 법인의 지정제외규정이삭제됨에

따라지정대상으로전환되었다. 그외에하나로통신, 현대백화점, 동양화학, 태광산업등은유

상증자, 당기순이익, 자산재평가등 자산총액증가로신규지정되었다. 반면에2 0 0 0년도에

대규모기업집단에속해있던아남, (주)대우, 새한, 진로, 에쓰-오일및동아는당기순손실또

는계열회사의파산으로인해자산규모가감소함에따라2 0 0 1년도지정에서탈락하였다. 

대규모기업집단의부채비율은정부의부채비율200% 규제에힘입어<표2 >에서보는바

와 같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전체 부채비율은 2 0 0 0년 말

1 7 1 . 2 %로서경제위기가발생했던1 9 9 7년 말 5 1 2 . 8 %에 비해3 4 1 . 6 % p가 감소하여재무

구조가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5대기업집단의부채비율은2 0 0 0년 말 1 6 2 . 0 %로서1 9 9 7

년 말 4 7 2 . 9 %에 비해3 1 0 . 9 % p가 감소하였으며, 6~30대기업집단의경우에는2 0 0 0년 말

부채비율이1 8 6 . 0 %로서1 9 9 7년 말의6 1 6 . 8 %에비해 4 3 0 . 8 % p가감소하였다. 

대규모기업집단의경영성과는<표 3 >에서보는바와같다. 대규모기업집단의2 0 0 0년 당

기순이익은 1 9 9 9년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률은0 . 5 %

에 불과한2조1천억원을기록하였다. 삼성그룹의대표적 기업인삼성전자의2 0 0 0년 당기

순이익이 6조 1 5 0억원(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률은1 7 . 5 % )임을 감안할 때 대규모기업집

단 전체의경영성과가매우저조함을알 수 있다. 2000년4대기업집단의당기순이익은현

대규모기업집단의전체부채비율은 2 0 0 0년 말 1 7 1 . 2 %로서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1 9 9 7년 말

5 1 2 . 8 %에 비해 3 4 1 . 6 % p가 감소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기업집단의

2 0 0 0년 당기순이익은 1 9 9 9년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률은

0 . 5 %에불과한2조1천억원을기록하였다.

<표2> 대규모기업집단의부채현황
(단위: %)

주: 1. 연말기준임. 
2. 금융, 보험회사는제외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5대 297.6 344.2 472.9 235.1 148.9 1 6 2 . 0

6 ~ 3 0대 435.1 460.8 616.8 497.1 498.5 1 8 6 . 0

전 체 347.5 386.5 512.8 379.8 218.7 1 7 1 . 2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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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경영악화로인해전년대비4조1천억원감소하여3조4천억원을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매출액 대비당기순이익률이1.5%p 감소하였다. 5~30대기업집단의경우당기순손

실이2 1조 2천억원에서1조3천억원으로대폭감소하였으나, 여전히당기순손실을기록하

고 있다.

Ⅲ. 대규모기업집단제도의내용

1. 대규모기업집단제도의개요

가. 대규모기업집단제도의도입배경및변천과정

1 9 6 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시작된 우리나라의경제개발은경제규모의영세성, 협소한

국토, 빈약한부존자원, 투자재원의부족등의제약을감안하여특정분야를전략적으로집

중개발하는것이었다. 정부가철강, 기계, 화학, 조선등 중화학공업을전략산업으로집중적

으로육성함에따라우리경제는규모의경제의 실현, 산업구조의고도화, 국제경쟁력의강

화 등을달성할수 있었으며, 대규모기업집단은경제개발의주역으로급성장을하게되었다.

그러나우리경제의 양적인성장이면에독과점적시장구조의심화, 시장기능의왜곡, 경제

각부문간의불균형확대등이 1 9 7 0년대후반부터심각한문제로등장하게되었다. 즉, 경제

<표3> 대규모기업집단의당기순이익현황
(단위: 조원, %)

주: 금융·보험업영위회사는제외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4대 1 9 9 9 2 7 2 . 5 7 . 5 2 . 7

2 0 0 0 2 9 1 . 1 3 . 4 1 . 2

증감 8 . 4 △4 . 1 △1 . 5 p

5∼3 0대 1 9 9 9 1 3 1 . 2 - 21.2 - 16.2

2 0 0 0 1 6 5 . 9 - 1.3 - 0.8

증감 3 4 . 7 적자지속 적자지속

전 체 1 9 9 9 4 0 3 . 7 - 13.7 - 3.4

2 0 0 0 4 5 7 . 0 2 . 1 0 . 5

증감 5 3 . 3 흑자전환 흑자전환

매출액( a ) 당기순이익( b ) 당기순이익률( b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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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확대되고경제구조가복잡해짐에따라정부개입의비효율성이뚜렷하게나타나기시

작하였고, 경제의성장과 더불어 심화되어온 독과점화는내부적으로물가안정과자원배분

의원활화를저해하였으며국제경쟁력을약화시켰다.

이에따라정부는1 9 8 0년 말 공정거래법을제정하여사업자의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과

과도한경제력의집중을방지하고부당한공동행위및 불공정거래행위를규제하여공정하고

자유로운경쟁을촉진함으로써균형있는발전을도모하고자하였다. 그러나1 9 8 0년대에들

어와서도대규모기업집단의팽창은더욱현저하였고경제력이이들대규모기업집단에과도

하게집중됨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는1 9 8 6년 말 공정거래법제1차 개정을통하여 경제력

집중억제수단을도입하였다.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를도입하고, 지주회사의설립금지,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 금융·보험회사의의결권 제한 등 시장구조 차원의 경제력

집중현상에대하여본격적으로규제하기시작하였다. 

경제·사회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이후에도 공정거래법이여러차례개정되면서이

와 같은대규모기업집단에대한규제내용도조금씩 변화하여왔다. 대규모기업집단에대한

공정거래법상의규제추이를연도별로살펴보면<표4 >와 같다.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가

도입되었던 1 9 8 6년에는 자산규모 4천억원 이상의 기업집단이대규모기업집단으로지정되

었으나, 우리나라의경제규모가커짐에따라1 9 9 2년이후에는자산총액순위를기준으로하

여3 0위까지의기업집단이대규모기업집단으로지정되고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1 9 8 6년에순자산의4 0 %를 한도로 시행되었으나, 1994년순자산의

2 5 %로 강화되었다가1 9 9 8년 I M F의 요구로적대적인수합병에대한규제가대폭완화되면

서 외국기업의국내기업에대한적대적M&A 방어와외국기업과의역차별문제를해소하기

위한목적으로폐지되었다. 그러나1 9 9 9년 대규모기업집단계열사의출자가급격히증가하

면서순환출자에따른폐해를 시정하기위해서 2 0 0 1년 이 제도가 다시부활되어 순자산의

2 5 %로 제한하고있다.

채무보증은1 9 9 2년 자기자본의 200% 이상을금지하였으나, 1996년자기자본의 1 0 0 %

이상을금지하였으며, 1998년부터는채무보증을전면금지하였다. 금융·보험의결권제한

1 9 8 0년 말 공정거래법을제정하여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을촉진함으로써균형있는발전을도

모하고자하였으나1 9 8 0년대에들어와서도대규모기업집단의팽창은더욱현저하였고경제력이

이들대규모기업집단에과도하게집중됨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는1 9 8 6년 말 공정거래법제1차

개정을하였고이후에도여러차례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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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 9 8 6년 이후금지되었으나2 0 0 1년 이를제한적으로허용하였으며, 상호출자는1 9 8 6년

이후계속금지되고있다. 

나.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의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4월 대규모기업집단을지정하여 통지하고 있

다.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가도입되었던1 9 8 6년에는자산규모4천억원이상의기업집단

이 대규모기업집단으로지정되었으나, 1992년이후자산총액(금융·보험회사의경우자본

총액또는자본금중에서큰 금액, 새로설립된회사는납입자본금) 순위3 0위까지의기업집

단이대규모기업집단으로지정되고있다. 다만금융·보험업만을영위하는기업집단이나금

융·보험회사가지배하는기업집단, 정부투자기관이지배하는기업집단
1 )

, 회사정리절차개

시를신청한소속회사들의자산총액합계액이당해기업집단전체자산총액의50% 이상인

기업집단등은대규모기업집단지정과정에서제외되고있다. 

<표4> 대규모기업집단에대한공정거래법상의규제추이

자료: 양금성, 『대규모기업집단제도의개편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01.

지정대상 자산 상위3 0대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4 , 0 0 0억원

출자총액한도 순자산의4 0 % 좌동 순자산의2 5 % 좌동 폐지 순자산의2 5 % 좌동

채무보증 - 자기자본의 좌동 자기자본의 금지 좌동 좌동
2 0 0 % 1 0 0 %

금융보험사의결권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제한허용

상호출자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불공정 기업집단의 자금, 자산 계좌추적권 동제도
거래행위 불공정거래 좌동 좌동 (인력포함) 좌동 도입 3년연장

규제

대규모내부 - - - - - 1 0대 3 0대
거래공시

지주회사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허용 허용

1 9 8 6 1 9 9 2 1 9 9 4 1 9 9 6 1 9 9 8 1 9 9 9 2 0 0 1

1) 정부는2 0 0 1년부터공기업의경우에도 공기업 또는자회사가자본금 3 0억원이상규모인 민간회사와경쟁관계에있을경우
대규모기업집단으로지정할계획이었으나, 기획예산처가2 0 0 1년내에한전, 주택공사 등민간기업과경쟁관계에있는 3 6개
공기업의자회사를정리하기로함에따라공기업의대규모기업집단지정을유보하기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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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으로지정되면그 계열사들은공정거래법제9조 내지제11조의2에 의해

① 출자총액의제한, ②채무보증의금지, ③상호출자의금지, ④계열창업투자회사의주식

취득제한, ⑤계열금융회사가소유한주식의의결권금지, ⑥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

시 등의행위가규제된다. 

이상과같은대규모기업집단지정에따른규제를이행하지않으면공정거래위원회는위반

행위중지, 관련주식처분, 임원사임, 영업양도, 채무보증취소등의시정조치를취할수 있

으며, 그시행조치를이행하지않는경우2년이하의징역등의처벌을받게된다
2 )

. 아울러

출자한도, 채무보증과상호출자금지등을위반하게되면위반금액의1 0 %까지과징금을부

과하도록하고있다. 또한시정조치로서주식처분명령을받게되면그 주식에대하여의결

권을행사할수 없게된다
3 )

.

공정거래위원회는시정조치와는별도로과태료를부과하고검찰에고발하여징역등의형

사벌을받게할 수 있는데, 출자한도나채무보증을위반하게되면징역과벌금을함께부과

할 수있다
4 )

. 

다. 대규모기업집단에대한규제의내용

1) 공정거래법상의규제

가) 출자총액의제한

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금융·보험회사및 지주회사는제외함)는회사순자산액의

2 5 % (출자한도액)를초과하여다른국내회사의주식을취득또는소유할수 없도록제한한

다(공정거래법제1 0조).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동조의 규정적용에있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이를요약하면아래와같다.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가도입되었던1 9 8 6년에는자산규모4천억원이상의기업집단이대규

모기업집단으로지정되었으나, 1992년이후자산총액순위 3 0위까지의기업집단이대규모기업

집단으로지정되고있다.

2) 공정거래법제1 6조및제6 7조.
3) 동법제1 8조제1항.
4) 동법제6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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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지분비율에따라유상증자에참여하거나배당을받는경우

신주배정또는주식배당으로신주를취득또는소유하는경우에는취득또는소유한날부

터2년이내에한하여예외로인정한다. 

(2) 담보권의실행또는대물변제의수령에의하여주식을취득또는소유하는경우

담보권의실행또는대물변제의수령에의하여주식을취득또는소유하는경우에는취득

또는소유한날부터6개월이내에한하여예외로인정한다.

(3) 사회간접자본시설( S O C )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경우

적극적 민자유치가필요하나, SOC투자의성격상 투자비 소요가막대하고투자비 회임기

간이길며, 일정기간경과후 국가에소유권이귀속되는점 등을감안하여2 0년 이내에한하

여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민간투자사업의공사기간과무상사용기간을합하여2 0년을초과

하는경우등 공정거래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1 0년 이내의범위안에서예외

기간을연장할수있다. 

(4) 기업구조조정, 외국인투자유치, 중소기업과의기술협력을위하여주식을취득또는소

유하는경우

기업구조조정, 외국인투자유치, 중소기업과의기술협력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

하는경우에는취득또는소유한날부터5년이내의범위안에서예외를인정할수 있다. 공

정거래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3년이내의범위안에서이를연장할수 있다. 

우선기업구조조정을위한경우로서는① 3년이상계속하여영위하는영업또는그 영업

에 사용하는주요자산을동종의영업을 영위하는다른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양도하여그

다른회사의주식을취득또는소유하는경우, ②3년 이상계속하여영업을 영위하는회사

로서합병할예정으로동종의영업을영위하는다른회사(그영업을1년이상계속하여영위

하고있는회사에 한함)의주식을취득또는소유하는경우, ③계열회사를매각하고그 대

금으로핵심사업부문의역량강화를 위해그 핵심사업부문에해당하는회사의주식을 취득

또는소유하는경우, ④3년이상계속하여영위하는영업또는그 영업에사용하는주요자

산을물적분할하여신설되는회사의주식을취득또는소유하는경우, ⑤임직원이설립하는

분사회사에현물출자하여그 신설회사발행주식총수의 30% 미만의주식을취득또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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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는경우, ⑥친족독립경영에의한계열분리추진과정에서분리되는회사가소유하고있

던 다른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⑦ 재무구조가부실한 계열사의매각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매각에앞서그 회사의재무구조개선을위해실시하는유상증자에참여하는경

우등에대해서는예외가인정된다.

외국인투자의유치를 위한경우로서는특정외국인 측이지분의 30% 이상을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로있는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출자에 대하여 동 규정의 적용에있어서 예외를

인정하고있다. 

마지막으로중소·벤처기업과의협력관계강화를위한경우에도동 규정의예외를인정하

고 있는데원료·부품생산중소기업및 벤처기업에대한지분30% 미만의출자에대해서는

동규정을적용하지않는다. 

(5) 지주회사로전환하기위하여또는지주회사이었던자가지주회사가되지않기위하여

주식을취득·소유또는처분하거나자산을감소또는증가함으로인하여출자한도액

을 초과하여주식을취득또는소유한경우

이 경우에는그 사업연도말까지 예외를 인정하며, 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다음사

업연도말까지그기간을연장할수 있다.  

이상과같은출자총액제한규정을위반하는경우에는과징금및 벌칙등과같은제재조치

를 받게된다. 출자한도초과금액의10% 이내의범위내에서과징금을부과하며, 출자한도

초과주식에대한의결권행사를제한받게된다. 벌칙규정으로서는3년이하의징역또는2

억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다. 

나) 채무보증의금지

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 회사(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는 제외함)는국내계

열회사에대하여채무보증을하여서는안된다(공정거래법제1 0조의2). 이는대규모기업집

대규모기업집단으로지정되면그계열사들은공정거래법에의해출자총액의제한, 채무보증의금

지, 상호출자의금지, 계열창업투자회사의주식취득제한, 계열금융회사가소유한주식의의결권

금지, 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등의행위가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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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의한여신 편중및 부실기업에대한지원을억제하기위한것이다. 

더구나공정거래법은이와같은채무보증과관련하여예상되는탈법행위를차단하기위해

탈법행위의유형으로서, 자기계열회사의금융기관에대한기존의채무를면하게함이없이

그 채무를인수함으로써사실상채무보증과동일한효과를발생케하는행위(중첩적채무인

수), 비계열사로하여금자기의계열사에채무보증을하게하고대신자기는당해비계열사

에채무보증을하는행위(교차보증) 등을규정하고엄중히차단하고있다. 

그러나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보증과② 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의채무에대한보증

의경우에는이를채무보증금지대상에서제외한다. 

다) 상호출자의금지

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또는소유하고있는계열회사의주

식을취득또는소유할 수 없다(공정거래법제9조). 그러나① 회사의합병또는영업전부

의 양수와② 담보권의실행또는대물변제수령의경우에는예외를인정하고있다. 이경우

에 있어서도출자를한 회사는그 주식을취득또는소유한날부터6개월이내에이를처분

하여야한다. 

라) 계열창업투자회사의주식취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로서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주식을취득또는소유할수없다(공정거래법제9조제3항) .

마) 금융·보험회사주식에대한의결권제한

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 회사는 취득또는소

유하고있는국내계열회사주식에대하여의결권을행사할수 없다(공정거래법제11조). 다

만, 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가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기위하여서나보험

자산의효율적인운용·관리를위하여관계법령에의한승인등을얻어주식을취득또는소

유하고있는경우에는예외로인정된다.

바) 대규모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

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 모든회사(상장·비상장회사불문)가 일정규모이상의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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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5 )

를 하는경우에는이사회의결을거친후 이를공시하여야한다(공정거래법제11

조의2). 즉, 30대기업집단소속회사가특수관계인을상대방으로하거나 특수관계인을위

하여자금·유가증권·자산을제공또는거래하는행위로서당해회사자본금(이사회의결

직전의 자본금)의10% 이상이거나1 0 0억원이상을 거래하는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

리이사회의의결을거친후 1일이내에이를공시하여야한다.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공시를 함에 있어서 거래의 목적·상대방·규모및 조건, 거래

상대방과의동일거래유형의총 거래잔액등 주요내용을포함하여야하며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와 관련되는업무를 증권거래법제1 8 6조(상장법인의신고·공시의무등)의 규정에 의

한 신고수리기관(금융감독위원회)에위탁할수 있다. 이경우공시의방법·절차기타필요

한 사항은공시와관련되는업무를위탁받은신고수리기관과의협의를거쳐공정거래위원회

가이를정한다.

한편공정거래위원회는의사회 의결및 공시를 하지아니하거나허위공시를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1억원 이하, 관련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세법상의규제
6 )

가) 수입배당금액의익금불산입제외

법인세법제1 8조의3 제1항에서는내국법인이당해법인이출자한다른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수입배당금액중 아래의① 및 ②에의하여계산한금액의합계액이③에의하여계산

한 금액의합계액을초과하는경우그 초과하는금액은각 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

서익금에산입하지않도록하고있다(법인세법제1 8조의3 제2항) .

① 내국법인이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1 0 0분의5 0 (주권상장법인또는협회등록법

인의경우에는1 0 0분의3 0 )을 초과하여출자한다른내국법인으로부터받은수입배당

금액에1 0 0분의5 0을 곱하여산출한금액

② 내국법인이제1호에서정한율 이하로출자한다른내국법인으로부터받은수입배당금

액에1 0 0분의3 0을곱하여산출한금액

5) 대규모내부거래란특수관계인을상대방으로하거나 특수관계인을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①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등의자금을제공또는거래하는행위, ②주식또는회사채등의유가증권을제공또는거래하는행위, ③부동산또는
무체재산권등의자산을제공또는거래하는행위를말한다.

6) 2001년세제개편에서공정거래법상대규모기업집단에대한세제상의규제는대부분철폐되거나보완될예정이다.



1 8 2 0 0 1년 1 0월호

현
안
분
석
( 1 )

③ 내국법인이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차입금의 이자가 있는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에

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이자중 위의① 및 ②에의한익금불산입비율을감안하여

법인세법시행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금액

그러나 공정거래법에의한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내국법인이계열회사로부터받은수

입배당금액에대해서는이러한규정을적용하지않도록하고있다. 

나)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법인세법제2 8조 제2항에 따르면 자기자본의5배( 2 0 0 2년 1월 1일부터 4배)를초과하는

차입금(기준초과차입금)을보유하고있는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에 대하여는각 사업연

도에지급한차입금의이자중에서법인세법시행령이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일정한금액

은그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이를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법인세법제2 8조) .

다) 채무보증대손의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각 사업연도에외상매출금, 대여금또는이에준하는채권의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대손충당금을손금으로계상한경우일정한범위안에서그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시에손금에산입하도록하고있다(법인세법제3 4조 제1항). 그러나동조제3항에서는채무

보증으로인하여발생한구상채권은손금에산입할수 없도록하고있으며, 여기에는대규모

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를제외)가국내계열회사에대

한채무보증도포함된다. 

라) 적정유보초과소득의과세

각 사업연도종료일현재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에대해서는각 사업연도의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적정유보초과소득)에1 0 0분의 1 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대한 법인세로 하여 산출세액에이를 가산한다

(법인세법제5 6조 제1항) .

마) 저가양도및고가양수경우의증여의제

특수관계자로부터저가양도를받는양수자나고가양도를하는양도자에대하여그 대가와

시가와의차이가 시가의30% 이상차이가 나는경우에는그 차액에 상당하는금액을 증여

로 의제하고있다(상속·증여세법제3 5조 제1항및 동법시행령제2 6조). 이때 특수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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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기업집단에소속해있는기업을포함하고있다. 

바) 구조조정증권회사의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주식취득시과점납세의무면제배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지분을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되는경우에는당해과점주주는당해법인의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등을취

득한것으로간주하여취득세를부과한다. 그러나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대규모기업

집단에속하지않는기업의주식및 지분을취득하여과점주주가된 경우에는취득세를면제

하고있다(조특법제1 2 0조 제5항, 지방세법제1 0 5조제6항) . 

사) 농업·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특례배제

조세특례제한법제1 0 5조는농업또는임업에종사하는자에게공급하는농업용, 축산업용

또는임업용기자재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영세율을적용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농업·

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특례규정제2조에는 농업에 종사

하는자의범위에축산업을주업으로하는법인으로서농민에게위탁하여가축을 사육하는

법인을포함하고있으나대규모기업집단에소속되어있는기업은제외하고있다. 따라서대

규모기업집단에소속되어있는기업이축산업을주업으로하고농민에게가축사업을위탁한

다고하여도부가가치세영세율은적용받을수 없다(조특법제1 0 5조, 농업·축산·임·어

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특례제2조제1항제4호) .   

3) 기타

대규모기업집단에대해서는공정거래법과세법상규제이외에도<표5 >에서보는바와같

이다른법률에의해서도다양한규제가가해지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은세법에의하여수입배당금액의익금불산입제외,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채무

보증대손의손금불산입, 적정유보초과소득의과세, 저가양도및 고가양수경우의증여의제, 구조

조정증권회사의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주식취득시 과점납세의무 면제 배제, 농업·축산·

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특례배제등의규제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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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대규모기업집단에대한기타규제

금융감독원 보험업법부칙제4조제1항 5대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는 2 0 0 3년3월말까지보험사업자의

주주가될수없음.

은행법제1 5조제3항및제6항 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및그관계인이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얻어승인을얻은한도까지주식을보유할수있는금융기

관의수는1개에한함. 

외국환거래규정제8조의4 대규모기업집단에소속된회사가계열사의현지금융을위하여지

급보증을하는경우에는자기자본의100% 이내로제한함. 

주식회사외부감사법제1조의3 제1항 증권선물위원회는매년5월말까지결합재무제표를작성할기업집

단과그소속회사를선정하고이를통보함.

주식회사외부감사법제1조의3 제4항 증권선물위원회는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선정업무와관련하여

기업집단소속회사에재무제표, 주주명부등필요한자료의제출을

요구할수있음. 

산업자원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 대규모기업집단계열사의경우에는중소기업으로지정될수없음. 

중소기업구조개선및 중소기업청장은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의중소기업에대한

경영안정특별조치법제8조 대금결제조건을주기적으로조사하여공표함.

중소기업구조개선및 중소기업청장은필요한경우대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에대하여

경영안정특별조치법시행령제9조제1항 물품대급의지급방법, 물품대금의지급기간, 상업어음의장당금액

등에관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 0조 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는성장관리권역으로의공장이전을

허락하지않음.

문화관광부 방송법제6조,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 대규모기업집단에소속되어있는회사는신문·방송업에의참여를

제3조제3항, 종합유선방송법제4조제5항 규제함. 

해양수산부 수산업법시행령제1 2조의2 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는수산업의 어업면허취득이 금

지됨.

농 림 부 축산법제2 7조제2항 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는축산업의신규진입이금지됨.

건설교통부 국유철도운영특례법제2 2조제1항 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는민자역사의진입이규제됨.

노 동 부 고용보험법제1 5조 대규모기업집단에속하는 회사는 고용안정 우선지원대상에서배

제됨.

법적근거 규제내용



재정포럼 2 1

대규모기업집단제도에관한최근의논의▶▶

Ⅳ. 대규모기업집단제도와관련한 규제정책의 논의과정

대규모기업집단과관련한 규제정책이쟁점으로 등장하게된 것은경제위기 직후인 1 9 9 8

년에폐지되었던출자총액제한제도가2 0 0 1년 4월부활하게되면서부터였다.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부활에 따라 재계는 2 0 0 2년 3월말까지 1 3조 1천억원으로추정되는한도초과분을

처분해야상황에직면하게되었으며, 이에따라재계가출자총액제한제도의철폐내지출자

총액제한의완화를 주장하면서정부와 재계간의논쟁이 계속되고있다. 현재까지의논의과

정을간략하게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2001. 2. 19)

•전경련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대상을 자산총액 상위 3 0대 그룹에서 자산총액 1 0조원

이상그룹으로조정해줄것을건의함.

•또한 계열회사를매각하고그 매각대금으로기존또는새로운 핵심사업 핵심역량강화

를 위해이에해당하는회사의주식을취득하는경우에도출자총액제한대상에포함시키

지말 것을건의함.

- 공정거래위원회, 공기업의대규모기업집단지정계획유보(2001. 3. 15)

•공정거래위원회는공기업 또는 자회사의 주된 사업이 자본금 3 0억원 이상 민간기업과

경쟁하고 있고 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2 0 0 1년부터 대규모기업집단으로지정할

계획이었음.

•그러나기획예산처가2 0 0 1년 말까지한전자회사의민영화등 자회사정리방안을마련

함에따라계획대로 자회사를정리하면 2 0 0 1년 대규모기업집단에포함될 만한공기업

은한 곳도없다고판단하여지정계획을유보키로함.

1 9 9 8년에폐지되었던출자총액제한제도가2 0 0 1년4월 부활하게되면서재계는2 0 0 2년3월말

까지1 3조 1천억원으로추정되는한도초과분을처분해야상황에직면하게되었으며, 이에따라

재계가출자총액제한제도의철폐내지출자총액제한의완화를주장하면서정부와재계간의논쟁

이계속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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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기업규제전반적인재검토추진(2001. 5. 4)

•진념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고대경제인회조찬강연에서3 0대 기업집단제도나출

자총액제한제도등 핵심 규제는 구조조정정책의기본방향이므로바꿀수 없으나, 시장

원리에맞지않는낡은규제를현실에맞춰과감하게바꾸고규제들을유연성을갖고운

영하도록하겠다고밝힘.

- 한국경제연구원, 출자총액한도 제한 및 지주회사 설립 억제 등 각종 규제 철폐요구

(2001. 5. 7) 

•한국경제연구원의좌승희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정부가 경제력 집중억제라는명분하

에 시행한출자총액한도제한및 지주회사설립억제등 각종규제를없애기업의경쟁력

을높이도록해야한다고주장함.

- 공정거래위원회, 출자총액제한제도의철회와 3 0대 기업집단지정제도의변경요청 거부

(2001. 5. 9)

•이남기공정거래 위원장은최근계열사 수를 늘리고 비관련 부문으로팽창하는 재벌행

태에는큰 변화가없으므로재계의출자총액제한제도의철회요구와3 0대 기업집단지정

제도의변경요청을거부한다는입장을밝힘.

-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개선방안을재정경제부에제출키로결정(2001. 5. 10)

•전경련회장단은기업구조조정을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출자총액제한제도를폐지하거

나 2 0 0 2년 3월로 예정된 출자초과분 해소기한을 2 0 0 4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키

로 함. 

- 한나라당, 대기업에대한규제완화책을당론화(2001. 5. 14)

•한나라당은총액출자제한완화, 200% 부채비율폐지, 30대그룹지정제폐지, 지주회사

요건완화를골자로하는당의 기업규제완화책을당론으로확정함.

- 당정회의, 개혁기본틀안에서부분적인것만보완하기로입장정리(2001. 5. 15)

•긴급당정회의에서출자총액한도나초과출자분해소시한을바꿀뜻이없음을분명히하

고, 재계가완화를건의한사항중합리적인부분만일부수용하기로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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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계간담회, 규제완화의필요성에대해의견일치(2001. 5. 16)

•정부와 재계는 최근위축된 기업활동을되살리기위해서는 보다과감한 규제완화를단

행해야할시점이라는데인식을같이함.

•재계는투자촉진을위해부채비율200% 원칙을신축적용하고, 출자총액제한의예외

를확대해주며, 세제혜택도늘려줄 것을제시함.

•정부는개혁원칙의큰 틀은고수할 것이나, 개혁정신에위배되지않는한 과감한규제

완화에나설수있음을시사함. 

- 정부와여당, 기업경영환경개선조치를발표(2001. 5. 31)

•정부와여당은재계가요구한공정거래, 금융, 세제등 2 3대 분야에걸친7 2개 규제완화

건의사항중 3 4개항목을수용키로함.  

•그러나최대요구사항이던출자총액제한제도와3 0대 기업집단지정제도의축소내지폐

지를중장기검토과제로넘김.

•다만 출자총액제한제도적용시 기업구조조정관련출자분은 예외로 인정해 주는기간

을2 0 0 3년3월 말까지로연장해주기로함.

- 재정경제부, 30대그룹에대한차별적규제완화(2001. 7. 17)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 0대 기업집단제도를폐지해 달라는 재계측요구는

당분간받아들이기어렵지만, 이제도를근거로3 0대 그룹계열사들을차별하고있는규

제들중시대변화에맞지않는것은 폐지하거나내용을수정할방침이라고밝힘.

- 재정경제부, 30대그룹에대한각종행정규제전면개편 방침(2001. 7. 25)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3 0대 기업집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것은잘못이라고말하고질적인측면을따져규제하는정책전환이필요하다고

밝힘.

•또한미국의G E를 재벌이라고부르지않듯이우리도기업규모만을따져재벌이라고부

르는관행은없애야한다고지적함.

- 여야 경제정책협의회,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순위에서 규모로 전환키로 합의

(200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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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와정부는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를자산순위기준에서자산규모기준으로변경

해규제대상기업집단을축소하는방안에합의함.

- 전국경제인연합회, 출자총액제도철폐요구(2001. 8. 21)

•전경련은『대규모기업집단의개편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3 0대 기업집단을 지정

해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인수합병이나 신규사업 진출 등 원활한 사업구조조정을

가로막을뿐 아니라개방시장에서국내기업에대한역차별로작용하기때문에이를폐

지해야한다고주장함.

- 경제차관회의, 출자총액완화적극검토키로결정(2001. 9. 4) 

•경제차관회의에서 3 0대 그룹이 순자산의 2 5 %를 초과해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

득·소유할수 없도록한출자총액제한제도의완화를검토하기로함.

- 공정거래위원회, 재벌요구에따라정책을바꾸는것은위험하다고주장(2001. 9. 6)

•이남기공정거래위원장은시장규율이 성숙하지않은상태에서 대기업 관련제도를 급

격하게변화시키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주장함. 

- 비상경제장관간담회, 출자총액제한완화추진발표(2001. 9. 17)

•진념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주재한비상경제장관간담회에서증시에부담을주

지않기 위해서라도출자총액한도규제를완화하겠다고밝힘.

- 공정거래위원회, 재벌정책의기본틀유지할것(2001. 9. 18)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재벌시책의

기본틀을흔들림없이지켜나갈계획이라고강조함.

- 공정거래위원회, 출자총액제한완화방침(2001. 10. 4)

•이남기공정거래위원장은출자총액이순자산의2 5 %가넘더라도이를인정하는대신초과

분에대해서는의결권을제한하는방향으로출자총액제한제도를개선할것이라고밝힘. 

•대규모기업집단지정기준은자산총액3조원이상으로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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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대규모기업집단제도와관련한 검토과제

1. 대규모기업집단지정문제

대규모기업집단제도는공정거래위원회가공정거래법제1 4조에의해서매년4월대규모기

업집단을지정하는제도이다. 대규모기업집단으로지정되면공정거래법에의한상호출자의

금지, 출자총액의제한, 계열회사에대한채무보증의금지, 금융·보험회사의의결권 제한,

주식소유현황의신고등 시장구조차원의경제력집중현상에대하여규제를받을뿐 아니라,

2 5개에달하는법률에의해자금조달, 신규사업진출, 세제와회계상의규제를받는다.

재계에서는대규모기업집단제도자체가몇 가지문제점이있는것으로주장하고있다
7 )

. 첫

째, 대규모기업집단으로지정하는근거인 그룹의자산크기나 계열회사들에게규제하는타

회사 출자, 채무보증은불법이 아닌데도 규제하는 것이다. 즉, 대규모기업집단제도는일부

그룹의자산이단지크다는이유로그룹에속하는모든계열사들을차별적으로규제하는것

으로서경쟁제한적인제도라는주장이다. 둘째, 국내시장이완전개방되어외국의다국적기

업이진출한상황에서국내의대기업만규제하는것은우리기업을외국기업에비해역차별

하는것이다. 셋째, 자산은경영성과나투자에 따라자주변하며순위는상대적이므로해당

그룹은 3 0대 그룹으로 지정될지를 사전에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일단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예측하지못한가운데지정되어채무보증금지, 출자총액제한등 많은규제를받게

됨으로써기업의부담이너무과중하다. 넷째, 30대그룹중 경제력차이가현격한상하위그

룹에동일한규제를부과하는것은하위그룹의부담이너무지나치다. 30대그룹과그 바로

아래의 그룹간의 자산총액의 차이는 미미한데, 30위에해당되어 지정될 경우 강도가 심한

규제를받게되어형평성원칙에위배된다. 다섯째, 산업의부침이심하여 미래핵심사업에

공정거래위원회는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는외국에 유례가 없는제도로서 폐지되어야한다는

재계의주장에대해외국기업의경우소수가족에의한기업집단의장악, 선단식경영구조, 계열

사간채무보증, 부당내부거래관행등이없기때문에이러한제도가없다고반박하고있다.

7) 양금승, 『대규모기업집단제도의개편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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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하여야하는데, 출자한도가규제되어적기에미래핵심산업에진출하기어렵다. 

반면공정거래위원회는선단식경영관행의개선, 핵심부문역량집중을위한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은기업의경쟁력강화와구조조정촉진을위해서도필요하다는입장이다
8 )

.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도는외국에 유례가 없는제도로서폐지되어야한다는 재계의주장에 대해

외국기업의경우소수가족에 의한기업집단의장악, 선단식경영구조, 계열사간채무보증,

부당내부거래관행등이없기때문에이러한제도가없다고반박하고있다. 또한대규모기업

집단 지정제도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을 초래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외국기업들의경우 상호채무보증이나대규모 순환출자 등으로 계열사 지원을 받는 경우가

없기때문에 경쟁조건이불리하게되는것이아니라는주장이다. 대규모기업집단을지정하

는 이유는대규모기업집단에대해다른기업과차별적인규제를가하기위해서이다. 그래서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를폐지하자는것은대규모기업집단에대해차별적인규제를하지

말자는것이다. 과연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를폐지하는것이타당한것인지를몇 가지측

면에서검토해본다. 첫째, 대규모기업집단이영원히독점이윤을얻을수 있는가 하는문제

이다. 과거대규모기업집단의독점이윤은주로정부의 인·허가권에의해발생한 것이었으

나 최근정부스스로의의지나외부적인경제환경의변화에의해서진입장벽을없애는정책

이 실시되면서기업집단이누릴수 있는독점이윤은거의소멸되고있다고볼 수 있다. 대규

모기업집단지정제도에의해1 9 8 7년에처음지정되었던상위3 0대 대규모기업집단중에서

1 4년이지난2 0 0 1년에도대규모기업집단으로지정된그룹은1 6개에불과하며지정에서탈

락한 그룹의 대부분이 부도로 파산하였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되었다는 사실은 기업집단이

영원히독점력을행사할수없음을보여주는예이다.

둘째, 대규모기업집단의다각화는비난을받아야하는가하는문제이다. 기업집단의다각

화는일반적으로문어발식확장이라고불리우고있다. 기업집단이계열기업을늘려가는데

에는관련다각화의경우기업가의탐욕이나비경제적인요인못지않게시장기구를이용하

는 데 필요한비용인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줄이려는동기가존재함을부인할수 없

을 것이다. 또한비관련다각화의경우에는기업집단이급변하는시장환경에서생존하기위

해서사양산업에서유망산업으로주력기업을변신하려는노력의일환이라는것을간과해서

는안될 것이다.    

셋째, 시장개방으로우리기업이외국기업과무한경쟁을해야하는상황에서과연우리나

8) 공정거래위원회, 「경쟁력집중억제시책에관한입장」, 20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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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대규모기업집단의규모가규제를받을만큼큰 것인가하는의문이다. 우리나라의대규

모기업집단에서제일규모가큰 삼성그룹의경우자산은2 0 0 1년 4월기준으로6 9조 8 , 7 3 0

억원이었으며, 제일규모가 작은 고합그룹의경우 2조 5 , 0 1 0억원에 불과하였다. 미국에서

가장큰 기업인G M의 경우2 0 0 0년 기준으로자산규모가3 8 3조 2 , 7 0 0억원( 3 , 0 3 1억달러)

이었음을감안할때특히하위그룹에대한규제는이해하기어렵다.

그러나문제는최근소수주주권, 사외이사제등 제도적장치가어느정도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오너중심의선단식경영관행이시장내에서자율적으로시정될수 있는여건이아

직도미흡한 상태라는것이다. <표6 >에서보는바와같이2 0 0 0년 4월 기준으로그룹의오

너가 1 . 5 % (관계인을포함하더라도 4 . 5 % )에 불과한 지분을 가지고도 3 8 . 9 %에 달하는 계

열사지분을통해그룹전체를완전히지배하는구조가유지된다는문제가있다. 

따라서기업집단이급변하는시장환경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 있는여건을마련해주되,

오너중심의선단식경영관행이어느정도개선되기를기다릴필요도있다. 대규모기업집단

제도를 통해이러한목적을 달성한다는보장은없지만, 계열사간거미줄식출자, 채무보증,

부당내부거래등의부당한연결고리를차단함으로써경제위기이후추진되어온 기업내·

외부의 감시장치가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것이다. 따라서대규모기업집단제도를성급하게

폐지하기보다는우선최근논의되고있는대규모기업집단의지정기준을상위5대혹은1 0

기업집단이급변하는시장환경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주되, 오너중심의선단식경

영관행이어느정도개선되기를기다릴필요도있다. 따라서대규모기업집단제도를성급하게폐지하기보

다는대규모기업집단의지정기준을상위5대혹은1 0대로축소하거나, 순위에서규모로전환하는방안을

고려할필요가있다.  그러나장기적으로는대규모기업집단제도를폐지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표6> 30대집단내부지분율변동추이
1 )

(단위: %)

주: 1) 매년4월기준임. 
2) 내부지분율이하락한이유는내부지분율이높은회사의계열제외(강원은행, LG반도체등) 등에기인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지분율(합계) 4 3 . 3 4 4 . 1 4 3 . 0 4 4 . 5 5 0 . 5 4 3 . 4
- 동일인 4 . 9 4 . 8 3 . 7 3 . 1 2 . 0 1 . 5
- 특수관계인 5 . 6 5 . 5 4 . 8 4 . 8 3 . 4 3 . 0
- 계열사 3 2 . 8 3 3 . 8 3 4 . 5 3 6 . 6 4 5 . 2 3 8 . 9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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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축소하거나, 순위에서규모( 1 0조원또는2 0조원)로전환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

을 것이다. 이는제일규모가큰 삼성그룹의경우자산은2 0 0 1년 4월기준으로6 9조 8 , 7 3 0

억원(매출액 1 3 0조 3 , 3 7 0억원)이었으며 제일 규모가 작은 고합그룹의 경우 자산이 2조

5 , 0 1 0억원(매출액1조2 , 7 2 0억원)에불과할정도로규모의차이가큼에도불구하고동일한

규제를하는것은문제가있음을감안한것이다. 

그러나장기적으로는대규모기업집단제도를폐지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세계화추세

속에서글로벌스탠더드에맞지않는규제를계속한다면우리경제는세계적인경쟁에서낙

오할수밖에 없다. 기업에대한 경쟁정책은기업이 경쟁의 자유를 향유하면서도그 경쟁이

공정할수 있도록해야할 것이다. 정부는독과점행위의남용을방지하고경쟁제한적공동행

위 및불공정거래행위를규제하기위한시장개입만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기업도경

영의투명성을제고함으로써이와같은우리나라특유의규제가필요없도록하고유연하고

민첩하게시장환경의변화에대응해야만장기적으로생존할수있을것이다.  

2. 출자총액제한문제

출자총액제한제도는1 9 9 8년 당시I M F의 요구로적대적인수합병에대한규제가대폭완

화되면서외국기업의국내기업에대한적대적M&A 방어와외국기업과의역차별문제를해

소하기위하여폐지되었다. 그후 대규모기업집단계열사의출자가급격히증가하는모습을

보였다. <표7 >에서보는바와같이1 9 9 8년 4월에1 7조 7천억원이었던출자총액이2 0 0 1년

4월에는 5 0조 8천억원으로 3년 동안 1 8 7 %가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3 3조 1천억원이

증가하였다. 

1 5 3개 출자한도초과회사의초과금액은<표8 >에서보는바와같이2 3조 8천억원으로예

외인정금액1 0조 7천억원을제외하면2 0 0 2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할 출자한도금액은1 3

조1천억원에달한다. 

출자총액의증가를보는시각은정부와재계사이에큰 차이가있다. 재계는1 9 9 8년 4월부

터2 0 0 1년4월까지늘어난출자액3 3조1천억원의대부분은순자산증가에따른한도증가와

예외인정분이기때문에큰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 즉, 그기간동안순자산이141% 증가하

여출자한도가2 1조원증가하였고예외인정분이1 0조원에상당하므로늘어난출자액3 3조 1

천억원의대부분을차지한다는것이다. 이기간동안타회사에대한출자총액및 비율이증가

한가장 큰이유는정부의구조조정정책에부응하여부채비율200% 달성을위한유상증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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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대 그룹의계열사가참여하였기때문이라는것이다. 특히비상장사의경우에는일반주주들

을대상으로유상증자를실시할수없는상황이어서기존주주인계열사의증자참여가불가피

하였다는주장이다. 유상증자로인한출자총액의증가액이전체출자총액의증가액에서차지

하는 비중을 <표 9 >에서 살펴보면, 그 비중은 1 9 9 9년 4월부터 2 0 0 0년 4월까지 1년 동안

<표7> 연도별출자총액및순자산변동추이
(단위: 조원, %)

주: 1) 금융·보험업영위회사를제외한수치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출자총액( A )
1 )

1 6 . 9 1 7 . 7 2 9 . 9 4 5 . 9 5 0 . 8
(전년대비증가율) ( 2 4 . 3 ) ( 4 . 7 ) ( 6 8 . 9 ) ( 5 3 . 5 ) ( 1 0 . 7 )
순자산( B )

1 )
6 1 . 3 5 9 . 2 9 2 . 0 1 3 9 . 6 1 4 2 . 8

(전년대비증가율) ( 1 1 . 8 ) (△3 . 4 ) ( 5 5 . 4 ) ( 5 1 . 7 ) ( 2 . 3 )
출자비율( A / B ) 2 7 . 5 2 9 . 8 3 2 . 5 3 2 . 9 3 5 . 6

1997. 4 1998. 4 1999. 4 2000. 4 2001. 4

<표8> 출자한도초과액현황
(단위: 조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5대 3 3 . 0 1 6 . 0 7 . 3 8 . 7

6∼3 0대 1 7 . 8 7 . 8 3 . 4 4 . 4

3 0대전체 5 0 . 8 2 3 . 8 1 0 . 7 1 3 . 1

출자총액 한도초과액 예외인정금액 예외인정후한도초과액

<표9> 30대기업집단의출자총액증감내역
(단위: 조원,  %)

주: 1) 신규지정기업집단의출자총액에서지정제외기업집단의출자총액을차감함.
2) 주식배당, 합병, 피합병등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999. 4 ∼ 8 . 2 7 . 4 2 . 2 △2 . 0 0 . 2 1 6 . 0
2000. 4 ( 4 5 . 6 ) ( 4 1 . 1 ) ( 1 2 . 2 ) ( 1 . 1 ) ( 1 0 0 . 0 )

2000. 4 ∼ 2 . 1 1 . 3 1 . 1 0 . 6 △0 . 2 4 . 9
2001. 4 ( 4 1 . 2 ) ( 2 5 . 5 ) ( 2 1 . 6 ) ( 1 1 . 7 ) ( 1 0 0 . 0 )

유상증자 주식취득 회사설립
신규지정·지정제외

기타2 ) 계( 1 2개집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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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2000년4월부터2 0 0 1년4월까지1년동안 4 1 . 2 %에달하고있음을 알수있다.   

또한 출자총액의증가는 주식취득 및 회사설립의 상당부분이 부실기업인수 및 기업분

할·분사등 핵심업종중심으로사업구조를개편하고급속하게재무구조를개선하는과정에

서 특히정보통신분야에대한출자때문이라는것이재계의주장이다. 기존2 4개 그룹소속

으로신규편입한11 6개 계열사의영위업종을살펴보면<표1 0 >에서보는바와같이4 5 . 7 %

가 정보통신산업관련기업임을알 수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시각은 재계와매우다르다. 공정거래위원회는출자총액제한제

도가철폐되었던기간동안계열사간순환출자가증가함에따라총수가적은지분으로많은

계열사를지배하는구조가심화되었고, 무분별한비관련다각화에따른선단식경영의폐해

가 발생하였으며, 계열사간출자로연결고리가형성되어일부계열사의부실이기업집단전

체의동반부실화 초래 가능성을야기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부활하게 되었던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출자총액제한제도의취지

는 무분별한선단식경영을 억제함으로써핵심부문에그룹의모든역량을집결하여치열한

국제경쟁에서살아남을수있도록체력을강화시키기위한것이라고밝히고있다
9 )

.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를계속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대해서는몇 가지측면에서신

중히검토해보아야할 것이다. 첫째, 앞에서도살펴본 바와같이대규모기업집단출자총액

의 증가분 중에서상당부분은재무구조개선을위한유상증자참여와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출자등에의한것으로인정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철폐 이후 출자총액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규모기업집단의

평균업종수는상당폭감소하였다. 대규모기업집단전체의평균업종수는<표11 >에서보는

바와같이1 9 9 7년 1 9 . 8개였으나, 2001년에는1 5 . 7개로감소하였다. 이는정부가우려하는

<표10> 2001년도신규편입계열사의영위업종
(단위: 개사, %)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1 1 6 5 3 2 4 1 3 1 2 1 1 3

( 1 0 0 . 0 ) ( 4 5 . 7 ) ( 2 0 . 7 ) ( 1 1 . 2 ) ( 1 0 . 3 ) ( 9 . 5 ) ( 2 . 6 )

신규편입
정보통신

금융· 전기·전자
기타제조

영화·오락
기 타계열사 서비스 ·기계 ·문화

9) 공정거래위원회, 「출자총액제한제도에대한공정위입장」, 20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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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이 대규모기업집단이무분별하게 비관련업종으로다각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반증이다.            

셋째, 출자총액제한제도의근본적인취지가 실패한 정책인 업종전문화정책과마찬가지로

핵심부문에그룹의모든역량을집결하도록하려는것이라면이 제도는바람직한정책이아

니다. 그이유는전문화한기업이반드시장기적으로생존하는것은아니라는것을삼미·한

보·기아그룹의 예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대우그룹의예에서와 같이다각화한

기업이 반드시 장기적으로생존하는것도아니다. 전문화하느냐다각화하느냐가기업의 생

존을결정하는것이아니라전문화이든다각화이든시장의역동적인변화에유연성있게대

처하는기업이장기적으로생존하는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정부는 전문화가 다각화보다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에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대규모기업집단에대해출자총액한도를강요하는정책은가급적억제되어야할 것

이다. 출자총액의한도를상당폭 높여서기업이역동적인시장의변화에대처하여끊임없는

변신을시도할수 있는유연한환경을조성해 주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따라서출자총액

제한제도는철폐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폐지로인해대규모기업집단계열사의출자가급격히증가하였는데이를보

는 시각은정부와재계사이에큰 차이가있다. 재계는늘어난출자액의대부분이순자산증가에

따른한도증가와예외인정분이기에문제가없다는입장이나정부는선단식경영, 계열사부실이

기업집단전체의부실초래가능성등의문제로출자총액제한제도를부활시켰다.

<표11> 대규모기업집단의평균영위업종수변화추이
(단위: 개) 

주: 1. 매년4월기준임. 
2. 표준산업분류2단위기준임.
3. (  )는기존2 4개집단기준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 ~ 5대 3 0 . 0 3 1 . 0 2 8 . 8 2 5 . 4 2 3 . 2 ( 2 7 . 0 )

6 ~ 3 0대 1 7 . 8 1 7 . 8 17.0 1 3 . 3 1 4 . 2 ( 1 3 . 1 )

3 0대전체 1 9 . 8 2 0 . 0 1 9 . 6 1 5 . 3 1 5 . 7 ( 1 7 . 0 )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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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9 9 7년 말부터시작된외환위기로인해우리나라의경제는많은시련을겪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경제각 부문에서의구조조정으로인해정부의재정부담이높아짐에따라, 재

정건전화에대한관심도매우높아졌다. 특히금융구조조정으로인해야기되는재정부담의

증가에대해서는많은논의가있었다. 예를들면, 전주성·황진우(1999), 전주성·황진우·

고영선(2000) 등은금융구조조정에따른여러가지시나리오하에서재정부담수준을 추정

하였다. 김용하( 1 9 9 9 )는 공적연금의잠재적 부채규모를통해 국가부채규모의증가가능성

에 대해보여주었다. 또한윤건영·나성린( 2 0 0 1 )은 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국가채무를좀

더 넓은시각에서접근하고, 국가채무를야기할수 있는요인들로서중앙은행, 사회보험, 공

기업등을포괄적으로지적하였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학계에서의 활발한 논의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국가채무규모에 대해

많은논란이 있었다. IMF 기준을토대로계산한 국가채무규모와국가채무로귀착될 수 있

다는가정하에서포괄적인계산에의한규모는8배이상의차이를가져, 커다란시각차이를

보여주었다. 국가재정의건전화는 국가경영에매우중요한 요소로서, 국가채무규모에대한

정치적인논란은재정건전화를위한국민들의노력을유도하는데 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

오히려, 장기적으로국가채무로귀착될 조금의 가능성이라도있는분야에 대해서는적극적

공기업가격정책이 부채에 미치는 영향

玄 鎭 權 연구위원( j k h y u n @ k i p f . r e . k r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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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구와효율적자원배분을위한정책을제안하는것이훨씬국가장래를위해건설적인접

근법이다.

공기업은민간이생산에직접참여하기가어려운재화의특성으로인해, 정부에서생산과

정에참여하여국민들이필요로하는일종의공공재를제공한다. 공공재의제공은정부의본

질적인 기능인바, 재원조달은조세를 통한방법, 소비자들에게가격을 지불하게 하는방법

등 여러가지를들 수 있다. 공공시설재(public utilities)의경우, 소비자들에게무상으로공

급할경우비효율적인자원낭비를가져오므로, 일정수준의가격을책정한다. 그러나이들재

화의판매가격이생산원가에미치지못할경우, 공기업의재무구조는악화된다. 그러므로공

기업의 부채규모는 이러한 우리나라 공공시설재의 가격규제로 인한 결과를 반영한다고할

수 있다. 공공재의공급이국가의 고유기능중의하나이므로, 가격규제로인해귀착되는부

채 증가는궁극적으로정부의부채로해석할수도있다.

공기업의부채는일반적으로회계상수치를근거로실제보다과장되는경향이있다. 공기

업의부채를 국가부채와연관하여추정하기위해서는공기업이실제로갚아야 하는부채가

아닌이중계상부채및비이자발생부채는제외하여야한다.

공기업의부채에대한다양한논의가필요한현 시점에서공기업부채를회계적인관점에

서보기보다는경제적의미를고찰하는것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 여기에서는정부투자기관

인 공기업의사례를중심으로공기업의부채에대한경제적의미를살펴보도록한다
1 )

.

Ⅱ. 공공요금 규제와 공기업의 부채

1. 공공요금가격결정의 이론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공공시설재의가격규제로 인한 결과를 반영한다. 공공재의공급이 국가의

고유기능중의하나이므로, 가격규제로인해귀착되는부채증가는궁극적으로정부의부채로해

석할수도있다.

1) 정부투자기관에속하는 1 3개 공기업은다음과 같다;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
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
사, 한국관광공사.  이들공기업들은크게‘진흥관련공사’와‘SOC 관련공사’로구분할수있다. 이들공기업들은매년경영실
적평가를받으므로재무구조에대한자세한정보를쉽게구할수있는장점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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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재화(private good)와유사한 성격을 가진 공공시설재(public utilities)에대한 가격

설정(public pricing)은공공경제학에서중요한 연구과제이다
2 )

. 공공시설재 생산구조의 특

성으로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들 수 있으므로, 감소하는비용함수를가지게 된

다. 이를시장에맡길경우에는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일어나므로, 시장에맡기지

않고, 정부가직접생산하거나, 민간에서담당할경우정부에서가격규제를하게된다.

자연독점시장의경우가격을결정하는방식은전통적인접근법과는다르다. 즉평균비용곡

선이한계비용곡선보다높기때문에, 일반적으로적용되는한계비용가격산정(marginal cost

pricing) 방식은재화를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충당하지못하므로, 기업은손실을보게

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차선책으로평균비용가격산정(average cost pricing)을

통해서, 수요곡선과평균비용곡선이교차하는점에서가격과생산량을결정하게된다.

공공시설재의가격을 설정하는또 다른 이론으로램지가격산정(Ramsey pricing)을들 수

있다. 이에의하면공공부문이직접생산을담당하고있을때, 정부보조없이총수입으로총비

용을충당한다는제약조건하에서사회적후생을극대화하는방법이다. 즉두 가지 재화에대

한교차탄력성이없다고가정할때, 가격탄력성이높을수록낮은가격을설정하는방법이다.

이상의 가격산정방식은공공시설재의 효율적인 가격산정에 대한 대표적인 경제이론들이

다. 이러한이론을 바탕으로공기업의가격정책을평가할수 있을것이다. 공공시설재를생

산하는공기업이손실을볼 경우, 가격산정이평균비용에근거하지않고한계비용에따른결

과로해석할수 있다. 그러나실제공공재생산에 따른한계비용과평균비용에대한정확한

자료가뒷받침되지않으므로실무적인차원에서활용하는데는한계가있다. 또한가격탄력

성이서로다른다수의공공시설재를생산하는경우에가격탄력성이높은재화의가격을한

계비용과상대적으로거리를가지는수준에서설정하는경우에해당공기업은손실을볼 수

있는것이다.

2. 공공요금의규제와 비효율성

전기, 가스, 통신, 상수도등은초기에높은고정비용이필요하므로, 민간에서적절히투자

할 수 없다. 그러므로정부에서주축이 되어공기업형태로서이러한공공재를생산하고국

민들에게제공한다. 이러한공공재는국민들이기본생활을영위하는데 꼭 필요한필수재형

2) 공공가격에대한폭넓은토의는Bos(1985), Brown and Sibley(1986) 등을참조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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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므로, 형평성차원에서생산원가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가격구조를가지는것이일

반적이었다. 원가를반영하지 못하는 가격구조는 공공시설재의 비효율적 사용을 야기하게

하고, 결과적으로경제적효율을저해한다.

공공시설재가격에대한정부규제로인해야기되는경제적비효율성의의미를직관적으로

이해하기위해[그림1 ]을 사용하여간단히살펴본다
3 )

. 공공시설재에대한정부의가격규제

가없을경우에는, 이러한재화에대한수요와공급곡선에의해가격P*, 생산양Q*의균형점

을 가진다. 그러나정부에서이러한공공시설재에대한가격규제로인해P1으로가격을통제

한다고가정하자. 이럴경우, 수요자들은Q2만큼수요하려고할 것이고, 반면공급자는P1의

가격으로는Q1만큼을생산하려고할 것이다. 그러나정부에서가격규제와함께차액을정부

에서지원해 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정부개입으로인해 공공시설재의수요가 ( Q2-Q1)

만큼초과발생할것이다. 이에따라Q2만큼생산할경우, 생산자는O P2A Q2만큼의수입을기

3) 논의의편의상완전경쟁시장하의구조를가정하여설명한다.

공공시설재를생산하는공기업이손실을볼경우, 가격산정이평균비용에근거하지않고한계비용

에 따른결과로해석할수 있다. 그러나실제공공재생산에따른한계비용과평균비용에대한정

확한자료가뒷받침되지않으므로이러한이론을실무적인차원에서활용하는데는한계가있다.

[그림1] 정부의가격개입으로인한비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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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데, 실제로수요자들로부터의수입은O P1B Q2로서그 차액인P1P2A B가 정부의보조

금으로충당되거나, 그렇지않을경우, 공공시설재를생산하는공기업의부채로귀착될수밖

에 없다. 결과적으로정부의가격개입으로인해빗금친삼각형부분만큼의경제적비효율성

을낳게 된다.

Ⅲ. 가격규제의예

전기, 상수도, 도로의세 가지공공시설재의가격이정부에의해규제되고있다. 일반적으

로 공공시설재는소득수준과관계없이일정부분소비가 필요한 필수재이므로, 저소득계층

을 위한형평성제고를강조하는경향이있다. 또한공공시설재는모든경제분야에서보편적

으로소비되므로, 공공시설재의가격상승은물가상승등의거시경제적영향이높으므로, 거

시경제적안정을유지하기위한수단으로규제되기도했다.

여기에서는우리나라공공시설재의가격이정부에의해규제되는수준을파악하고자한다.

공공시설재의가격규제에대한 정확한실상은파악하기가어려우므로, 여기에서는대표적인

공기업의예를중심으로, 공기업의자금수지를통한방법, 공공시설재의가격증가율을소비자

물가와비교하는방법, 공공시설재가격국제비교법, 이렇게세 가지방법을통해살펴보도록

한다.

1. 자금수지비교법

<표1 >은 도로공사의자금수지내용을 보여준다. 2000년의경우, 공사의총지출액은7 . 6

조원이나총수입은3 . 9조원에불과하며, 이를충당하기위해3 . 7조원을차입하였다. 도로공

사의 자체수입은 통행료 수입으로 1 . 7조원 규모이나, 자체수입은차입에 따른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의총액인2 . 5조원에도못 미치는구조를보여주고있다. 이러한문제는1 9 9 9년부

터 야기된것으로공사의자체수입으로차입에따른원리금도상환하지못하기때문에, 향후

공사의부채가점차로증가할것임을쉽게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공사의 부채문제를해

결하기위해서는자체수입인통행료를인상하거나, 정부의지원을확대해야한다. 정부지원

의 확대는결국정부의재정으로해결해야하므로, 공사부채의일정분은국가부채의성격을

가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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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물가지수와의비교법

공공시설재의가격인상에대한장기적인시계열자료가있을경우에는일반소비자물가지

수와비교함으로써, 공공시설재가격에대한정부의규제수준을간접적으로파악할수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1 9 8 2년부터 2 0 0 0년까지 총 1 6차례 가격변동이 있었으며, 이중 9차례는

가격을인하하였고, 나머지7차례는가격을인상하였다. <표2 >는 연도별전기요금의가격변

화를보여준다. 1981년을기준으로전기요금이생산원가를잘 반영했다고가정하고서, 이후

소비자물가지수의변화와비교한결과가<표2 >와 [그림2 ]다. 전기요금의가격은2 0 0 0년에

는 1 9 8 1년에비해5 . 3 % p만 증가한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148%p 증가하였음을알 수 있

다. 전기요금이일반소비자물가에비해상승률이매우낮다고 가정해도, 이정도의차이는

정부의가격통제수준을간접적으로파악할수있다.

공공시설재는 소득계층과관계없이 일정부분 소비가 필요한 필수재이므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형평성 제고를 위한정책수단이다. 또한공공시설재는모든 경제분야에서 보편적으로소비되므

로, 공공시설재의가격상승은물가상승등의거시경제적영향이높으므로, 거시경제적안정을유

지하기위한수단으로규제되기도했다.

<표1> 도로공사의자금수지
(단위: 조원)

□지출계 5 . 8 7 . 2 7 . 6

투자재원 3 . 4 4 . 3 4 . 1

원리금상환 0 . 8 1 . 7 2 . 5

원금상환 0 . 2 0 . 9 1 . 6

이자지급 0 . 6 0 . 8 0 . 9

경상지출 1 . 6 1 . 2 1 . 0

□수입계 3 . 5 4 . 0 3 . 9

국고지원 1 . 8 2 . 2 2 . 1

통행료수입 1 . 3 1 . 4 1 . 7

기타 0 . 4 0 . 4 0 . 1

□차입금 2 . 3 3 . 2 3 . 7

□누적차입금 6 . 7 9 . 0 1 1 . 1

1 9 9 8 1 9 9 9 2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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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전기요금과소비자물가지수의비교
(단위: %)

1 9 8 1 - 100.0 - 1 0 0 . 0
1 9 8 2 7 . 1 1 0 7 . 1 - 0 . 7 9 9 . 3
1 9 8 3 3.4 110.7 -0.3 9 9 . 0
1 9 8 4 2.2 113.2 - 9 9 . 0
1 9 8 5 2 . 3 1 1 5 . 8 - 9 9 . 0
1 9 8 6 2 . 8 119.0 - 2 . 8 9 6 . 2
1 9 8 7 3 . 1 122.7 -7.6 8 8 . 9
1 9 8 8 7 . 1 131.4 - 7 . 6 82.2 
1 9 8 9 5 . 7 138.9 -7.0 76.4 
1 9 9 0 8.5 1 5 0 . 7 -3.7 73.6 
1 9 9 1 9.3 164.7 4 . 9 7 7 . 2
1 9 9 2 6.3 1 7 5 . 1 6.0 8 1 . 8
1 9 9 3 4.8 1 8 3 . 5 - 8 1 . 8
1 9 9 4 6.2 1 9 4 . 9 - 8 1 . 8
1 9 9 5 4 . 5 203.7 4.2 8 5 . 3
1 9 9 6 4 . 9 213.7 - 85.3 
1 9 9 7 4 . 5 223.3 5.9 9 0 . 3
1 9 9 8 7.5 2 4 0 . 0 6 . 5 9 6 . 2
1 9 9 9 0 . 8 2 4 1 . 9 5 . 3 101.2 
2 0 0 0 2.3 2 4 7 . 5 4.0 1 0 5 . 3

소비자물가상승률 물가지수 전기요금조정률 전기요금지수

[그림2] 물가지수및전기요금지수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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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비교법

우리나라공공시설재의가격수준에대해쉽게파악할수 있는방안이국제비교법이다. <표

3>, <표4>, <표5 >는 각각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도로주행요금에대한국제비교이다. 전기요

금의 경우, 5개 선진국과의 비교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에는

가격격차가상대적으로매우심하게나타나, 우리

나라의상수도요금의규제가특히심각한수준임

을 알수 있다. 고속도로사용에대한가격비교는

국가들간의경제규모등을고려할 때, 단순한수

치로서비교하기어렵기때문에햄버그한 개 값

으로주행가능한고속도로의거리를환산하였다.

미국을제외하고는대체로우리나라보다낮은수

우리나라전기·도로·상수도가격의 경우, 자금수지비교법, 소비자물가지수비교법, 국제비교

를 통해볼 때 원가에미달되는낮은수준이다. 이는해당공사의부채규모를증가시키는중요한

요인이된다.

<표3> 전기요금국제비교

주: kwh당요금에대해환율을적용해서구한결과임.

한 국 ( 2 0 0 0 ) 1 0 0

대 만 ( 1 9 9 9 ) 1 0 8

일 본 ( 1 9 9 8 ) 2 7 8

영 국 ( 1 9 9 9 ) 1 3 1

미 국 ( 1 9 9 8 ) 1 1 2

프랑스( 1 9 9 7 ) 1 0 7

요금수준

<표4> 상수도가격의국제비교( 2 0 0 0년말기준)

주: m3당가격에환율을적용하였음.
자료: OECD(1999).

한 국 1 0 0

이탈리아 2 3 0

미 국 2 6 0

호 주 3 5 0

일 본 5 5 0

영 국 6 5 0

프랑스 7 2 0

독 일 7 7 0

요금수준

<표5> 햄버그가격으로주행가능거리의국
제비교( 1 9 9 9년기준)           (단위: km)

한 국 9 5

미 국 1 2 5

이탈리아 8 9

프랑스 7 5

스페인 3 9

일 본 1 7

주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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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나타났다. 이상의결과를 토대로우리나라의세 가지공공시설재가격을국제비교할

때, 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고, 특히상수도가격의규제수준이매우높음을알수있다.

Ⅳ. 회계상 부채와 경제적 순부채

공기업의부채에대해논의할때 일반적으로회계상의수치를바탕으로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실제로회계상으로는부채이지만, 경제적의미에서부채로볼 수 없는항목들이많이

존재한다. 특정 공기업의경우 민간기업에대한 정부의 융자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때

정부로부터의융자금은모두부채로처리되고있다. 이러한업무를하고있는정부투자기관

으로는주택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등을들 수 있다. 공기업을하나의 공

공부문으로 본다면, 이러한 경우 공공부문의부채를 이중계상(double counting)하는우를

범하게된다. 예를들어정부가주택공사에주택기금의관리를위임하였기때문에주택공사

가 주택기금의자금을 빌려서 서민주택 구입자에게다시융자를 한 경우를 생각하여보자.

이 경우주택공사의재무제표에는주택구입자에게융자해준 금액만큼부채와자산이 동시

에 증가하게되는데주택기금과주택공사를묶어서 하나의 공공부문으로파악하게되면부

채의증가는없다. 그융자액이주택기금에이미적립되어있던자금이었으면현금이란자산

이 대출금이란자산으로바뀐것이고 새로이기채하여조달한 자금이면주택기금의부채로

이미한번계상되었을것이기때문에공공부문전체의부채규모를산정할때는주택공사의

부채를다시계상하여서는아니된다는것이다.

또한부동산 등 가격이 높은재화에대해선수금과예수금이모두부채로 처리되나, 이는

단순히회계상분류상부채일뿐, 공사가실제갚아야할 부채는아닌것이다. 그러므로이를

포함한회계상의부채규모는경제적 의미의부채규모보다는높은부채비율을보여줄 수 있

다. 이러한특성을가진대표적인공기업으로농업기반공사, 토지공사등을들 수있다. 

실제이러한요인으로인한부채내용을살펴보기로한다. 논의의편의상회계상의부채를

총부채로정의하고, 공기업이차입한 순수한 의미의 부채를 순부채, 위에서지적한 경제적

의미에서부채가아닌부채를이중계상부채및 비이자발생부채로정의한다. 

<표6 >은 농업기반공사의부채내용을보여준다. 2000년공사의총부채는9 . 1조원이나경

제적의미의순부채는0 . 3 4조원으로총부채의9 . 1 %를 차지할뿐이다. 나머지는영농규모화

채권, 대단위차관채권, 농조장기채채권으로인한부채로3 . 7 5조원규모를차지한다
4 )

. 

<표7 >은 토지공사의부채내용을보여준다. 2000년공사의총부채는11 . 3조원이나, 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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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는7 . 8조원으로회계상총부채액의6 9 %를 차지한다. 공사의준부채는공사의특성상토

지분양에따른선수금으로주로이루어졌으며, 그규모가3 . 5조원수준임을보여준다.

특정공기업의경우민간기업에대한정부의융자업무를대행하고있는데, 이때정부로부터의융자

금은모두부채로처리되고있다. 공기업을하나의공공부문으로본다면, 이러한경우공공부문의부

채를이중계상하는우를범하게된다. 또한부동산등 가격이높은재화에대해선수금과예수금이

모두부채로처리되나, 이는단순히회계상분류상부채일뿐, 공사가실제갚아야할부채는아니다.

4) 영농규모화채권은농지관리기금을재원으로농민들에게장기저리로융자하는것으로2 0년균등상환하도록되어있다. 대단
위차관채권은IBRD, OECD, ADB에서연6 %로차입해서한국은행과재경부를거쳐공사에간척사업을시행토록하는재원
이며, 이자금은자산및부채계정에모두올라간다. 농조장기채채권은경지정리및대중규모용수개발을위한자금으로초기
에는농민부담이2 0 %이었으나, 노태우정부때모두정부의일반회계예산으로지원하기시작하였다.

<표6> 농업기반공사의부채내용
(단위: 조원, %)

1 9 9 8 2 . 8 2 0 . 3 0 1 0 . 6 0

1 9 9 9 3 . 2 7 0 . 1 2 3 . 7 0

2 0 0 0 3 . 7 5 0 . 3 4 9.10 

총부채( A ) 순부채( B ) B / A

<표7> 토지공사의부채내용
(단위: 조원, %)

1 9 9 0 2 . 8 1 . 3 46.4 
1 9 9 1 4 . 9 2 . 9 5 9 . 2
1 9 9 2 5 . 7 3.8 6 6 . 7
1 9 9 3 6 . 1 4 . 3 7 0 . 5
1 9 9 4 6 . 4 3 . 9 6 0 . 9
1 9 9 5 7 . 1 4 . 3 6 0 . 6
1 9 9 6 6 . 8 4 . 1 6 0 . 3
1 9 9 7 7 . 3 4 . 5 6 1 . 6
1 9 9 8 1 1 . 0 8 . 2 7 4 . 5
1 9 9 9 1 1 . 2 8 . 4 7 5 . 0
2 0 0 0 1 1 . 3 7 . 8 6 9 . 0

총부채( A ) 순부채( B ) B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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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원가에 미달하는 가격규제는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공사의부채규모도 증가시킨다. 현재

우리나라전기·도로·상수도가격의경우, 자금수지비교법, 소비자물가지수비교법, 국제

비교를통해볼 때 원가에 미달되는낮은수준이다. 이는해당공사의부채규모를증가시키

는중요한요인이된다.

공사의부채규모는자산규모와비교해서평가할필요가있으며, 현재우리나라공사의경

우, 자산규모에비해부채규모가심각한수준은 아니다. 그러나도로공사처럼, 가격규제정

책, 자금조달계획, 투자계획이현재처럼지속될경우에는공사의재무구조는심각한상태에

이를것이며, 이는곧정부부담으로전가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공사의부채규모는단순히회계상부채규모로판단할경우현실을오도할수 있다. 회계장

부상의부채를단순히합산하게되면이중계상으로과대추정하게된다. 또한정부의융자업

무를대행하는공사의융자금과선수금, 예수금등 회계장부상의부채들은공사가갚아야할

경제적의미에서순부채가아니므로, 공사의부채논의에서제외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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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9 9 7년 말의환란(換亂) 이후우리나라는남미나동남아시아의Emerging Market(新興

浮上市場)에서발생하는경제위기, 특히외환시장의급격한변동이나대외채무지불능력

에 대한신뢰도 상실에 기인하는경제위기에 대해매우민감하게반응하는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실, 극소수의경우를제외하고는1 9 9 7년 말의환란을예측하지못하였다는사실을

상기하면일견큰 연관관계가없는것으로보이는이들나라의경제위기를확대해석하여

우리나라의경제에 미칠수 있는파급효과에촉각을 세우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도큰

무리는아니라고할것이다.

이 글에서는 신흥부상시장에서근래빈번히 발생하는 외환ㆍ금융위기의 원인과 전개과

정에관한학계의 이론적ㆍ실증적논의를 정리하고, 지난3월과 7월에 다시발생한 아르헨

티나의외환ㆍ금융위기의원인을정리된분석의틀에맞추어각종경제지표를통해규명함

으로써경제위기가다른국가로확산될가능성을점검해보기로한다.

Ⅱ. 외환·금융 위기의 원인: 이론적·실증적논의

국제금융시장의극단적인위기의예는2 0세기경제사여러군데에서찾을수 있다. 그중

Emerging Market에서의외환ㆍ금융 위기:
최근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중심으로

朴 倉 均 초청연구위원( c p 1 9 @ k i p f . r e . k r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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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와 국제금융시장에미친영향의 측면에서중요하다고생각되는 예를들어보면, 먼저

1 9 2 9년 미국대공황을시발로세계각국으로빠르게확산된국제금융시장의붕괴로말미암

아 선진국 금융기관 특히투자은행들의채권회수와 더불어 국채발행을 통한재정적자의

보전통로를봉쇄당한남미의여러나라가지급불능사태를맞았고그 여파로남미각국의

경제는그 후 3 0여년간 어려움을겪었다. 또한, 1982년에는단기채무의상환능력을상실

한 멕시코 정부가지불유예를선언하였고, 이에자극받은선진국투자은행들의경쟁적채

권 회수로1 0여 개발도상국이채무상환일정의재조정(debt rescheduling) 내지는채무재

협상( r e n e g o t i a t i o n )의 과정을거쳐야했다. 이와별도로1 9 8 0년대초반에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가금융위기를 겪었는데 이는 1 9 7 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또한, 1994년멕시코의N A F TA 가입이후발생한금융

위기는그 파장이남미의여러나라로전파되어베네주엘라( 1 9 9 4년), 아르헨티나( 1 9 9 5년)

등이잇달아금융ㆍ외환상의어려움을겪었다. 1997년에는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단기외채의 상환을 둘러싸고 어려움을 겪었으며,

2 0 0 1년에 들어와서는 아르헨티나와터키가 또 다시 위기에 직면하여 IMF 등 국제기구의

도움을받고있다.

위에서언급된많은외환ㆍ금융위기들은몇 가지공통적인양상을띠고전개된다. 대부분

의 경우예상하지못했던자본흐름의역전으로자본의해외유출이급격히일어나면서국내

통화의가치가폭락하고해외로부터의차입금, 특히단기차입금에대한상환요구가한꺼번

에 몰리면서경제전체가지급불능의상태에빠지게되는단계로 발전한다. 이러한금융ㆍ

외환시장의갑작스런붕괴는국내실물부문에도엄청난충격을주어주가가폭락하고생산

활동이급격히위축되어경제전체가공황(panic) 상태에빠지는결과를초래한다. 

대부분의 이론적 논의는 위와 같은 갑작스런 경제 위기의 원인을 경제 기초 요인

(economic fundamentals)과국제 금융시장에 내재하는 제도적 취약성(intrinsic fragility

of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의결합에서찾고있다. 경제기초요인은채무국의채무

상환능력이나상환의지에큰 영향을미치는경제변수들로구성되는데, 국제이자율의급

등, 원자재가격의 인상또는교역조건의 악화등 대외시장조건과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의과도한누적, 장기간의경기침체, 정치적격변또는경제정책의급격한변화로인한

불확실성의증대등국내시장 조건으로나뉘어진다.

위와같은 실물적 불안요인들이 쌓여가면서일순간에 갑작스런 위기( c r i s i s )로 발전되는

것은국제금융시장에내재하고있는 불안정성때문이다. 여기서명확히 구별되어야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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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서로다른 개념은 지급불능( i n s o l v e n c y )과 일시적 유동성 부족( i l l i q u i d i t y )이다. 채무

자의미래기대소득의현재가치가채무총액과 이자지급의 현재가치를초과하는지급불능

의 상태와달리수입과지출발생시점의일시적부조화로생기는유동성부족의경우채권

자들이채권의확보를위한자금회수보다는추가적자금공급을통하여유동성부족을해소

시켜주는것이 채권자와채무자 모두에게이익이 된다. 그러나대부분의경우 채권자들은

경쟁적으로채권을 회수하여채무자를파산의 상태로 몰아간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상당

수의채무자가징세권을갖고있는주권국가이거나정부의지급보증을담보로한 민간이라

는 점을고려하면지급불능에기인한위기보다는유동성부족에의한일시적위기가일반적

인 현상이라볼 수 있고이러한경우경쟁적인채권회수와자본의해외유출은합리적이지

못한의사결정으로보인다. 그러나Diamond and Dybvig(1983)은일시적유동성부족의

경우에도채권자의경쟁적 채권회수가집단전체의관점에서는합리적이지못하지만개인

의 입장에서는합리적인행동인Nash 균형임을증명하였다. 일시적유동성부족의경우다

른 채권자들이모두사태의본질을 파악하고채권을회수하지않으리라고믿으면 궁극적으

로는원금과이자의회수라는계약의목표가실현될것이기대되므로채권을회수하지않을

것이나다른채권자중 한 명이라도채권을회수할것이라는믿음을갖고있으면본인의이

익 보호를위해가급적빠른채권의회수가요구된다. 모든채권자들이이러한믿음을가지

고 경쟁적으로채권의회수(bank run)에나서면일시적유동성부족을겪고있는채무자는

지급불능을선언할수밖에없으므로결과적으로채권자와채무자모두가피해를입게된다.

Diamond and Dybvig의원래모형은은행의존재를설명하는목적으로제안되었으나은행

제도, 나아가서다수의 채권자와소수의 채무자간의계약에 내재하는 불안정성을설명하는

데 매우유용하게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국제금융시장의취약성을 설명하는데도적용된

다. Diamond and Dybvig의모형은또한중앙은행이최후의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로서의역할을 하거나 예금보험제도를도입하면일시적 유동성부족의 경우경쟁적 채권인

수를억제하여채권ㆍ채무계약을유지시켜소위나쁜균형(bad equilibrium)에서좋은균

형(good equilibrium)으로이동하는계기가될 수 있음을보여주었다. 그러나국제금융시

많은외환ㆍ금융위기들은몇 가지공통적인양상을띠고전개된다. 대부분의경우예상하지못했

던 자본흐름의역전으로자본의해외유출이급격히일어나면서국내통화의가치가폭락하고해

외로부터의차입금, 특히단기차입금에대한상환요구가 한꺼번에몰리면서경제전체가 지급

불능의상태에빠지게되는단계로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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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는중앙은행의역할을할 수 있는기구가존재하지않고예금보험제도또한실현되기어

려우므로Diamond and Dybvig의모형이 예측하는바와같이경쟁적 채권회수가 일어나

는것이 일반적인현상이라할수 있다.

최근신흥부상시장에서발생하는금융ㆍ외환위기에대한설명으로경제기초요인중 국

제 이자율이나교역조건등 대외시장조건의중요성이감소한반면국내시장요인이나국

제 금융시장에내재한불안정성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예를들어, 1994년멕시코위기

의 경우N A F TA의출범등으로멕시코경제의장래에대한낙관론이널리퍼져있었고, 미

국의이자율은낮게유지되는등 국제경제적변수들은매우안정적인양상을보였다. 그에

반해, 인플레이션을억제하기위해실시된페소화의인위적과대평가정책으로인해경상수

지가악화되고경기가침체에서벗어나지못하는등 국내경제여건의악화가멕시코의채무

이행능력과의지에대한신뢰상실을초래한것이위기의주원인이었다는견해가지배적이

다. 또한, 1997년동아시아특히한국에서발생한위기의경우국제적뿐만아니라국내적으

로도위기를야기했다고인정될만한경제기초요인악화의증거를찾을수 없고, 다만동남

아시아에서시작된국제금융시장의교란과그에따른불확실성의증대가미국과일본채권

금융기관들의경쟁적채권회수를촉발시킨것이위기의원인이었다는것이가장설득력있

는분석으로받아들여진다.

금융ㆍ외환위기에 대한실증적 분석은 위기를 겪은나라들과 비슷한 조건을 가졌으면서

도비슷한 시기에위기를겪지않은 나라들의대내외적경제상황을비교하는것으로이루어

진다. 이글에서는지금까지제시된여러가지실증모형중에서Frankel and Rose(1996),

S a c h s와 Radelet and Sachs(1998) 두가지의연구를소개ㆍ비교해보기로한다. 두연구

모두다음과같은Probit 모형을출발점으로하고있다.

P r [경제위기]=1- Φ( x’β) ( 1 )

식 ( 1 )에서x는경제위기의발생에 영향을미친다고판단되는변수들, β는 추정의 대상이

되는 파라메터 벡터 그리고 Φ(ㆍ)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확률함수이다. Frankel and

R o s e ( 1 9 9 6 )는 x에포함될변수로민간은행의외채와총 외채의비율, 양도가능외채와총

외채의비율, 변동이자율부채와총 외채의비율, 단기외채와총 외채의비율, 직접투자와

총외채의비율, 공공부문외채와총 외채의비율, 다자간외채와총 외채의비율, 외채와국

민 총생산의 비율, 외환보유고와수입의 비율, 경상수지흑자액, 자국통화의 과대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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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재정수지흑자액, 국내신용증가율, 1인당국민총생산증가율, OECD 성장률, 국제이

자율을 설정하고 모두 7 6 6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식 ( 1 )을 추정하였다. Furman and

S t i g l i t z ( 1 9 9 8 )로부터재인용된모형의추정결과는<표1 >과 같다. 두번째열에나타난수

국제금융시장에는중앙은행의역할을할 수 있는기구가존재하지않고예금보험제도또한실현

되기어려우므로Diamond and Dybvig의모형이예측하는바와같이경쟁적채권회수가일어나

는것이일반적인현상이라할수있다.

<표1> Frankel and Rose 모형의추정결과

주: 1. *: 10%, **: 5%, ***: 1% 유의수준에서귀무가설을기각.
2. 각설명변수는1년의l a g을두고종속변수에영향을주는것으로가정됨.

출처: Furman and Stiglitz(1998).

민간은행외채/ 총외채 0 . 0 6 0 . 8 4

양도가능외채/ 총외채 - 0 . 0 7 1 . 4 8

변동이자율외채/ 총외채 - 0 . 0 7 0 . 9 1

단기외채/ 총외채 0 . 0 2 0 . 3 4

해외직접투자/ 총외채 - 0 . 1 9 * 1 . 6 4

공공부문외채/ 총외채 0 . 0 2 0 . 2 6

다자간외채/ 총외채 - 0 . 1 2 * 1 . 7 8

총외채/ GNP - 0 . 0 3 1 . 5 0

외환보유고/ 수입 - 0 . 5 7 * 1 . 8 2

경상수지흑자 - 0 . 0 9 0 . 6 8

자국통화과대평가지표 0 . 0 2 * * 2 . 4 6

재정수지흑자 0 . 0 6 0 . 3 6

국내신용증가율 0 . 0 0 0 0 0 8 6 0 . 0 4

1인당GNP 증가율 - 0 . 4 4 * * * 3 . 4 3

OECD 성장률 - 0 . 0 9 0 . 1 6

국제이자율 0 . 6 6 * * 2 . 2 5

log likelihood - 1 6 8 . 6

표본중경제위기빈도 5 4

표본수 7 6 6

확률기여분 t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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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들은각 해당독립변수한 단위의변화가경제위기가일어날확률에얼마나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지표이다. 즉, 

d P r [경제위기]

d x

이며세 번째열에는 두 번째열에나타난 추정치들의t -통계량이보고되어있다. <표1 >에

나타난바로는자국통화의과대평가지표, 1인당국민총생산증가율, 국제이자율만이5 %

유의수준의검정을통과하는변수이며, 유의수준을1 0 %로 완화하면직접투자와총 외채의

비율, 다자간외채와총 외채의비율, 외환보유고와수입의비율이설명력있는변수로추가

된다. 그러나다른연구에서는상당한설명력을가지는것으로 나타나는단기외채와총 외

채의 비율, 국내 신용 증가율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Radelet and Sachs(1996)는당해연도변수로단기외채와외환보유고의비율, 총외채와

외환보유고의비율, 부패의척도를, 작년도변수로국내민간신용증가, 자본유입과국내

총생산의비율, 실질 환율의 변화를 식 ( 1 )의 x에 포함시켰다. 78개의표본을 대상으로한

추정결과는<표2 >에 인용되어있다. 가장특기할만한점은1인당 GNP 증가율이나국제

이자율 등 주로 경제의 기초적 요인을 대표하는 변수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F r a n k e l

and Rose의경우와달리Radelet and Sachs의연구에서는당해연도의단기부채와외환

보유고의비율, 국내민간신용증가등 주로금융시장의상황을나타내는변수들이통계적

으로유의미한설명력을가지는것으로나타난다는점이다.

두 실증분석이서로상반되는결과를보여주는원인을찾아보면첫째, (1)의실증모형이

설명변수의선택에대해서매우민감하게반응한다는사실을지적할수 있다. Frankel and

R o s e의 연구에서는모든설명변수들이1년의시차를 두고종속변수에영향을 미친다는가

정하에분석을 진행하였으나, Radelet and Sachs의경우변수의특성에 따라당해연도의

값이나1년의시차를둔 값이설명변수로쓰였고, 훨씬작은수의설명변수를모형에포함

하고있다. 둘째, (1)의실증모형은분석의대상이되는표본의선택에대해서도민감히반

응함을알 수 있다. 두연구모두에서표본은경제위기를겪은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로구

성되는데, 경제위기를겪은경우의표본선택은이론의여지가없으나경제위기를거치지않

은표본의 경우어떤국가나기간을분석의대상으로취해야하는지는전적으로연구자의자

의에달려있다고할 수 있다. 실제로Frankel and Rose의연구는후자에해당하는7 1 2개

의 표본을 분석에 포함시켰으나, Radelet and Sachs의경우는 6 9개의표본만을 포함시켰

다. 셋째, 두연구모두가연구자들의이론적입장을지지해줄 수 있는실증적결과의발견



재정포럼 4 9

Emerging Market에서의외환·금융위기▶▶

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심하게 훼손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가령,

Radelet and Sachs의연구는 경제기초 요소(economic fundamentals)의갑작스런 변동

을 중시하는 전통적 이론이 설명하지 못한다고 강조하였던 최근의 경제위기들만을표본에

포함시킴으로써실증분석의적용범위를스스로제한시켰음을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

채로인해촉발되는경제위기는한번발생했던국가에서반복적으로발생하는경향이있는

데 이는두 모형모두에서무시된사실이나실증모형의설정에매우중요한시사점을제공

한다. 즉, 경제위기를겪었던1 0여 개국의위기시와평상시표본을취하여panel 구조를가

진 모형을분석하면모형의설명력을높일수 있음은물론서로상반되는위 두 연구의상대

적 우수성에대한평가도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1 )

.

Frankel and Rose의모형과Radelet and Sachs의모형중 어느것이더 현실에적합한

1인당GNP 증가율이나국제이자율등 주로경제의기초적요인을대표하는변수들의중요성이

강조되었던Frankel and Rose의경우와 달리Radelet and Sachs의연구에서는당해연도의

단기부채와외환보유고의비율, 국내민간신용증가등 주로금융시장의상황을나타내는변수

들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설명력을가지는것으로나타난다.

<표2> Radelet and Sachs 모형의추정결과

주: 1. 단기외채/ 외환보유고, 총외채/ 외환보유고, 부패도는당해연도, 그외는익년도값이설명변수로쓰임.

2. *: 5% 유의수준에서귀무가설기각.

출처: Radelet and Sachs(1998).

단기외채/ 외환보유고 2 . 4 1 * 2 . 1 1

총외채/ 외환보유고 - 0 . 9 9 1 . 4 9

부패도 - 0 . 3 6 1 . 0 4

국내민간신용증가 4 . 0 5 * 2 . 3 8

자본유입/ GDP 2 . 6 9 0 . 9 7

실질환율변화 - 0 . 0 1 0 . 5 9

상수 1 . 5 7 1 . 1 7

표본수 7 8

계수의추정치 t -통계량

1) panel 구조를이용한실증분석은현재필자에의해연구가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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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가려내는것은그 자체로학문적가치가 충분히클 뿐 아니라, IMF에의해긴급자금

지원의전제조건으로요구되는각종정책의유용성과유효성을가리는데도매우중요한역

할을한다. 가령, 금융ㆍ외환위기의원인이경제기초요소(economic fundamentals)의악

화보다는국제금융시장의내재된불안정성에주로기인한다면, 높은이자율과재정지출삭

감 등 I M F가 단기적처방으로요구하는강력한긴축정책은그 필요성과실효성이의심스러

울 뿐만아니라 필연적으로경기의 급격한위축을 가져와 Radelet and Sachs(1998)가주

장하는바와같이경제위기를당한나라의국민에게불필요하게가혹한희생을강요하는결

과를낳을수도있으므로, 토빈세( Tobin tax)의도입을통한국제투기자본의지나친이동

규제, 대부자인선진국투자은행의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를위한조치등 국제

금융시장의불안정성을보완하는정책의고안에중점을둔논의의전개가필요할것이다.

Ⅲ. 아르헨티나의 최근 경제 위기

제Ⅲ절에서는Ⅱ절에서소개된이론적ㆍ실증적논의의 틀에맞추어 지난3월과7월에발

생한아르헨티나의경제위기에대해분석하고이들위기의예측가능성을점검해보기로한

다. 1994년과1 9 9 5년 초반까지만하여도건실한성장기조를유지하던아르헨티나의경제

는대외적으로1 9 9 4년 하반기이후본격적으로전개된멕시코의경제위기여파로국제금융

시장에서불안정성이증대되고대내적으로는인플레이션퇴치를위해아르헨티나정부가고

수하고있던고정환율제의유지가능성에대한외국투자자들의의구심이증대하던중 1 9 9 5

년 5월에예정된대통령선거를둘러싼정치적불안정이기폭제가되어1 9 9 5년 3월에는급

속한 예금의 인출과 자본의 해외 유출로 금융 공황( p a n i c )의 상태에 도달하였다. IMF,

World Bank, IA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긴급자금지원으로지급불

능 선언의 위기를 넘긴아르헨티나의경제는 1 9 9 6년과 1 9 9 7년을거치면서빠르게 회복되

었다. 1995년경제위기는아르헨티나의대외채무지불능력에대한국제금융시장의회의

가 급속히확산되면서멕시코의경제위기로증대된국제금융시장의불확실성을더욱자극

하여미국을비롯한선진국채권기관의경쟁적인채권회수로일시적유동성부족을겪고있

던아르헨티나의경제가지급불능의상태에빠진사건으로정리할수있다. 

<표3 >에 나타난바와같이1 9 9 5년의위기이후아르헨티나의경제는빠른회복세를보였

다. 실질G D P가 1 9 9 7년에는8.1%, 1998년에는3 . 8 %의 건실한성장을하였고, 물가또한

연간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 미만에서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만, 실업률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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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기간중 뚜렷한감소세를보이지않고1 0 %를 상회하는높은수준을유지하였다. 그외

투자나민간소비등 경기를나타내는지표들이1 9 9 7년과1 9 9 8년에는모두긍정적으로나

타나아르헨티나의경제는1 9 9 5년위기의 영향을벗어나안정적인성장의궤도에올라선것

처럼보였다. 그러나같은기간중 무역수지의개선에도불구하고이미빌려쓴막대한외채

에 대한이자지급으로경상수지는계속해서악화되었는데, 여기서우리는2 0 0 1년에도래할

경제위기의불씨를찾을수 있다.

2 0 0 1년 3월에 발생한경제위기의심각성을나타내는몇 가지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아

르헨티나정부발행국채의수익률과미국재무성발행국채의수익률의차이( s p r e a d )가 종

전의 3 0 0∼500 basis points에서3월에는 8 0 0∼900 basis points, 4월에는1000 basis

points 등으로 급격히 확대되었고, 30일물 아르헨티나 페소화 표시 우대 금리가 2월의

8 . 6 %에서3월에는2 7 . 4 %로 폭등하였으며3월한달동안외환보유고가15% 이상감소하

금융ㆍ외환위기의원인이경제기초요소의악화보다는국제금융시장의내재된불안정성에주

로 기인한다면, IMF가단기적처방으로요구하는강력한긴축정책은경기의급격한위축을가져

와 경제위기를 당한나라의 국민에게불필요한희생을 강요할 수도있으므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보완하는정책의고안에중점을둔논의의전개가필요할것이다.

<표3> 주요경제지표: 1997 ∼2 0 0 0
(단위: %, 백만아르헨티나페소)

출처: National Institutes of Statistics, Argentina.

경상GDP 성장률 7 . 6 2 . 1 - 5 . 2 0 . 6

실질GDP 성장률 8 . 1 3 . 8 - 3 . 4 - 0 . 5

소비자물가상승률 0 . 3 0 . 7 - 1 . 8 - 0 . 7

명목임금상승률 - 3 . 2 - 0 . 3 - 0 . 8 0 . 5

산업생산증가율 8 . 6 1 . 6 - 6 . 4 - 0 . 1

실업률 1 4 . 0 1 2 . 5 1 3 . 8 1 4 . 7

무역수지 - 8 2 0 . 1 - 7 4 7 . 3 - 4 8 1 . 6 - 1 7 1 . 0

경상수지 - 1 1 , 9 5 4 - 1 4 , 5 2 8 - 1 2 , 3 9 3 - 9 , 2 9 5

국내총투자 5 6 , 7 2 7 5 9 , 2 7 6 5 0 , 7 0 3 4 5 , 6 0 0

민간소비 2 0 8 , 5 4 4 2 0 9 , 5 2 9 1 9 8 , 5 9 3 2 0 0 , 3 5 5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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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Moody’s, S&P 등각종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3월과5월두 번에걸쳐아르헨티나의

국채등급을하향조정( B+→B-)하여시장의불안감을대변하였다. 위기의결과M a c h i n e a

와 Murphy 두 재무장관이 잇달아 사임하고 강력한 균형재정주의자이며 개혁주의자인

C a v a l l o의 취임과 일련의 조치들로시장의 격변은 일단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나7

월에들어C a v a l l o에 의해추진되던개혁조치들이국내반대집단, 특히부유층중심의기득

권 세력과지방정부의방해로좌초될위기에처하자실물부문의실망스러운성과와맞물려

또한번의 예금인출사태가발생하고자본의해외유출이폭발적으로일어나는위기를맞이

하였다.  

2 0 0 1년 3월경제위기의원인은계속된실물경제의부진, 재정부문의실적부진, 정치적

불안등 세 가지요소로인해아르헨티나가국제금융시장에서채무지불능력에대한신뢰

를상실한데 있다.

먼저실물부문의동향을살펴보면민간소비지출과해외부문의상대적호조에도불구하

고 투자 지출이 급격히 감소한 결과 실질 G D P가 1 9 9 9년에는 3.4% 그리고 2 0 0 0년에는

0.5% 감소하였다. 2000년말에는 경기가 저점에 도달했다는희망적인분석이 대두하기도

했으나경제의불확실성증대, 금융부문의구조적취약성, 수요의약세때문에회복이계속

지연되었다. 다만, 국내경기의침체로인한수출감소와원유가격의상승으로인한교역조

건의호전으로무역수지는2 0 0 0년에G D P의 약 1 . 1 %에 달하는3 3억달러정도가개선되었

고, 이는이자지급의증가로인한무역외수지의악화에도불구하고경상수지적자의규모가

1 9 9 9년 G D P의 4 . 4 %에서2 0 0 0년 3 . 3 %로 줄어드는데 중요한역할을 하였다. 경기침체

의가운데서도고용과물가는안정기조를유지하여불황속에서도엄청난물가상승을보이

던종래의패턴을벗어난것으로보였다.

1 9 9 7년부터2 0 0 0년까지아르헨티나의재정수지동향이나타나있는<표4 >에서가장눈

에 띄는점은1 9 9 7년부터2 0 0 0년까지중앙정부는소규모이나마꾸준히기초수지( p r i m a r y

b a l a n c e )의 흑자를실현하여막대한이자지급으로적자를보인종합수지(overall balance)

의 적자정도를완화시킬수 있었던반면, 지방정부의경우재정수입이이자를제외한지출

을 감당하지못하여기초수지가계속적으로적자를면치못하였다는점이다. 지방정부의기

초수지적자가계속됨에따라국제금융시장에서는아르헨티나중앙정부보다는지방정부의

부채상환능력에대한회의가확산되어2 0 0 1년 3월들어서는지방정부발행채권을인수하

는 금융기관이없어져버렸고 연방제하에서상당한 정도의 자치권을누리는 지방정부는연

방정부의지급보증거부로지급불능선언직전의상황에몰리게되었다. 2000년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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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자 3 2억페소는 G D P의 1 . 1 %에 달하고, 중앙정부의 적자 약 7 0억페소는 G D P의

2 . 4 %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이러한 재정 적자의 추세는 반전의 전망 없이 계속되어

2 0 0 1년 1 / 4분기동안재정상황은더욱악화되었다. 1/4분기의재정적자는I M F와 약속한

목표를 1 0억페소 초과하여 2 1억페소( G D P의 0 . 6 % )에 도달하였으며, 적자의 2/3 정도는

불황에따른세수감소와자본의해외유출을방지하기위해취해진고이자율의정책으로조

세 체납에대한과징금부담의상대적약화에따른납세순응도의하락에기인한것으로추

<표4> 재정수지동향: 1997 ∼2 0 0 0
(단위: 백만아르헨티나페소)

출처: Ministry of Economy, Argentina.

중앙정부 수입 5 4 , 2 0 7 5 6 , 7 5 1 5 5 , 0 2 0 5 5 , 8 1 3

조세수입 5 0 , 5 5 4 5 2 , 3 5 3 4 9 , 6 1 8 5 1 , 3 5 6

기타수입 3 , 6 5 3 4 , 3 9 8 5 , 4 0 2 4 , 4 5 7

지출(이자제외) 5 3 , 0 9 4 5 3 , 9 1 8 5 3 , 9 5 2 5 3 , 1 3 0

중앙정부지출 3 5 , 4 1 8 3 5 , 5 8 5 3 6 , 1 0 8 3 5 , 0 8 9

양여금 1 7 , 6 7 6 1 8 , 3 3 3 1 7 , 8 4 4 1 8 , 0 4 1

기초수지 1 , 1 1 4 2 , 8 3 3 1 , 0 6 8 2 , 6 8 3

이자지급 5 , 7 9 1 6 , 6 6 1 8 , 2 2 4 9 , 6 5 6

종합수지 - 4 , 6 7 7 - 3 , 8 2 8 - 7 , 1 5 6 - 6 , 9 7 4

지방정부 수입 3 1 , 3 0 8 3 2 , 5 3 9 3 1 , 7 3 2 3 2 , 1 2 9

양여금 1 7 , 6 7 6 1 8 , 3 3 3 1 7 , 8 4 4 1 8 , 0 4 1

지방세수입 1 0 , 8 9 7 1 1 , 6 5 0 1 1 , 0 4 9 1 0 , 8 4 4

기타수입 2 , 7 3 5 2 , 5 5 5 2 , 8 3 9 3 , 2 4 4

지출(이자제외) 3 1 , 6 3 5 3 3 , 8 2 9 3 4 , 9 3 3 3 3 , 5 0 4

기초수지 - 3 2 6 - 1 , 2 9 0 - 3 , 2 0 1 - 1 , 3 7 5

이자지급 1 , 0 5 2 1 , 1 9 7 1 , 4 3 1 1 , 8 5 6

종합수지 - 1 , 3 7 9 - 2 , 4 8 7 - 4 , 6 3 2 - 3 , 2 3 1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경기를나타내는지표들이1 9 9 7년과1 9 9 8년에는모두긍정적으로나타나아르헨티나의경제는

1 9 9 5년 위기의영향을벗어나안정적인성장의궤도에올라선것처럼보였다. 그러나이미빌려

쓴 막대한외채에대한이자지급으로경상수지는계속해서악화되었는데, 여기서2 0 0 1년에도래

할경제위기의불씨를찾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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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계속적인재정적자는<표5 >에 나타난바와같이공공부문의부채를지속적으로증

가시켜, 2000년에이르러서는공공부문의총 부채가G D P의 5 0 %를 상회하는수준에도달

하였다.

공공부문의큰 부채규모는그 자체로정부나아가서는아르헨티나경제전체의신뢰성을

저해했을뿐 아니라<표6 >에서보는바와같이공공부문부채의약 2 / 3가 해외금융기관에

의해서인수된다는사실을 고려하면외환ㆍ금융위기의발생은 어느정도예측이 가능했다

고 할 수 있다. 결국아르헨티나의경제가국제금융시장의신뢰를회복하는가장근본적인

길은재정적자의 축소내지는 흑자로의전환을 통해공공부문부채와 외채를 줄이는 것이

다. 한편Radelet and Sachs(1998)에의해위기의중요한원인으로지목된단기외채와외

환 보유고의 비율이 1 9 9 9년 0 . 5 9에서 2 0 0 0년 0 . 6 4로 증가하여 경제 위기는 그 모멘텀

( m o m e n t u m )을 축적해오고있었다. <표6 >의 마지막두 행을보면, 아르헨티나는매년총

외채의약 2 0 % ( G D P의 10%) 정도에해당하는금액을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으로지출했

음을볼 수 있는데, 이는아르헨티나경제에상당한압박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전체외채중 비금융공공부문이차지하는비중이6 0 %에 육박하므로정부의재정적자에

서 발생하는외채의증가가전체외채의변화방향을결정하는데 지배적인요소가될 것으

로 예상되므로, 재정적자규모의 적절한관리가아르헨티나에서외채의 적절한관리, 나아

가경제 위기의방지를위해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는것을다시한번확인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7 >에 나타난금융부문에서의경제위기지표를살펴보면가장먼저금융

<표5> 공공부문부채추이: 1997 ∼2 0 0 0
(단위: 백만아르헨티나페소, %)

주: 1. 기타항목은민영화수입금, 부채의이연, 부채와자산의재평가, 자본화된이자등을포함.
2. 괄호안은연말부채의GDP 대비비율.

출처: Ministry of Economy, Argentina.

연초부채 1 0 8 , 3 1 8 1 1 1 , 5 4 7 1 2 3 , 5 0 8 1 3 4 , 2 7 0

기초수지 7 8 8 1 , 5 4 3 - 2 , 1 3 3 1 , 3 0 8

이자지급 6 , 8 4 3 7 , 8 5 8 9 , 6 5 5 1 1 , 5 1 2

종합수지 - 6 , 0 5 5 - 6 , 3 1 5 - 1 1 , 7 8 8 - 1 0 , 2 0 5

기타 2 , 8 2 6 - 5 , 6 4 6 - 1 , 0 2 6 - 3 3 0

연말부채
1 1 1 , 5 4 7 1 2 3 , 5 0 8 1 3 4 , 2 7 0 1 4 4 , 8 0 5

( 3 8 . 1 ) ( 4 1 . 3 ) ( 4 7 . 4 ) ( 5 0 . 8 )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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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민간부문에대한여신이1 9 9 7년의2 2 %에서2 0 0 0년의2 5 %에 이르기까지꾸준히

증가했음을확인할수 있는데이는경제가이미위기에이르는도상에있었음을가리키고있

었다. 다음으로, 페소화표시의 예금이 1 9 9 6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1 9 9 9년의경기수

축 이후에도약간의감소세를보여아르헨티나경제에대한경제주체들의신뢰가회복된것

으로보이나 달러화 표시예금과의비율을 비교해 보면그 비중이 현저히 감소하여시장의

불안감은상존하고있었음을알수 있다. 이에더하여2 0 0 1년들어 민간부문의은행총 수신

<표6> 외채와외채상환추이: 1999 ∼2 0 0 0
(단위: 10억달러)

총외채 1 4 5 . 1 1 4 7 . 2 1 5 1 . 9 1 5 7 . 3

중ㆍ장기 1 2 5 . 5 1 2 5 . 3 1 2 9 . 1 N . A .

단기 1 9 . 6 2 1 . 9 2 2 . 8 N . A .

단기외채/ 외환보유 0 . 5 9 0 . 6 4 0 . 7 0 N . A .

비금융공공부문 8 5 . 4 8 5 . 7 8 9 . 2 9 3 . 8

중ㆍ장기 9 4 . 5 8 4 . 4 8 7 . 9 N . A .

단기 0 . 8 1 . 3 1 . 3 N . A .

금융부문 2 3 . 6 2 4 . 8 2 5 . 5 2 5 . 6

중ㆍ장기 1 0 . 3 9 . 4 9 . 4 N . A .

단기 1 3 . 3 1 5 . 4 1 6 . 1 N . A .

비금융민간부문 3 6 . 1 3 6 . 8 3 7 . 2 3 7 . 9

중ㆍ장기 3 0 . 6 3 1 . 6 3 1 . 7 N . A .

단기 5 . 5 5 . 2 5 . 4 N . A .

총외채상환 2 7 . 8 3 2 . 3 3 2 . 2 3 5 . 5

원금상환 1 6 . 5 1 9 . 8 1 9 . 5 2 2 . 3

이자지급 1 1 . 3 1 2 . 5 1 2 . 7 1 3 . 1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주: 1. 2001년과2 0 0 2년은I M F와합의된목표치.
출처: Ministry of Economy, Argentina.

공공부문의큰 부채규모는그 자체로정부나아가서는아르헨티나경제전체의신뢰성을저해했

을 뿐 아니라<표6 >에서보는바와같이공공부문부채의약 2 / 3가 해외금융기관에의해서인

수된다는사실을고려하면외환ㆍ금융위기의발생은어느정도예측이가능했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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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총 외환보유액은2월초까지꾸준히증가하였으나은행수신고는3월한달동안3 8억

달러(전체의5%), 외환보유고는3 2억달러(전체의2 . 2 % )가 감소하였다. 4월들어예금의

인출사태는일단진정되었지만시장의불안감이완전히가신것은아니었으며7월의위기를

맞이하여다시한번예금인출 사태가일어났다.

<표7> 주요금융지표: 1996 ∼2 0 0 0
(단위: 백만아르헨티나페소)

순해외자산 1 3 , 4 5 2 1 6 , 9 3 8 2 0 , 8 0 7 2 2 , 8 6 4 2 1 , 8 7 2
순국내자산 7 , 1 0 5 5 , 8 8 2 5 , 4 9 9 4 , 6 4 7 4 , 5 2 5

공공부문여신 9 , 9 5 1 9 , 5 4 6 8 , 7 4 4 7 , 8 0 5 8 , 3 8 3
민간부문여신 1 , 9 5 7 1 , 5 7 1 1 , 9 2 2 1 , 8 5 6 1 , 0 8 3
기타자산 - 4 , 8 0 3 - 5 , 2 3 5 - 5 , 1 6 7 - 5 , 0 1 4 - 4 , 9 4 0

부채 2 0 , 5 5 7 2 2 , 8 2 0 2 6 , 3 0 6 2 7 , 5 1 1 2 6 , 3 9 8
화폐발행액 1 4 , 0 3 0 1 5 , 9 6 6 1 6 , 3 7 0 1 6 , 4 3 9 1 5 , 0 4 5
정부예치금 2 , 2 4 2 3 2 5 1 , 3 4 3 9 3 5 1 , 7 6 9
지준예치금 4 , 2 8 5 6 , 5 2 9 8 , 5 3 9 1 0 , 0 8 3 9 , 5 7 5

순해외자산 - 6 , 4 9 7 - 4 , 7 8 2 - 5 , 6 0 1 - 8 , 1 8 4 - 6 , 6 2 2
순국내자산 4 7 , 7 6 1 5 5 , 4 6 4 6 3 , 5 5 7 6 6 , 5 6 7 6 8 , 7 9 4

공공부문여신 7 , 9 8 1 4 , 9 9 2 9 , 9 7 6 1 3 , 4 0 0 1 8 , 4 7 6
민간부문여신 5 4 , 8 8 8 6 5 , 1 0 8 7 2 , 1 1 2 7 0 , 5 7 8 6 7 , 9 3 3
자본과지준 - 1 5 , 0 3 8 - 1 6 , 0 3 9 - 1 7 , 0 4 2 - 1 6 , 9 0 5 - 1 7 , 2 8 7
기타 7 0 1 , 4 0 3 - 1 , 4 8 9 - 5 0 6 - 3 2 8

민간부문수신 4 5 , 8 9 2 5 8 , 2 8 1 6 7 , 5 0 1 6 9 , 3 8 3 7 3 , 1 6 5
페소예금 1 9 , 4 6 0 2 5 , 4 7 4 2 8 , 0 5 9 2 6 , 4 4 5 2 5 , 7 9 1
외화예금 2 6 , 4 3 2 3 2 , 8 0 7 3 9 , 4 4 2 4 2 , 9 3 8 4 7 , 3 7 4

순대외자산 6 , 9 5 5 1 2 , 1 5 6 1 5 , 2 0 6 1 4 , 6 8 1 1 5 , 2 5 1
순국내자산 5 0 , 6 6 7 5 9 , 4 5 0 6 5 , 7 9 1 6 8 , 4 2 3 7 0 , 4 6 7

공공부문여신 1 5 , 6 9 0 1 4 , 2 1 3 1 7 , 3 7 7 2 0 , 2 6 9 2 5 , 0 9 0
민간부문여신 5 4 , 8 8 8 6 5 , 1 0 8 7 2 , 1 1 2 7 0 , 5 7 8 6 7 , 9 9 3
자본과지준 - 1 9 , 9 1 1 - 1 9 , 8 7 1 - 2 3 , 6 9 8 - 2 2 , 4 2 5 - 2 2 , 5 5 5

대민간부채 5 7 , 6 2 2 7 1 , 6 0 6 8 0 , 9 9 7 8 3 , 1 0 4 8 5 , 7 1 8
화폐발행액 1 1 , 7 3 0 1 3 , 3 2 5 1 3 , 4 6 9 1 3 , 7 2 1 1 2 , 5 5 3
페소예금 1 9 , 4 6 0 2 5 , 4 7 4 2 8 , 0 5 9 2 6 , 4 4 5 2 5 , 7 1 9
외화예금 2 6 , 4 3 2 3 2 , 8 0 7 3 9 , 4 4 2 4 2 , 9 8 3 4 3 , 3 7 4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주: 1. 각연도말기준. 단, 2000년은9월말기준.
출처: Central Bank of the Republic of Argentina.

은행과비은행금융기관

전체금융부문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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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종합하면아르헨티나의경제는1 9 9 5년의위기이후특히1 9 9 9년과2 0 0 0

년을거치면서실물경제의부진과재정적자의확대등 경제기초요인중 국내경제요인의

악화가 국제 금융시장에 아르헨티나의 외채 상환 능력과 의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그널

( s i g n a l )을 강하게 제공한결과, 지난3월과7월의 어려움에직면했으며이는그 동안의이

론적ㆍ실증적연구에서그 중요성이인정된여러경제변수들을점검해보면상당한정도예

측이가능했었음을알수있다.

Ⅳ. 결론

이 글에서 우리는 신흥부상시장에서최근빈번히 일어나는외환ㆍ금융위기의 원인을 이

론적ㆍ실증적으로분석한연구들을검토하고, 지난3월과7월 발생한아르헨티나의위기를

소개된분석의틀에준거하여해석해보았다. 

외환ㆍ금융위기의원인에대한이론으로는경제기초요인의급격한변동을중요시하는견

해와국제금융시장에내재하는불안정성을중요시하는견해가 대립하고있다. 경제기초요

인은다시국제이자율상승, 교역조건악화, 원자재가격상승등 대외적요소와재정적자

누적, 국내경기의장기불황등 국내적요소를강조하는견해로나뉜다. 외환ㆍ금융위기의

원인에대한전통적인입장은대외적 요소의 중요성을인정하는것이었으나최근의 위기에

대해서는경제기초요인중 국내요건과국제금융시장의제도적취약성이결합한 결과라는

견해가지배적이다.

전통적인견해나최근에제시된모형모두일정한정도의실증적지지를받고있음을살펴

보았으나어느모형의 설명이 현실과 더 잘 부합하는가를가리는 것은위기의 도래를 미리

경고하는조기경보체계의구축이나위기가이미발생하고난 뒤 타개책을모색하는데 매우

중요한시사점을제공하므로좀더정교한실증분석의필요성이강하게요구된다.

아르헨티나의경제는1 9 9 5년의위기이후특히 1 9 9 9년과2 0 0 0년을거치면서실물경제의부진

과 재정적자의확대등 국내경제요인의악화가국제금융시장에아르헨티나의외채상환능력

과 의지에대한부정적인시그널을강하게제공한결과, 지난3월과7월의어려움에직면했으며

이는여러경제변수들을점검해보면상당한정도예측이가능했었음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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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1년세제개편안의주요내용과평가

Ⅰ. 서론

세계적인경기하락, 미국의감세정책실시등 국제환

경이변화하는가운데 우리나라도경기침체를겪고있

다. 이러한경제여건하에서단기적으로는경기활성화

를 위한감세정책및 재정지출의확대실시여부, 중기

적으로는2 0 0 3년까지 균형재정을회복하기위한재정

의 건전성 유지여부등에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금년

도 세제개편안이발표되었다.

거의매년대규모의세법개정이이루어진것을고려

할 때, 금년도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

법, 인지세법의네 가지로 세법개정의범위를 제한한

것은세법의 일관성을위해서도나름대로의미가있다

고 하겠다. 한편으로는 복지지출의 증가, 사회간접자

본의확충, 남북통일대비재원마련등 재정수요는늘

어나는 반면동시에 균형재정기조를정착시켜야하고,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의 통합이 진행되면서 투자를 유

치하기 위한 조세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의 세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제약조

건이절충된결과라고해석할수도있겠다.

금년도 세제개편은본 연구원에서지난5월에「중장

기 세제운용방향」을 통하여 제시한‘넓은 세원·낮은

세율, 경쟁력있는세제, 알기쉽고간편한 세제’의 기

본 방향을따르고있다. 이하에서는금년도세법개정안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대한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Ⅱ. 세법개정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소득세

금년도 세법개정의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가 봉급생활자및 자영사업자의세부담을경감하기위

하여종합소득세율을10% 인하한다는것이다. 세율을

인하함으로써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이4 0 %를 넘

지 않게조정되었으며, 총1조7 , 5 0 0억원정도의경감

효과가있는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와같은 일률적인세율의 인하는 모든소득계층에

6 0 2 0 0 1년 1 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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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의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이며, 저소득층의경감

률이큰 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경감액등 실제로피

부로느끼게되는세경감의혜택은높은한계세율을적

용받는고소득층에집중될것으로생각된다. 

세부담의 경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세율 인하와 유사

하면서도계층별세부담을보다유연하게조절할수 있

는 방법은오히려과세표준구간의조정이아닌가싶다.

현재의 과세표준구간은 1 9 9 6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이래임금이나물가상승률을고려하여조정된바가없

다. 따라서이러한 요인들을감안하여과세표준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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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세제개편안에서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

한법, 인지세법의 네 가지로 세법개정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세법의 일관성을 위해서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는

복지지출의 증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남북통일 대비

재원마련등재정수요는늘어나는반면균형재정기조를

정착시켜야하고, 세계적으로자본시장의통합이진행되

면서투자유치를위한조세경쟁이심화되는가운데, 국

민의세부담을급격히증가시킬수 없다는여러가지제

약조건이절충된결과라고해석할수도있다. 

<표1> 봉급생활자및 자영사업자의세부담 경감

자료: 재정경제부

○ 1 0∼40% (4단계) ○소득세율을현행보다10% 인하
- 1천만원이하 : 10% (11%) -  9% (9.9%)
- 1∼4천만원 : 20% (22%) - 18% (19.8%)
- 4∼8천만원 : 30% (33%) - 27% (29.7%)
- 8천만원초과 : 40% (44%) - 36% (39.6%)
*( )는지방세포함 *(  )는 지방세포함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확대
<일반급여자>

- 500만원이하 : 전액 - 좌 동
- 500∼1 , 5 0 0만원 : 40% - 45%
- 1,500∼4 , 5 0 0만원 : 10% 1 , 5 0 0∼3 , 0 0 0만원: 15%

3 , 0 0 0∼4 , 5 0 0만원: 10%
- 4,500만원초과 : 5% -  좌 동

<일용근로자>
- 일5만원공제 - 일6만원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조정
-산출세액중 - 좌 동
·5 0만원 이하분:45% 
·5 0만원 초과분 : 30%
- 한도: 60만원 - 한도: 40만원

현 행 개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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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조정한다면 간단 명료한 현행의 세율체계( 1 0 % ,

20%, 30%, 40%)를그대로두고, 계층별세부담경감

효과를얻을수 있지않을까생각한다.

한편 연급여 3 , 0 0 0만원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율

을확대하고, 세율기능을약화시키는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6 0만원에서 4 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하는 내용

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미 면세자 비율이

4 6 %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

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하겠다. 근로소득공제를확대하

기보다는인적공제나특별공제를확대하는방향으로나

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사회보장적성격의지출을공제해주는특별공제를확

대함으로써오래전부터문제점으로지적되어온세부담

의급격한누진도를완화하는데도도움이될것이다.  

2. 법인세

법인세 분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인특별부가세와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를폐

지하였는데이는바람직한조치라고하겠다. 특별소비

세의폐지로 다수의조세감면규정이없어짐으로써세

법의간소화에도기여했다고본다.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 승계범위를 확대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해외투자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며, 법인분할시과세이연된세금의 추징

요건을개선하는등 상시구조조정체제지원을 위한여

러 가지 조치는 구조조정시스템 자체가 상시구조조정

체제로전환되고있음을고려할 때 시기적으로도적절

한 조치라고하겠다. 2001년말에일몰시한이도래하는

구조조정관련감면제도를대부분폐지하고있는것도

상시구조조정세제의기본방향과부합하는것이다.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을확대한 것은경기활성화와관련하여부득이한

조치로 이해되며, R&D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정보화투자에대한세제지원강화, 축산업, 종자및 묘

목생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은 새로운 성장 산업인

IT 및 B T산업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라 하겠다. 다만

부품·소재 산업의 투자조합에 대한 지원으로서 소득

공제율및 한도가축소조정되었는데, 부품·소재의국

산화가무역수지개선및 산업기반조성에기여하는바

를 고려하여이미세제지원을확대하자는논의가 대두

되었던만큼그대로두는것이어떨까한다.

대규모 기업집단에대한 현행세제상 각종 규제제도

의 타당성및 존속여부를재검토하여불필요한제도는

폐지하고, 계속규제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도공정거

래법상대규모기업집단지정여부와관계없이각 제도

별로독자적인기준을정하도록개선한것은기업환경

기획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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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급여계층별세부담경감(소득세율인하효과포함)

(단위: 만원, %)

주: 일반급여자4인가족, 표준공제, 신용카드공제(급여의20% 사용)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1 , 8 0 0 1 8 1 2 6 3 3 . 3
2 , 4 0 0 5 2 3 7 1 5 2 8 . 8
3 , 6 0 0 2 1 6 1 8 6 3 0 1 3 . 9
4 , 8 0 0 4 2 6 3 7 5 5 1 1 2 . 0
6 , 0 0 0 6 5 4 5 7 6 7 8 1 1 . 9

1 0 , 0 0 0 1 , 7 7 0 1 , 5 7 4 1 9 6 1 1 . 1
2 0 , 0 0 0 5 , 4 6 7 4 , 8 8 9 5 7 8 1 0 . 6

연간 현 행 개 정 안
급여 세 액 세액 경감액 경감률



조성에 세제가오히려앞서가는전향적인조치라고할

만하다.

가산세제도의정비에 있어서는현행 세법상 각종납

세협력의무 불이행 법인에 대해서 지연기간에 관계없

이 각종 정률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적이므로 지연기간에 따라 가산세 부담을 차등화

하는것이보다타당하다고판단된다.

법인세법 개정에 있어서는 그 동안재계에서 줄기차

게 주장하여온 법인세율의 인하가 제외되었다. 일부

OECD 국가의경우기업들의투자유치를위해법인세

세율을상당폭인하하여OECD 회원국의평균법인세

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에서는 오닐

재무장관이 사견임을 전제로 법인세 폐지를 주장하는

등 세계적으로법인세인하의움직임이있는것은사실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법인세의명목세율과평균유효세율

이 OECD 회원국에비해서높지않은편이고, 또한법

인세 세수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9 . 2 % ( 2 0 0 0년 기준)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현 시점

에서법인세율인하를단행하기는힘들다고본다. 다만

우리나라기업의 경쟁력강화와투자유치를위하여 중

장기적으로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있다고생각한다.

3. 조세감면

조세감면분야에 있어서는비과세·감면을축소하여

‘넓은세원, 낮은세율’의 기반을조성하고건전재정기

조를조기에구축하기위해현행조세감면제도를대폭

축소하여1 8 0개 감면중 4 3개를폐지하고, 16개를축

소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의정비는 매년요청되어오

던 바로, 이러한정비는매우바람직하다하겠으며, 앞

으로도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농·어업용면세유는가격을왜곡시킴으로써과잉생

산을부추길뿐 아니라, 일반유류와의가격차이가크

기 때문에부정유출문제가심각하게노출되고있다. 특

히 작년도의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향후 가격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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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주요국의법인최고세율현황

(단위: %)

주: 1. 미국의경우뉴욕주기준
2. 대만은25% 단일세율이나우리의경우전체법인의약9 0 %가

1 6 %의낮은세율적용
자료: 재정경제부

법인세율 3 5 3 6 3 3 . 3 3 0 3 0
지방세포함 4 0 . 8 4 0 . 2 5∼4 4 . 5 3 6 . 4 4 4 0 . 8 7 3 0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영국

법인세율 2 5 3 0 2 7 2 8 2 5
지방세포함 3 8 . 6 3 3 3 4 . 1 2∼4 6 . 1 2 3 0 . 8 2 5

독일 중국 캐나다 한국 대만

법인특별부가세와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의폐지, 상시

구조조정체제지원을위한여러 가지조치등은적절했

다. 한편법인세법개정에서는법인세율의인하가제외

되었는데우리나라법인세의명목세율과평균유효세율

이 OECD 회원국에 비해서 높지않고, 법인세 세수가

국세수입에서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때문에 현

시점에서법인세율인하를단행하기는힘들다.



더욱커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현행과같은제도를

유지하는한 부정유출을방지하기위한보완조치가필

수적이라하겠다. 그러나부정유출을단속하기위한행

정비용의증가와 그 관리가과연효과적으로이루어질

수 있을것인가를 고려할 때 직불제 등 재정지출을강

화하는 대신 면세유제도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

안을검토해볼 만하다하겠다. 

소득구분은 현행대로유지하되 이자, 배당, 연금, 사

업 소득에대해서는법령에열거되지아니한경우에도

유사한소득은동일하게과세할수 있는유형별포괄과

세주의를도입하기로한 개정안은새로운조치로 받아

들여진다. 과세기반의확충과 소득종류간의과세형평

성을 제고하기 위한 완전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에

기반을두고있는현행제도상위헌의소지가있고, 과

세당국의 과세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만큼, 그 중간적

인 단계의조치로서이해된다. 

4. 기타

그 밖에 1 9 9 1년 이래로 손보지 않았던 인지세를 많

이 간소화시켰으나 점진적으로 인지세는 폐지하는 것

이 옳다고 본다. 인지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을 뿐더러,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자적인 문서에는

인지세가부과되지않는반면, 일반문서에는인지세가

부과되는것은형평성에도맞지않다.

유흥업소에대한특별소비세는카드깡 등 불법을 조

장하고, 특별소비세가과세될경우세금이너무과중하

며, 단란주점 등과형평성에도문제가 있는점이 지적

되어왔다. 따라서이번에 2년간한시적으로특소세를

비과세하는안을제시하였는데, 이를통하여 과표양성

화가이루어지는정도를감안하여특소세폐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단순히 세금누수 여부

만이문제가 되는 것이아니라, 세무행정측면에서 볼

때 투입에 비해성과가 작은일에많은 행정력이소요

된다는점에서 행정의효율화와도연계하여생각할필

요가있을것이다.

Ⅲ. 맺음말

금년도 세제개편안은중장기적인건전재정기조를유

지하면서나름대로 근로소득자및 자영업자의세부담

을 경감시키기위한노력을하였다는측면에서평가할

만하다 하겠다. ‘넓은 세원낮은세율, 경쟁력있는세

제 구축, 알기쉬운세제구축’등의기본방향도 올바

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득세제 개편에 있어

면세자비율이여전히높은것과급격한세부담의누진

6 4 2 0 0 1년 1 0월호

기획Ⅰ

2년간한시적으로특소세를비과세하는안을제시하였

는데, 이를통하여과표양성화가이루어지는정도를감

안하여 특소세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단순히세금누수여부만이 문제가 되는것이아

니라, 세무행정측면에서볼 때 투입에비해성과가작

은일에많은행정력이소요된다는점에서행정의효율

화와도연계하여생각할필요가있을것이다.



도를완화하기위한조치가미흡하다는점이아쉬운항

목으로남아있다. 

법인세 분야에서는 특별부가세 및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폐지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현행

법인세율이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세율 인하시

세수 감소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율에는

손을 대지 않았으나, 국제적인 조세환경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법인세율의인하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R&D, 정보화 투자, 부품·소재산업, 중소기

업 I T화사업등에대한세제지원을강화한것도시기적

으로적절한 조치였다고생각한다. 개정세법의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세부적으로는개정의필요성이 있는부

분에 대하여 비교적 고르게 손질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

를 가진소수의 전문인 또는친지들이모여서 좀더자

유롭게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인에 비하여 설립

및 운영상의융통성을지닌파트너쉽에대한과세체계

의 정립을비롯하여연결납세제도의도입, 목적세의정

비, 조세감면및 비과세의지속적인정비, 인지세의폐

지, 알기쉬운세제의구축을위한세목의정비및 행정

상의제도개선등을향후세법개정의과제로서지적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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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중장기적인 재정안

정과중산·서민층의세부담경감및 경기부양

이란 상반된 목표가 함께고려되어있어 제도의 큰 줄

기가바뀌거나경제활동에커다란 변화를초래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다.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위한하나의 방편으로세금의 대폭적인감면

도 필요하지만재정의 건전성회복또한중·장기적인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제이

다. 이번 세제개편은그래서 쉽지않은 작업이었고 정

부가 이들두 상반된 목표의 조화를 위해고심한 흔적

이 엿보인다.

재정균형하에서세금부담 경감을 추구

정부는2 0 0 3년까지건전재정복귀목표를세우고있

지만 공적자금의 회수부진 및 원리금 상환부담, 세계

경제와 그에 따른 국내 경기의 불투명성을 고려할 때

선택의폭이한정될수밖에없을것이다. 따라서2 0 0 1

년 세제개편안에는 재정균형의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경기침체로어려움을겪고있는기업과봉

급생활자및 자영업자의세금부담경감을기본으로하

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제한적 경기부양책을 담고

있다고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침체가 내부적 요인보다는 세

계적인 IT 산업 불황과 미·일경제의 침체등 외적요

인에상대적으로많은영향을받았음을감안할때 감세

를 통한 국내경기 부양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소득세

율의인하는 단기적인경기부양보다는장기적인성장

기반을 강화하는측면에 초점을 맞춘것으로, 그 선택

은 어느정도설득력을가진다고볼수 있을것이다.

기업세제에 있어 법인세율이 미조정으로 그친 것은

아쉬움이있지만 과세기반이불안한우리의 현재상황

을 고려할때 법인세율인하로줄어드는세수를감당할

만한뚜렷한 세수확보기반이 부족한 점을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비과세·감면규정을점진적으로 줄

여 세수기반이확대된이후에 법인세율인하를 고려해

야 할 것이다. 다른나라와비교할경우에도우리의실

질적인법인세세부담은그리높지않은실정이다. 

구조조정과관련된양도세및 증권거래세, 법인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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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면과 부품·소재산업에대한지원을 확대한것은

바람직하다. 대규모기업집단에대한세제상 차별규제

폐지, 특별부가세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대상확

대, 가산세제도정비 등은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부

응한세제개편으로평가할수 있다. 이와함께합병, 분

할시세무조정사항중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과지급

보증충당금, 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의 승계를 허용,

법인세를이중으로부담하는문제를해소한 것은바람

직한것으로평가된다.

중장기적 관점의 세제개편이향후 과제

전반적으로‘넓은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정부 조세

정책의 기본틀은 어느 정도 반영되었으나 연중행사처

럼 매년조세제도내지는 정책이개편됨으로써중장기

적인 관점에서 세제를 디자인하고 개편하기보다는 땜

질식개편이 반복되고있다는 점에서이번세제개편도

예외는아닐성 싶다.

정부는 봉급생활자와자영업자의소득세율을현행보

다 10% 내리고3천만원 이하의 봉급생활자근로소득

공제율을확대하기로했다. 중산층이하서민층근로자

의 세부담 경감을 주요 목적으로한 소득세 개편이 실

효를 거둘수 있을지는의구심이 앞선다. 전체상용근

로자의4 6 %가 면세점이하로 세금을한 푼도내고있

지 않는 상황을 감안할 때 주기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공제율 확대와 세율 인하가 어느 정도 서민층 세부담

경감에보탬이될 수 있는지반문하지않을수 없다. 우

리의재정여건을감안할 때 근로소득공제를인상하기

보다는 현행특별공제제도의항목과한도를 대폭확대

하는편이효과적일수도있다. 예컨대의료비, 보험료

등의공제한도를높이거나이사비용이나직업훈련비용

등의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다.

현재1 8 0개나되는비과세·감면제도중 4 3개를폐

지하고1 6개를축소하는등의조치로세원확대및 조

세형평성측면에서상당한 개선효과가기대된다. 그러

나 아직도 봉급생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납세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음성·탈루소득에

대한과세강화등 과세기반확충노력이배가되어야할

것이다. 이를위해과표양성화를위한제도적·행정적

세부실행계획도치밀하게마련되어야할 것이다. 세원

확대의일환으로4천만원으로책정되어있는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저금리 시대에 부합하게끔 인

하하는방안도검토되어져야할 것이다.

이번개편안에서추진될 예정인 소득세 유형별 포괄

주의는 소득유형이 날로 복잡다기화되어가는 추세를

감안하면세원확대라는측면에서긍정적측면이있다.

다만세법적용에있어과세대상이지나치게확대해석

되어 징세권이 남용될 경우와 조세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례별 예규나 내부적인 시행지침을

사전에면밀히준비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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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1년세제개편안은재정균형의목표를저해하지않

는범위내에서경기침체로어려움을겪고있는기업과

봉급생활자 및 자영업자의 세금부담 경감을 기본으로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제한적 경기부양책을 담

고있다.



해마다반복되어온 땜질식세제개편보다는세계화와

국제화의 시대적 변화에 걸맞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새로운 틀을 디자인하는 세제개편이 향후의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러한시대적요구에부응하기위해서는지

방세를 포괄하는새로운 세제가 구상되어야하며국세

와 지방세의세목조정은물론세목의단순화, 목적세의

축소조정, 재산관련세제의일대혁신, 징세행정의일원

화 방안등 다각적인개편노력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

야 한다. 이제까지국세와지방세를포괄하는그야말로

세제의대개혁구상이번번이성공하지못한이유는재

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의 보이지 않는 이기주의에 기

인한 바 크다. 세금의 부담자가국민이라는 인식을 새

롭게 하면서 부처이기주의를 최우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방안을한치의오차없이마련하고, 이기반위에

서 세원의공평한재배분과세목의재정리및 세무행정

의 일원화등이체계적으로논의되어져야할것이다.

유사세목을 통폐합하여 세제를 단순화해야

현행 세제는 1 5개 국세, 17개지방세 등 3 2개 세목

으로 세계화가 진전되기 이전에 짜여진 낡은 틀이다.

조세전문가도이들세목을기억하기어려운 실정인데

일반납세자들이무슨세금을얼마나냈는지앞으로얼

마를내야하는지알기어려운것은말할것도없다. 이

를 개선하기위해서는유사세목을 과감히통·폐합하

면서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부분적접근으로는실현

불가능하다. 국세에3개, 지방세에5개등 목적세의개

편도이러한큰 그림을그리는과정에서함께진행함으

로써재정운용의경직성을축소시킬수 있다. 

세제의 틀을 새롭게 짜는, 큰 그림을 그리는 자세로

세제개편에 임하게 되면 해마다 연중행사처럼 시행되

는 땜질식부분개편에서초래되는불확실성을줄일수

있으므로세제개편에따른사회적비용을절감할수 있

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조세정책이 정권창출의 여

부를가늠하는중요한정치적상품으로인식되고있다.

선거를통해집권한정권은임기내내하나의조세정책

을 가지고 국가의 마스터플랜을짠다. 향후우리의 조

세정책도한 정권이일관적인기조를가지고 중장기적

으로운용하는방향으로관행의 일대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세제개편도 세목별 개편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

및 세수 효과까지도 함께 제시하는 노력 또한 요구된

다. 개편에따른세수변화가중·장기적으로국가의재

정수지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하는구체적전망도

함께해야 한다. 이를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도 多세목

인 현행세제의단순화가시급한과제이다. 

펠드스타인( M . F e l d s t e i n )은 세제개혁에서 전제되어

야 할세 가지유의사항을다음과같이지적한다.

첫째, 최적세제개혁을 위해서는 세제개혁으로 예상

되는경제주체들의불확실한행태변화나경제변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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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안목에서 새로운 틀을 디자인하는 세제개

편이향후의중차대한과제이다. 이러한시대적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를 포괄하는 새로운 세제가

구상되어야하며국세와지방세의세목조정은 물론세

목의단순화, 목적세의축소조정, 재산관련세제의일대

혁신, 징세행정의 일원화 방안등 다각적인 개편 노력

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불확실성등에관하여도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예를들면세제개혁은어느소득계층이나또는동일한

소득계층 중에서도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의

실시로 인하여 기대되는 효용이나 이익의 증대가 正

( + )의 값일것이나또 다른나머지소득계층이나그룹

에게는負( - )의 값으로나타날수 있다. 세제개혁은그

것으로 인한경제적효율의 증진이나공정한 소득분배

등으로부터기대되어지는이득이손실을 능가할때 가

능하다. 여기에서기대이득과손실은기존세제와세제

개혁으로유발되는불확실한경제변수에그 기초를두

고 있으므로이들의정확한 분석이나추정의 중요성은

자명한 것이다. 실제 여론으로이들 효과가 표출될 때

는 부( - )의 값으로나타나는소득계층의목소리가비대

칭적으로클 수 있음에대하여도유념하여지속적으로

국민들을설득하는노력과함께용기있는추진력또한

요구된다.

둘째, 최적세제개혁을 위해서는 세제개혁이라는 大

義를중시한 나머지개인의 재산권을침해하여서는안

될 것이며 수평적·수직적 불공평이 최소한으로 줄도

록 충분한배려가뒤따라야한다. 

셋째, 빈번한 세제개혁은경제주체들로 하여금 미래

에 또 다른세제개혁의우려를초래하여앞으로시행될

세법에대한신뢰도를감소시킴은물론또 다른세법개

정이나세제개혁에대비한비효율적이고도비생산적인

행태를유발하므로세제개혁의효과를충분히얻을수

없다. 이를 예방하는 방편 중의 하나로 세제개혁이나

세법개정당시입법예고등의방법으로새로운세법의

효력발생시기를늦추거나입법당시에효력발생시기를

먼훗날로법제화할것을제안한다.

어떠한제도개혁이나세제개혁도모든경제주체들을

동시에만족시키는파레토 효율적 개혁은 불가능하다.

일부계층이나부처의 불만이나저항이 있더라도끈기

있게설득하고이해를구하는적극적자세로향후세제

개편에임해야함을관련정책담당자에게당부하는바

이다.

재정포럼 6 9

어떠한 제도개혁이나 세제개혁도 모든 경제주체들을

동시에만족시키는파레토 효율적 개혁은 불가능하다.

관련정책담당자는일부계층이나 부처의불만이나저

항이있더라도끈기있게설득하고이해를구하는적극

적자세로향후세제개편에임해야할것이다.

2 0 0 1년 세제개편안의 평가



정부는지난9월2 5일 국무회의에서11 2조 5 , 8 0 0억

원 규모의 2 0 0 2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9월 2 8

일 국회에제출하였다. 

이번예산안이마련된과정을간략히살펴보면, 금년

3월 말 기획예산처에서 2 0 0 2년 예산안편성지침을 작

성하여 각 부처에통보하면서편성작업이본격착수되

었다. 이지침에의거5 2개 중앙행정기관이5월말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였고, 6∼8월중기획예산처는 다

단계의 예산심의과정을 거쳐 예산안의 기본골격을 마

련하였다. 8∼9월중에는 장관협의회, 예산자문회의,

시·도지사협의회, 당정협의등을통해사회각계각층

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정부의 최종예산안을 완성

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내년 예산안의 주요특징, 재

정규모, 중점 지원분야 등을중심으로 2 0 0 2년 예산안

을 살펴보고자한다.

Ⅰ. 그동안 재정운영의 성과

1 9 9 8년 이후 재정은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면서

2 1세기 지식정보화 및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의 기반

을 구축하는데 역점을두어왔다. 1998∼9 9년에는적

자재정을 감내하면서 금융구조조정, 사회안전망확충,

일자리창출, SOC 등에집중투자하는등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력하여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구축하였다. 

•성장 률 ( % )

△6 . 7 ( 1 9 9 8년)→ 1 0 . 9 ( 1 9 9 9년)→ 8 . 8 ( 2 0 0 0년)

•실업 률 ( % )

8 . 6 ( 1 9 9 9년 2월)→ 4 . 8 ( 1 9 9 9년 1 2월)

→3 . 4 ( 2 0 0 0년 1 0월)

경제가 회복되면서부터는재정건전화노력을 본격화

하여 국채발행을 줄여가면서 미래대비 투자를 확충하

고 생산적복지의기본틀을마련하였다. 

7 0 2 0 0 1년 1 0월호

기획Ⅱ

2 0 0 2년예산안의주요내용과특징

潘 長 植/ 기획예산처예산총괄과장

일반회계적자국채(조원) 1 1 . 7 9 . 7 1 2 . 9 1 0 . 4 1 1 . 0 3 . 6
통합재정수지/ G D P ( % ) △5 . 0 △4 . 2 △5 . 1 △2 . 7 △3 . 4 1 . 3

1 9 9 8 1 9 9 9 2 0 0 0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최근미·일등 선진국경제의침체가지속되고대미

테러사태로 인하여 세계경제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

다. 이에따라우리경제도다시어려워져예산조기집

행 등을 통해 재정의 경기조절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 0 0 2년 재정운영은 재정이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

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대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

충해나가면서그동안기본틀이마련된 복지체제를내

실화하는데중점을두었다.

Ⅱ. 내년 재정규모는 1 1 2조 5 , 8 0 0억원

일반회계( 1 0 6 . 5조원)와 재정융자특별회계(순세입

6 . 1조원)를포함하는내년도 재정규모는금년예산대

비 6 . 9 % ( 7 . 3조원) 증가한 11 2조 5 , 8 0 0억원이다. 세

입면에서보면내년에는조세부담률을현 수준이내로

유지하면서가능한 세외수입을적극활용하였다. 국세

수입(일반회계)은9 4 . 3조원으로 중산·서민층의세부

담은 경감하면서도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으로 세입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금년 예산보다 8 . 5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외수입은 공기업매각수입과 한은

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금년 본예산보다 4 . 2조원 증가

한 1 0 . 1조원이며, 일반회계 부족재원 보전을 위한 국

채발행은금년2 . 4조원보다다소줄어든2 . 1조원을책

정하였다. 

일부언론등에서는최근경제가 어려워지는상황에

서 내년도 국세수입과 국민 1인당 담세액이 늘어난다

는 주장이제기되고있는데내년에조세수입이증가하

는 것은경제성장에따른소득증가로 세금이 더 걷히

는 것뿐이며세율인상이나세제개편으로국민들의조

세부담이추가로느는것은아니라는점을강조하고자

한다. 앞서 말한대로 내년 국세수입은 금년 예산보다

는 8 . 5조원 수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내년도

국민 조세부담률은 2 1 . 9 %로 금년수준(22.0%) 이내

로 유지하고있으며, 종합소득세10% 인하, 근로소득

공제확대등을통하여오히려중산·서민층의세부담

은 경감되었다. 정부는 각종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

세입기반확충을통해세입을확보토록노력하여성실

하게 세금을 내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

을 전망이다. 예를들면, 봉급생활자의경우 근로소득

재정포럼 7 1

2 0 0 2년 예산안 재정규모

(단위: 조원, %)

주: 1) 본예산5 . 9조원, 추경에서 전년도 세계잉여금 4 . 1조원과 한은잉여
금1조원추가

◇일반회계 9 9 . 2 1 0 6 . 5 7 . 3 7 . 4

•국세수입 8 5 . 8 9 4 . 3 8 . 5 1 0 . 0

•세외수입 1 1 . 01 ) 1 0 . 1 △0 . 9 △8 . 3

•국채발행수입 2 . 4 2 . 1 △0 . 3 △1 3 . 6

◇재특회계(순세입) 6 . 1 6 . 1 - -

□재정규모 1 0 5 . 3 1 1 2 . 6 7 . 3 6 . 9

2 0 0 1예산( A ) 2 0 0 2예산안( B ) 증감액( B - A ) 증감률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내년도 국세수입과

국민 1인당 담세액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는데내년에조세수입이증가하는 것은경제성장에따

른 소득증가로 세금이 더 걷히는 것뿐이며 세율인상

이나 세제개편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추가로 느는

것은아니라는점을강조하고자한다.

2 0 0 2년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특징



세 증가는 3 . 5 %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

세부담률을외국과 비교해 보면O E C D국가의 평균이

1 9 9 8년 기준으로 2 7 . 6 %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의 최근조세부담률2 2 %는 아직외국에비해낮은수

준이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1인당 담세액이라는 지표를

언급하고있는데이를국민의직접적세부담측정에활

용하는 데는 적절치 않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인당 담세액은 전체 조세수입을 단순히 인구수로 나

눈 개념이므로여기에는일반서민층의부담과직접적

인 관계가 없는 법인세·상속세·자산재평가세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1인당 담세액이 늘어난다고

해서국민의직접적인세부담이증가한다고보기는 어

렵다.

예를들면 음성탈루소득에대한과세강화의 일환으

로 어떤기업에대한세무조사결과6∼7천억원의세금

을 추징했다고 해서 국민 1인당 담세액이 1만 5천원

가량늘었다고볼수는 없다. 또한어느특정기업의이

익이 대폭증가하여 8∼9천억원의세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전체국민 1인당 담세액이 2만원 늘었다고 할 수

는 없다. 즉, 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법인부담분

이 개인부담분으로계산되는문제가있고, 특히우리나

라의경우근로자의약 4 6 %는 면세점 이하인점을고

려할필요가 있다. 1인당조세부담액은계층간 세부담

의 차이를반영하지못하고있어국민부담을나타내는

대표성 있는수치라고볼 수 없다. OECD 국가에서도

‘1인당 조세부담액’을 사용하지 않고 조세 부담률만

공식적으로발표하고있다. 

한편내년도예산이금년추경예산보다는6.9% 증가

하였지만, 본예산대비로는1 2 . 3 %가 증가한팽창예산

이라는주장이일부에서제기되고있다. 재정규모의팽

창여부는재정규모증가율, 경제여건, 재정수지등을종

합적으로감안하여판단할사항이다. 우선재정규모증

가율을 보면 비교기준이 되는 경상성장률은 전년말까

지의G D P를 기준으로산정되므로예산증가율도당연

히 전년도최종예산과대비하는것이합리적이다.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당해연도 예산은 추경예산

으로변경되기때문에내년예산의 재정규모증가율은

6 . 9 %로 보는것이옳다고본다. 또한내년도예산안을

재정수지면에서 보면 국채발행은 축소되고 예산과 기

금을포괄한 통합재정수지는금년 예산(GDP 대비△

0 . 8 % )보다크게개선되어6 . 4조원(GDP 대비1 . 1 % )

수준의흑자를나타낼전망이다(국민연금등 사회보장

7 2 2 0 0 1년 1 0월호

기획Ⅱ

최근조세부담률추이

(단위: %)

조세부담률 1 9 . 1 1 9 . 5 2 2 . 0 2 2 . 0 2 1 . 9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전망 2 0 0 2예산안

주요국의조세부담률( 1 9 9 8기준)

(단위: %)

주: 1) 사회보장기여금(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보훈기금, 의료보
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 포함.

2) 한국은2 0 0 0년실적임.
3) 일본의조세부담률은선진국들중에가장낮은수준인반면, 재정적

자비율은가장높은수준( 1 9 9 8년△6 . 4 % )

조세부담률 2 2 . 0 2 2 . 1 1 7 . 5 3 0 . 7 2 8 . 8 2 2 . 0 3 2 . 3 2 7 . 6

(국민부담률)1 ) ( 2 6 . 4 ) ( 2 8 . 9 ) ( 2 8 . 4 ) ( 3 7 . 2 ) ( 4 5 . 2 ) ( 3 7 . 0 ) ( 3 7 . 4 ) ( 3 7 . 0 )

한국2 ) 미국 일본3 )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O E C D평균



성 기금의흑자를제외할경우에도금년GDP 대비△

3 . 1 %에서 내년에는 △1 . 3 %로 개선). 아울러 경기가

나빠질 경우재정지출을늘려서내수를 진작하고경기

활성화를유도하는것이재정운영의중요한역할중 하

나이며최근대만, 싱가포르등 세계각국이당면한경

제침체를극복하기위해재정지출확대정책을펴고있

는 것도참고할필요가있다. 

Ⅲ.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정의가용재원을총동원하여「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데 역점을두었다. 작년4 / 4분기이후세계

경제의 동반침체속에서 우리경제도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최근미국테러사건으로경제의회복여부

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따라서 내년 예산안에서는

SOC 투자확대와 주택건설등 경기진작효과가큰 분

야에 집중 투자하고 수출경쟁력 강화와 중소·벤처기

업의성장잠재력확충에우선적으로지원하였다.

둘째, 21세기 세계일류국가 진입을 위해「미래대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R&D, 정보화, 인력양성등에높은우선순위를부여하

고 특히, BT·N T·I T·ET 등 차세대 성장기반기술

에 대한투자를대폭확대하였으며지식기반사회에적

합한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O E C D국가

수준의교육여건마련을적극뒷받침하였다.

셋째, 그동안 기본틀이 갖춰진「복지체제를내실화」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생산적

복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고, 중

학교·만5세아에대한무상교육을확대실시함과동시

에 모성보호·여성발전기금확충 등 여성의 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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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재정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고, 21세기 세계일류국가 진입

을 위해미래대비투자를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그동안

기본틀이갖춰진복지체제를내실화하는데 중점을두

었다.

부문별 재원배분

(단위: 억원, %)

주: 1) 지난해농어가부채경감대책에따른일시적증가분, 어선감척등자
연감액요인7천억원감안시실질적으로7.9% 증가

S O C·주택 1 4 8 , 7 1 6 1 5 7 , 6 8 9 8 , 9 7 3 6 . 0

(민자포함시) ̀ ( 1 5 4 , 6 8 5 ) ( 1 7 5 , 1 9 7 ) ( 2 0 , 5 1 2 ) ( 1 3 . 3 )

수출·중소·벤처기업 3 2 , 6 7 9 3 5 , 5 0 6 2 , 8 2 7 8 . 7

농어촌지원 9 8 , 9 4 3 9 9 , 1 8 2 2 3 9 0 . 31 )

정보화 1 4 , 6 9 2 1 6 , 0 8 6 1 , 3 9 4 9 . 5

과학기술( R & D ) 4 2 , 6 8 9 4 9 , 4 2 9 6 , 7 4 0 1 5 . 8

문화·관광·체육 1 2 , 4 3 1 1 3 , 4 5 2 1 , 0 2 1 8 . 2

교 육 2 1 5 , 8 2 8 2 2 3 , 2 5 0 7 , 4 2 2 3 . 4

(본예산기준) ( 2 0 0 , 1 8 8 ) ( 2 3 , 0 6 2 ) ( 1 1 . 5 )

사회복지 9 3 , 7 1 3 9 6 , 6 1 3 2 , 9 0 0 3 . 1

(본예산기준) ( 8 1 , 4 5 9 ) ( 1 5 , 1 5 4 ) ( 1 8 . 6 )

환경보전 2 6 , 3 9 2 2 8 , 5 9 4 2 , 2 0 2 8 . 3

통일·외교 7 , 7 9 7 8 , 2 5 1 4 5 4 5 . 8

국방비 1 5 3 , 8 8 4 1 6 3 , 6 4 0 9 , 7 5 6 6 . 3

인건비 1 8 9 , 4 3 2 2 0 8 , 2 3 7 1 8 , 8 0 5 9 . 9

공적자금·국채이자 8 5 , 7 6 3 9 7 , 9 3 0 1 2 , 1 6 7 1 4 . 2

2 0 0 1예산 2 0 0 2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 A ) ( B ) ( B - A ) ( B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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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활동을지원하였다.

Ⅳ. 경제활성화를지원하는 데 역점

먼저국가경쟁력제고와경기활성화를위해SOC 투

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 1 0년을 돌이

켜 보면, SOC예산의연평균증가율은1 7 . 0 %로서재정

규모 연평균증가율1 2 . 1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며 이에따라 S O C예산이 재정규모에서차지하는

비중도1 9 9 0년대초에는10% 미만이었으나최근에는

14% 수준을유지하고있다.

내년도SOC 투자예산은주요간선고속도로등 대형

투자사업의완공에 따라대규모자연감소요인이있었

으나, SOC 투자의지속적 확대를통해경기회복을유

도하면서 대량수송과 동북아 물류기지를 조속히 구축

하는데 역점을두었다. 내년SOC 예산은1 5 . 8조원으

로 금년보다6% 증가하게되는데 특히민자유치활성

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0 . 3→1 . 1조

원). 이에 따라 민간투자분도크게 늘어나게 되어( 0 . 6

→1 . 7조원) 민자사업을포함한 SOC 총투자(정부예산

+민자)는전년대비13.3% 증가하게된다. 

사업별재원배분을살펴보면도로의경우지역균형발

전과운영효율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특히민자고속

도로인대구-부산, 천안-논산간사업도차질없이추진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철도는경부고속철도와호남

선 전철화가2 0 0 4년 4월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재원

을 배분하는등 간선망확충과전철화에집중투자하였

다. 한편인천국제공항2단계확장사업지원등 동북아

허브공항육성과 지역거점공항투자를 확대하였다. 항

만은 환적화물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부산신항과 광양

항등경제성이높은신항만개발에중점지원하였다.

또한중소·벤처기업의성장잠재력확충과 수출경쟁

력 강화를중점지원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이성장발

전할수 있도록 3만개 중소기업I T화 등 e-biz 활성화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해외시장 개척활동 강화를

위한KOTRA 인력의해외전진배치, 자유무역지역조

성(군산) 등수출확대와외국인투자유치를중점지원

하였다. 

한편농어촌지원분야의경우국민의정부출범이후

「4 5조원 농어촌 투융자계획( 1 9 9 9∼2 0 0 4 )」을 추진하

여 농업생산기반이고도화되고유통구조가크게개선

되었다. 반면쌀 재고량증가등에따른문제가발생함

에 따라향후농업정책방향은 소득및 경영안정 위주

7 4 2 0 0 1년 1 0월호

기획Ⅱ

S O C투자( A ) 3 . 3 5 . 6 8 . 3 1 1 . 6 1 4 . 2 1 4 . 9 1 5 . 8
(증가율) ( 3 2 . 9 )( 2 3 . 2 )( 1 3 . 3 ) ( 5 . 5 ) ( 4 . 5 ) ( 6 . 0 )
재정규모( B ) 3 5 . 6 4 7 . 4 6 3 . 0 8 0 . 8 9 4 . 9 1 0 5 . 3 1 1 2 . 6
(증가율) ( 1 6 . 3 )( 1 4 . 8 )( 1 3 . 1 ) ( 7 . 2 ) ( 1 0 . 9 ) ( 6 . 9 )
A / B 9 . 2 1 1 . 9 1 3 . 2 1 4 . 4 1 5 . 0 1 4 . 2 1 4 . 0

1 9 9 2 1 9 9 4 1 9 9 6 1 9 9 8 2 0 0 0 2 0 0 1 2 0 0 2 (안)

(단위: 조원, %)

•정부예산 1 4 . 9 1 5 . 8 6 . 0
•민자사업1 ) 0 . 6 1 . 7 1 9 3 . 3
•S O C총투자 1 5 . 5 1 7 . 5 1 3 . 3

2 0 0 1 ( A ) 2 0 0 2안( B ) 증가율

(단위: 조원, %)

주: 1) 서울외곽순환도로, 신공항철도, 부산신항, 목포신항등 민자 S O C
사업의순수민간투자금액



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내년농어촌 지원예산

규모는2 0 0 1년 수준을유지하면서투자우선순위조정

을 통해긴요한 세출소요를뒷받침 하는데 중점을 두

었다. 먼저 쌀 수급 조절과 쌀 값 안정을 위한 지원을

대폭확대하였다. 금년산쌀 1 , 5 2 5만석을매입하는등

쌀 수급조절과 쌀 값 안정을 위한지원을 금년1 , 6 2 8

억원에서 내년 예산에는 6 , 4 8 4억원으로 확대하고 논

농업 직불제 지급단가 인상 등 농어촌 소득안정과 생

활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수산업의 경

우 양식단지, 종묘매입방류등 기르는 어업 투자를 크

게 늘렸다.

Ⅴ. 2 1세기 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의 확대

당장 어렵다고해서 장래에 대비하지 못한다면세계

일류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

다. R&D나 정보화,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는 시간을

두고효과가나타나지만, 미래에대비하고우리의경쟁

력 강화를위해꾸준히투자해나가야할 분야이다. 이

러한미래대비투자는경제의기초와기반을 다지는한

편 경기의활성화에도기여할수 있는분야이므로내년

도에도이들분야에대한예산을크게증액하였다. 

국민의정부출범이후정보화투자규모를대폭확대

한 결과세계최고수준의초고속망구축과정보통신산

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내년도정보화 투자는 기

구축된 정보인프라의 바탕위에서 본격적인 전자정부

추진을지원하여전자정부11대과제를내년1 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문화·토지·교통 등 국민생활

과 직결되는사회각 부문의정보화를확산하여국민의

편익이 증진되도록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저소

득층 학생 5만명에게 인터넷 통신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정보격차를완화하고국가기간전산시설

보호를위한정보보호시스템설치를지원하였다.

R&D 투자의경우다양하고도창조적인선진국형연

구기반조성을위해기초연구분야투자를대폭확대하

여 전체 R&D 예산 중 기초연구 투자비중이 금년

1 7 . 3 %에서1 9 %로 증가하였다. 특히B T, NT, IT, ET

등 미래의성장동력을창출해줄차세대 성장기반기술

개발에 금년보다 25% 늘린 1조 2 , 0 4 2억원을 지원하

였다. 아울러 수출산업 활성화, 세계일류상품개발 등

을위한 산업생산기술개발에집중지원하였다.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창조적 신지식인 양성

을 위한 교육예산은 금년보다 3 . 4 % (본예산 대비

11.5%) 늘어난2 2 . 3조원을 반영하였다. 교육여건 개

선계획(2001. 7.20)에따라 초중등 교육환경을 획기

적으로개선하고자내년에는초중등학교3 0 4교 6 , 9 9 0

학급을신·증설하고1만1천여명의교원을증원할계

획이다. 특히중학교무상교육을현재의읍·면지역에

서 전국 시지역 1학년생까지로전면 확대하기 위하여

2 , 6 7 8억원을 반영하여 전국 중학생의 4 7 %가 무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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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D나 정보화, 인력양성 등 미래대비투자는 경제의

기초와기반을다지는한편경기의활성화에도기여할

수있는분야이므로내년도에도 이들분야에대한예산

을크게증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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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혜택을받게될 전망이다. 또한만5세아무상교육·

보육을 확대실시하여 내년에는 만5세아의2 0 % (금년

8 . 5 % )가지원을받도록하였다.

문화·관광예산은전체예산의1% 수준을계속지원

하되 S/W 중심의 문화켄텐츠(CT) 산업을 육성하는

데 역점을두었다. 영화·영상·게임등 문화켄텐츠산

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2 0 0 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의성공적개최를위해다양한문화행사

를 지원하였으며 도서·벽지의 문화소외 지역에 대한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위해찾아가는문화예술활

동 지원을강화하였다. 

Ⅵ.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

지난 3년간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생산적복지의기본틀을마련하였다. 국민연금을도

시지역 자영업자까지 확대하여 전국민에게 연금을 보

장하고( 1 9 9 9년 4월), 전사업장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 1 9 9 8년 1 0월), 산재보험( 2 0 0 0년 7월)을 적용한 데

이어 의약분업제도( 2 0 0 0년 7월)와 기초생활보장제도

( 2 0 0 0년 1 0월)를시행하였다. 

내년에는 그동안 기본틀이 마련된 복지제도를 내실

화하는데 역점을두었다. 일할수 있는능력의유무에

따라지원방식을 달리하는「생산적복지」에 기초해서

복지와 성장이 공생할 수 있게하는것이대단히 중요

한 과제라고할수 있다.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

소득시범사업을확대실시하는등 근로와복지가함께

하는생산적복지내실화에중점지원하고, 지역건강보

험에대한국고40% 지원등 국민의료비부담을경감

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 추진

등 국민건강증진을위한보건의료사업을대폭확대하

였다. 또한국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맑고깨끗한

환경조성, 국민건강·안전 증진, 재해예방 등에 대한

투자도크게늘렸다. 

Ⅶ. 기타 역점 지원분야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하여 금년에 이어 남북협

력기금에 5천억원을 출연하면서 동 기금을 통해 교류

협력사업이 종합·체계적으로지원되도록하였다. 국

방예산은군장병 복지와미래필수전력확보에 중점투

자하고 치안예산은 민생관련 및 해안경비분야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2 0 0 4년까지 민간중견기

업 수준으로맞추는보수현실화계획을수립하여이를

연차적으로추진중이다. 이는2 1세기지식정보화사회

를 맞이하여 우수인력을 공직에 확보하고 공무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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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지원을받을수 있도록근로소

득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등 근로와 복지가 함께

하는 생산적 복지 내실화에 중점 지원하고, 국민의료

비 부담을 경감, 국민건강증진을 위한보건의료 사업

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국

민건강·안전 증진, 재해예방 등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렸다. 



생계에 대한 염려없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에대한행정서비스질을높이고깨끗한정부를구

현하기 위한것이다. 이에따라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민간중견 기업의 96.8% 수준까지 접근하도록 6 . 7 %

인상하였는데이는공무원보수현실화계획에따라내

년도 민간임금 상승률 전망치 5 %와 민·관 보수격차

해소분1 . 7 %를 반영한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내년 예산안은 국채발행을 줄여가

는 가운데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미래대비투자와 복

지체계내실화등 국가가꼭 해야할 분야는적극뒷받

침하기 위해수요자·전문가등 사회각계각층의의견

과 지혜를 모아마련되었다는점이널리이해되었으면

한다. 

정부는 최근 대내외 상황변화가 불투명한 여건하에

서 2 0 0 2년 예산안을편성하여헌법제5 4조에따라법

정기일내 국회에제출하였다. 앞으로미국의대테러전

쟁 추이에 따라대내외경제여건이급격하게변화되는

경우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여·야·정협의등을거

쳐 적절한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알뜰하고생산적으로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예정이며국민여러분께서도격려와감시

의 채찍을보내주시기를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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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번 발표한 2 0 0 2년도 예산안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매우상반된 평가를 받을수 있는소지를 안

고 있는것으로보인다. 

예산과정은 정치적 과정

원래 예산안의 본질이 그러하듯이 내년도 예산안에

도 2 0 0 2년이라는특정시기와대한민국이라는특정장

소에서 벌어질정치경제·사회·문화등 제반분야에

서의상황을감안하고이를여하한방법으로대처해나

가겠다는정부의의지가담겨있다. 이는사회안정, 성

장기반구축, 정치적공약의해결, 국민편익의증진, 치

안 국방의 강화등 산재한 국가적 과제들 가운데 우선

순위를정하고그에따라예산을배정하는형태로구현

된다. 그 과정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세력의

이념과 정책이우선적으로반영될 수밖에없으며 연후

에 정치세력간의 이해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나타

난다. 이러한편성과정의속성때문에흔히예산과정은

정치적과정이라고불리운다.

이런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예산안을 평가하는 기준

으로크게두가지를들 수 있다.  

첫째, 당해연도의국내외여건을얼마나정확히인식

하고편성되었는가를평가하여야한다. 즉예산이집행

될 시기의 국내외 여건과 그 변화에 대하여 정확한 인

식이선행되었는지또 그에따른대처방안이적절한지

가 중요한 평가기준이되는것이다. 만약그렇지 못하

거나혹은인식은 정확하더라도부적절한방식으로대

응하고있다면결국긍정적인평가를받기는어려울것

이다. 

둘째, 예산이얼마나정치적이해로부터벗어나중립

적이고 객관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예산과정이정치적과정이라는의미에서유추할수 있

듯이 예산이 정치집단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

울 수는 없다. 그러나예산이 정권 담당세력의 사유물

로 전락되는것을막고객관적이고효율적으로편성되

기 위해서는가능한중립성과일관성이지켜져야한다.

중립성과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5년 단임의 현

행 대통령제권력구조하에서는정권교체기마다예산편

성 및 집행방향이근본적으로바뀔수밖에없고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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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결국 예산자원의 비효율로 귀결되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우선첫 번째기준에입각하여내년도예산을바라보

기로 하자. 문제가되는 내년도의 경제여건은 매우불

확실할 뿐만아니라국내외 전문기관들의전망에의하

면 경기전망이어두운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전통적인

거시정책이론에 의한다면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경우

재정을 가능한확대하여총수요진작을 통하여경기를

부양하여줄필요가있다. 그러나어떤방식으로재정을

팽창하느냐그리고 그 성과를 장기와 단기중 어느기

간을중심으로평가하느냐에따라매우다른결론이나

올 수 있다. 현재까지 도출된 거시이론적합의는 투자

와 고용의 증대를유인하는방향으로재정팽창이이루

어지는 것이바람직하며단기적으로효과를 달성할수

있지만장기적으론바람직하지않을수있다는것이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 약 7% 증가

내년도 예산은 이런 측면에서파악한다면매우팽창

적인예산으로 볼 수 있다
1 )

. 일반회계와재정융자특별

회계(이하재특)를합친재정규모가금년도 예산에 비

하여약 7% 증가된규모로 편성되었는데이는국내외

전문기관이추정한내년도 우리경제의 실질성장률을

훨씬상회하는규모이기때문이다. 내년도경기가침체

될 것으로 전반적으로예상되고있느니 만큼팽창예산

이 굳이나쁘다고할이유는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규모가 논란의 대상

이 되는이유는현재우리경제가처해있는여건이단

기적인경기부양을통하여극복될 성질의것이아니다

라는의구심에서비롯되는것으로보인다. 우리경제가

1 9 9 7년에도래했던위기상황을완전히 극복하지못한

이유는 구조조정의 미흡함에서 기인되고 구조조정이

부족한이유는정부가 현상유지의정책을펴온탓이라

고 인식하고있는전문가들사이에서는또 다시경기부

양적인예산안의내용에부정적인견해가다수이다. 단

기적인 부양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이

미 어려운상황에이른경제를더 악화시키는것보다는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가시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예산이편성되어야한다는주장은매우설득력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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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예산안관련보도자료를보면사실이문제에대하여정부가어떻
게인식하고있는지명확히나타나지않고있다. 매년예산안발표시마다
정부가 인식한 국내외 경제여건이모두에 수록되던것에 비한다면매우
이례적인일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팽창적인내년도예산규모가논란의대상이되는이유

는 현재우리경제가 처해있는여건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통하여 극복될성질의것이아니다라는의구심

에서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예산을 통하

여경기부양을이루겠다고해도 내년도예산은그에상

응하는내용을가지지 못한것으로평가되어진다. 재정

지출의경기부양효과는S O C투자등주로 자본적지출

에의하여실현되며복지, 인건비, 이자부문등경상적

지출은별다른효과를달성하지 못하는데내년도예산

에서는 자본지출적인 성격을 지닌 부문보다는 경상지

출적인성격을지닌부문의증대가훨씬더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는 것으로보인다. 

경상적 지출 증대가 두드러져

나아가서 정부가 경기침체의 심화가 추가적인 구조

조정에 걸림돌이되므로예산을통하여 경기부양에나

선다고 주장할지라도내년도예산은 그에상응하는내

용을가지지못한것으로평가되어진다. 재정지출의경

기부양효과는S O C투자등 주로자본적지출에의하여

실현되며복지, 인건비, 이자부문등 경상적지출은별

다른효과를달성하지못한다는것이일반적이론이다.

내년도예산안은바로이 같은측면에서문제를내포하

고 있는것으로나타난다.   

표에나타난바와같이내년도예산은본예산을기준

으로 볼 때 금년도 예산에 비하여 사회복지부문이

18.6%, 공적자금·국채이자부문이14.2%, 교육부문

이 11 . 5 %로 가장두드러지게증대되고 있다. 그 다음

으로 인건비(9.9%), 정보화부문(9.5%), 수출·중

소·벤처기업부문(8.7%), 환경보전(8.3%), 문화·관

광·체육부문( 8 . 2 % )의 순으로 규모가 증대되고있다.

즉, 자본지출적인성격을 지닌부문보다는경상지출적

인 성격을 지닌부문의 증대가 훨씬더 두드러지게나

타나고있다. 

물론일각에서는사회복지부문의투자나교육부문에

서의투자를과연비자본적지출로분류할수 있느냐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것이다. 결론적으로말

한다면 동 분야의 지출들은 자본적 지출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정설이다. 이는이미O E C D를 위시한 제

반 선진제국의경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내

년도예산안이지니는 팽창적인모습이 경기부양을위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입의 측면에서도 내년도 예산은 다소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산당국에의하면 조세

부담률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2 1 . 9 %로 유지하여 약

9 4 . 3조원을 국세수입으로충당하고 나머지 중 1 0 . 1조

원을 주식매각수입과 한은잉여금을 통하여 충당할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금년도의 경기가 침체일로에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과연 내년도 국세수입이 예상만큼

들어올지에대한의구심은일단차치하더라도우리주

식시장의 특성상 주식매각대금으로 이만한 세입을 보

전하겠다는것은지나치게낙관적인것이아닌지 의문

이 생긴다. 공급이항상 수요보다 많아주가의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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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2년도예산의부문별 예산배분현황

(단위: 억원, %)

자료: 기획예산처

S OC·주택 1 4 8 , 7 1 6 1 5 7 , 6 8 9 1 3 . 2 6 . 0

수출·중소·벤처기업 3 2 , 6 7 9 3 5 , 5 0 6 2 . 9 8 . 7

농어촌지원 9 8 , 9 4 3 9 9 , 1 8 2 8 . 3 0 . 3

정보화 1 4 , 6 9 2 1 6 , 0 8 6 1 . 3 9 . 5

과학기술 4 2 , 6 8 9 4 9 , 4 2 9 4 . 1 1 5 . 8

문화·관광·체육 1 2 , 4 3 1 1 3 , 4 5 2 1 . 1 8 . 2

교육 2 0 0 , 1 8 8 2 2 3 , 2 5 0 1 8 . 6 1 1 . 5

사회복지 8 1 , 4 5 9 9 6 , 6 1 3 8 . 1 1 8 . 6

환경보전 2 6 , 3 9 2 2 8 , 5 9 4 2 . 4 8 . 3

통일·외교 7 , 7 9 7 8 , 2 5 1 0 . 7 5 . 8

국방비 1 5 3 , 8 8 4 1 6 3 , 6 4 0 1 3 . 7 6 . 3

인건비 1 8 9 , 4 3 2 2 0 8 , 2 3 7 1 7 . 3 9 . 9

공적자금·국채이자 8 5 , 7 6 3 9 7 , 9 3 0 8 . 2 1 4 . 2

2 0 0 1년 예산 2 0 0 2년예산 비중 증가율



상승을저해하고그로인하여번번이정부보유주식의매

각에어려움을경험한것을 알고 있다면내년도에주식

시장이 호황국면으로전환된다고할지라도 주식매각이

순조롭지못할가능성에대비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예산안 상당 부분이 정부의 정책과실 보전용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팽창된 재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한 예산당국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긍정적으로평가받기어려운 이유중의하나

는 내년도예산안의상당부분이정부의정책과실을보

전하기위해서투입된다는점을들지않을수 없다. 의

약분업 등 잇따른 정책과실로 발생한 건강보험재정을

보전하기위하여투입되는예산, 실패한교육개혁을보

완하기 위하여교사정원의획기적증대등에투입되는

예산등은그 대표적인사례라고할 수 있다. 내년도전

체 예산의 8 . 2 %를 차지하는각종이자부담분도그 전

형적인예라고할 수 있다. 결국정부정책의실패와그

로 인한 사태의 악화를 막기 위하여 투입되는 재정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만큼 손해이지만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그만큼의비효율을의미할수밖에없는것

이다.     

대통령 공약에 의하여 전체예산의 1% 수준으로 증

대되어 편성되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경우에 집

행과운영의효율성을예의주시할필요가있을것이다.

동 분야가가지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중요성을감

안한다면규모의적정성여부는오히려문제가되지않

을 것이다. 문제는 진짜필요한 사업들이 그만큼 존재

하며그에따라필요한만큼의예산이투입되느냐는것

이므로 예산을 무조건 일정 규모로 편성하기 전에 동

분야 각종 예산사업들의 실효성이 신중히 검토되어져

야할 줄 믿는다. 지난시절정치적논리로급조되어방

대한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농어촌구조개혁이나

교육개혁사업등은그 좋은본보기가될 수있다.    

공무원에게일할 보람, 긍지를주는 방안필요

공무원처우개선의 경우에도 그 필요성은 모든 사람

이 공감할 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무원처우개선

율 6 . 7 %를 통하여 중견기업 대비 9 6 . 8 %까지 처우개

선을도모하겠다는당국의입장에쉽게수긍할수 없는

재정포럼 8 1

2 0 0 2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

2 0 0 2년도세입예산안

(단위: 조원, %)

자료: 기획예산처

–일반회계 9 9 . 2 1 0 6 . 6 7 . 4

국세수입 8 5 . 8 9 4 . 3 1 0 . 0

세외수입 1 1 . 0 1 0 . 1 - 8 . 3

국채발행 2 . 4 2 . 1 - 1 3 . 6

–재특회계 6 . 1 6 . 1 0

–재정규모 1 0 5 . 3 1 1 2 . 6 6 . 9

2 0 0 1년예산 2 0 0 2년예산 증가율

한정된재원을가지고팽창된재정수요에 부응하기위

하여노력한예산당국의노고에도 불구하고내년도예

산안이긍정적으로평가받기어려운이유중의하나는

내년도예산안의상당부분이정부의 정책과실을보전

하기위해서투입된다는점을들지않을수없다.



이유는처우개선만이능사가아니기때문이다. 이미땅

에 떨어진공무원의기강과사기를 생각한다면처우개

선도중요하지만보다중요한것은일할보람과긍지를

주는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방안을통해서만진정공직사회가안정되고발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목적예비비에 2천억원

씩이나 계상을하면서까지처우개선에힘쓰는것이오

히려공무원들로부터냉소적인반응을받을수 있다는

점을지적하고싶다. 

예산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약속

마지막으로는예산당국이경제위기이후지나치게추

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의존해 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이는결코바람직하지않다는점을지적하고싶

다. 예산은국민에대한정부의약속이다. 무슨무슨일

에 얼마만큼국민들의혈세로이루어진돈을쓸 터이니

양해해달라고 정부는 예산안을 발표하고 국민을 대의

한 국회는 이를심의하고의결하여법으로 통과시키는

것이다. 일반 개인 대 개인의 약속도 지켜져야 하는데

하물며 법으로 만들어지는예산의 경우는 더욱그래야

한다. 이런의미에서추경은결코바람직하지않다. 천

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추경을편성하는것은억제되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

하고내년도 예산안이공표되자마자추가로 추경의 필

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은 예산당국으로서는 매우 유의

해야할 대목이아닐수 없다. 지난시절정치적환경의

변화에도불구하고의연히남산딸깍발이정신을 지켜

온 예산당국의전통이 이 시점에도의연히지켜지기를

모든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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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는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공표되자마자 추가로 추경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은 예산당국으로서는 매우

유의해야할대목이아닐수없다.



OECD 국가의조세개혁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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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체코의 조세체계는

다른 O E C D국가들과 대체로 유사하다. 그

러나 한편으로는 체코경제가 명령 및 통제

(command and control) 방식에의해운영되고다

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왜곡(economic distortion)

을 최소화하는 반면 행정적으로 시행 가능한 경제

정책을 시행하려는정부의 상반된 정책방향때문에

체코의 조세중립성(tax neutrality)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고에서는 체코의 조세체계에

대한 O E C D보고서를 참고하여 체코 조세체계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특징,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조세개혁관련개선방향에관해논의하고자한다.

Ⅰ. 체코 조세체계의 사회·경제적 배경

체코는 1 9 8 0년대 말 사회주의체제가붕괴되면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곧바로 경제개혁

을 단행하였다. 그중 가장중요한조세제도의변화

는 특정소비를보조하기위한각종負( - )의 조세를

폐지하고, 과거 계획경제체제하에서 협상에 의해

거둬들인 법인세를 법제화한 것이다. 초기개혁에

이어 보다근본적인 경제개혁에관한법률은 1 9 9 2

년 舊체코슬로바키아 연방의회에 의해 통과되었으

나 1 9 9 3년 체코및 슬로바키아공화국이 분리·독

립된 이후에 시행되었다. 체코는이를 통하여 과거

사회주의체제의 조세제도를 폐지하고 성숙한 시장

경제체제에기초한조세제도를도입하였다. 

체코의 전반적인 세부담은 1 9 9 8년 기준 전체세

입이 G D P의 3 8 . 3 %로서 O E C D국가 평균치(약

3 6 % )를 약간 상회하고있으나 O E C D국가들이 현

재 체코와 비슷한 발전단계에 있었던 때의 세부담

보다는훨씬높은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세목은과

세표준(tax base)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소비세가전체세입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목별로 전체세입에

서 차지하는 비중을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할 때 소

비세및 사회보장기여금은높고개인소득세는낮은

반면 법인세는 평균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재산

세나 기타부과금 등 지방정부에 의해부과되는 세

금은매우적은수준이다( <표 1> 참조) .

GDP 대비 세입비중은 1 9 9 3년 체코공화국 수립

이후 매년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며 OECD 평균에

체코공화국의조세개혁

權 五 盛 초청연구위원( o s k w o n @ k i p f . r e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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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하고 있다. 세입비중의 감소는 법인세율 인하

( 1 9 9 4년 42%, 1998년3 5 % )에 따른 법인세수입

감소를 반영하고 있고 간접세와 재산세의 수입 감

소에도 기인한다. 사회보장기여금은GDP 대비 비

교적 안정된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반면, 개인소득

세수입은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다른 세입의 감소

분을 충당하기에는역부족인 실정이다. 한편, 정부

지출의 감축은 이와 같은세입의 감소를 단지 부분

적으로만 상쇄시킴으로써 체제 전환 초기의 재정

수지흑자가 최근에는 적자상태로 변하였다. 체코

공화국의 1 9 9 8년 통합재정지출은 GDP 대비

4 2 %로서O E C D평균보다높고 특히체코와 G D P

수준이 같은 국가들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지적

되고있다. 

체코의 경제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조세정

책을통해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있다. 그중 가

장 중요한 조세정책과제는 유럽연합(EU) 정식회

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및 물품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각종 조세제도를 EU 기준에

맞게정비하는일일 것이다. 중기적으로는현행조

세체계의 세부적인 조율을 통해 체코 경제의 변화

에 따른 심각한 도전에 응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

어, 간접세와 급여세(payroll tax)의 비중이 높은

체코의 조세체계는 지난 수년간 실업률의 증가와

노동참여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세원 확보에 심각

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제조업기업

의 중요도인식이 떨어지고 소규모 서비스부문기업

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제추세는 조세행정의 비용

과 복잡성을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장기적

으로는 공공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지출 확대

뿐만아니라 인구의 노령화, 비교적관대한 연금제

도로 인한 보건지출, 연금지출 증가압력을 해결할

수 있는 공적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단순히 세수를 증가시키는 방법 이외에 정부

지출에도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국민생활수준을 다른 서구국가와 같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는 체코정부

의 입장에서 조세개편의 근본 방향은 경제왜곡을

초래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최소화시키

는 것을최우선으로정해야할 것이다. 

법인세 1 1 . 0 7 . 0 5 . 6 4 . 9 4 . 0 3 . 3 3 . 7

사회보장기여금 1 2 . 6 1 6 . 9 1 6 . 6 1 6 . 4 1 6 . 5 1 7 . 0 1 6 . 9

소비세 1 1 . 4 1 4 . 1 1 3 . 8 1 3 . 2 1 3 . 0 1 2 . 6 1 1 . 9

개인소득세 7 . 0 3 . 8 4 . 6 5 . 0 5 . 1 5 . 2 5 . 2

재산세및기타 4 . 9 0 . 5 0 . 6 0 . 6 0 . 5 0 . 5 0 . 6

합 계 4 7 . 0 4 2 . 2 4 1 . 3 4 0 . 1 3 9 . 1 3 8 . 6 3 8 . 3

<표1> 주요세목별 조세수입의대 GDP 비중

(단위: %)

1 9 8 9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자료: Ministry of Finance; OECD(1998), Revenue Statistics.
C.Bronchi and A.Burns(2000), “The Tax System in Czech
R e p u b l i c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
2 4 5에서재인용

한편으로는 체코경제가 명령 및 통제 방식에 의해

운영되고다른한편으로는경제적왜곡을최소화하

는반면행정적으로시행가능한경제정책을시행하

려는정부의상반된정책방향때문에체코의조세중

립성은매우낮은것으로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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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체코조세체계의주요 특징

1. 개인소득세및 사회보장기여금

체코의 개인소득세체계는 근로소득 및 지적자산

(intellectual property)과주택임대등으로부터발

생하는 개인소득에 대하여 5개 과세소득구간으로

나누어 1 5 %에서 4 0 %에 이르는 누진세율을 적용

하고 있다. 결혼관계와부양가족 수에 기초하여 제

공하는 광범위한 세제혜택은 조세의 수평적·수직

적 형평성을제고하기위한것으로서평균생산노동

자(average production worker)의표준소득공제

범위는1 8 %에서5 8 %에 이르고있다. 전체개인소

득세수입에서 상위 2 0 %의 소득계층이 부담하는

비중은 4 6 %로서 개인소득세의 누진도(degree of

p r o g r e s s i v i t y )는 평균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O E C D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소수의 납

세자만이최고세율의개인소득세를부담하고있고,

모든 개인소득에 누진적인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

는 것은아니다. 예를들어, 자본소득은분배형태에

따라 0에서 2 5 %의 독립된 일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보다 훨씬 낮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적인 기준보다도 낮은 수준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는 O E C D국가 중에서

稅後소득이 가장 균등한 분배구조를 지닌 국가 중

의 하나인데, 이는체코의 稅前소득 자체가 균등하

게 분배되어있다는사실을반영하고있다. 

근로소득은 개인소득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의과세대상이다. 사회보장세

를 통해 의무적으로 거둬들이는 사회보장기여금제

도는 1 9 9 3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그 세율은 1 9 9 9

년 기준4 7 . 5 %로 O E C D에서가장높다. 사회보장

기여금은 단지 보건관련지출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체코정부 일반수입에 책정되어 1 9 9 3년 이래 계속

적으로 사회보장을 위한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였

다. 사회보장기여금은 체코정부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對GDP 사회보장기여금비

체코의 개인소득세체계는 근로소득 및 지적자산과

주택임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소득에 대하여

5개과세소득구간으로나누어1 5 %에서4 0 %에 이

르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체코는 O E C D국

가중에서세후소득이가장균등한분배구조를지닌

국가 중의 하나인데, 이는 체코의 세전소득 자체가

균등하게분배되어있다는사실을반영하고있다.

근로소득 임금, 직업별연금, 0∼1 0 2 , 0 0 0 1 5
소득공제경비를제외한사업활동수입 1 0 2 , 0 0 1∼ 2 0 4 , 0 0 0 2 0

2 0 4 , 0 0 1∼ 3 1 2 , 0 0 0 2 5
3 1 2 , 0 0 1∼1 , 1 0 4 , 0 0 0 3 2

1,104,000 초과 4 0
자본소득 주식배당 2 5

예금이자 1 5
자본이득 면세
연기금배당및이자 1 5

<표2> 개인소득세의과세표준및 세율

(단위: Kc(코루나), %)

개인소득 과세표준 과세소득구간 세율

주: 1999년1월1일기준
자료: OECD; Ministry of Finance, C.Bronchi and A.Burns(2000),

“The Tax System in Czech Republic,”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 245에서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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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1 9 9 3년 3 8 . 6 %에서 1 9 9 7년 4 3 . 9 %로 증가

하여 O E C D국가 중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실정이다. 피고용자와 자영업자가 부

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개인소득세의 과세소득

에서 전액 공제되고,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기여금은법인세의과세소득에서전액공제되고있

다. 근로자임금과자영업자수입에부과되는사회보

장기여금은똑같은세율을 적용하고있으나과세표

준에있어서 근로자는 총임금(gross wage)에과세

되는반면자영업자의경우는 순수입(net income)

의 3 5 %에만과세되고있다.           

2. 법인세

전세계에 걸쳐 유한책임조합을포함한 모든체코

법인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나 외국기업

의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법

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법인세 과세소득을 정하기

위하여 법인소득에서 공제하는 기업경비는 자본감

가상각비, 부채이자비용, 악성부채 상환준비금 및

고용주부담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체제전환 초기에는 체코의 법정법인세율이 대부분

의 O E C D국가들보다 훨씬 높았으나(예: 1991년

기준 체코 55%, OECD 평균37.1%), 이후점차

감소하여1 9 9 8년에는3 5 %에 이르고2 0 0 0년 초에

다시 3 1 %로 인하하여 OECD 평균치와비슷한 수

준이 되었으며 투자이윤이나 연금수익에 대해서는

2 5 %의 경감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기업이윤을 주

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주식배당에 25% 원천과세

되는 세금의 반에 해당하는 법인세액공제를 받아

실제로 분배이윤에 적용되는 실효법인세율은

2 6 . 9 %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자비용및 감가상각

비에대한소득공제와 탈세등을 감안할 때 법정법

인세율은기업이윤에과세하는정도를 나타내는정

확한지표라할 수 없다. 이러한사실은국제비교에

서 체코 법정법인세율과 對GDP 법인세입비율의

순위가다른이유를설명한다고할 수 있겠다. 

경제체제 전환이 진행중인 국가에 있어서 신규투

자 촉진, 혁신, 기업활동등은 경제성장을 위해 매

우 중요한요소이다. 체제전환초기에체코는다른

중·동부 유럽국가들과 함께 조세감면기간( t a x

h o l i d a y )을 통해기업을 지원하고자하였으나투자

자 유인에 대한 경험과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의도

했던 경제성장목표를 이루는 데 실패하였다. 따라

서 1 9 9 3년에 투자유인조치로서 조세감면기간제도

를 폐지하고 기업활동의 성격에 따라 일련의 법인

세제 우대조치를 마련하였는데, 신규공장 설립 및

설비 구입비용에는세액공제혜택을주고외국기업

의 신설활동에 대해 일시적으로 면세혜택을 주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기업활

동을지원하기 위한방법으로 새로운 기계 및 설비

구입을 위한 자본 감가상각 속도의 가속화, 투자지

출에대한세액공제등이널리사용되고있다. 

또한, 다른 체제전환국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의

체제전환 초기에는 체코의 법정법인세율이 대부분

의 O E C D국가들보다 훨씬 높았으나 이후 점차 감

소하여 1 9 9 8년에는 3 5 %에 이르고 2 0 0 0년 초에

다시3 1 %로 인하하여 OECD 평균치와 비슷한수

준이 되었으며 투자이윤이나 연금수익에 대해서는

2 5 %의경감세율이적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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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를 유치했던 체코는 1 9 9 8년부터 대규모

해외투자를유치하기위한각종세제우대조치를마

련하였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특정 투자재화에

대한 관세 면제, 피고용자 교육에 대한 보조금 지

급, 특정목적의투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등이있

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액이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미개발 사업이어야 하며 총

자본이 2 , 5 0 0만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이어야만 자

격이 주어지고, 여기서 받은 세액공제는 2년 내에

재투자해야 하는등 특정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체코는 이러한 해외투자유인조치로약 1 0억달러의

해외투자를유치할 것을기대하고있으나아직까지

법적인 제도장치가마련되지않았고현재정부보조

금 법령으로시행되고있는실정이어서해외투자에

대한 비용편익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할

수 있겠다.          

3. 부가가치세

체코의 부가가치세제도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

고는대부분 E U기준을 따르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생산품및 수입상품의거래에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상품에는 영세율(zero rate)을 적용하는 한편

소기업, 금융및 사회보장서비스업에대해서는면세

하고 있다. 체코의 부가가치세율은 2 2 %로서 국제

적으로 높은수준이나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실

현하기위해식료품, 의약품, 전화통신, 난방연료등

의 생활필수품에는5 %의 경감세율로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있다. 부가가치세의영세율이나면세이외

에도경감세율을적용하는 품목이 광범위하다는것

은 결국법정세율(statutory tax rate)은높지만 실

효세율(effective tax rate)이국제적인기준과비교

하여상대적으로낮다는사실을설명하고있다.

4. 지방세

체코 지방정부는 매우 제한적인 세입과 지출권한

을 가지고있다. 보건, 교육, 사회사업분야는지방정

부의 책임이지만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에 의존하고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재산세가대부분인 지

방세입은 전체세입의 단지 1 . 3 %만을 차지하고 있

으며지방세무당국이직접거둬들이는것은그 중 4

분의1에 불과하다. 1993년이후對GDP 재산세입

비율은 오히려 반으로 감소하여 재산세입규모가인

플레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

다.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은 중앙정부예산으로부

터 지급되는 교부금인데그 규모는 지방거주인구와

법인기업의 회계담당사무소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

다. 후자의경우중앙정부교부금을더 많이확보하

기 위해지방정부로하여금 기업회계사무소를유치

하려는동기를제공하고있으나기업의효율적인위

치결정에왜곡을초래하는소지가있다.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나 면세 이외에도 경감세율

을적용하는품목이광범위하다는것은결국법정세

율은높지만 실효세율이국제적인 기준과비교하여

상대적으로낮다는사실을설명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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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세행정과세무집행

조세행정의 책임은 체코 재무부(Ministry of

F i n a n c e )에서 맡고 있다. 체코의 조세체계가 원천

과세하는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많이 의존하

고 있는관계로전반적인조세업무는상당히단순화

되었으나 조세행정비용은 1 9 9 8년 전체세입의

2 . 6 %에 달하는 등 적지 않으며 반 이상을 간접세

징세비용이 차지하고 있다. 체코세무당국은납세순

응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개인과 법인 모든 과

세대상에 납세자 고유번호를 지정함으로써 세무당

국과전산수단에의해소득을 축소·은폐하거나탈

세하려는 개인과 기업을 감시하는 데 이용하고 있

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

렵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사업자등록 및 각종 공과

금·사용료 납부기록을 비교 검토하여 자영업자의

탈세 여부를 알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

차 증가하고 있는 조세회피 및 탈세에 대해 체코정

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세금연체는 체

코경제에서점차심각해지고있는문제로그 축적된

액수가1 9 9 8년 말까지G D P의 6.4% 수준인1 , 1 4 0

억 코루나(Koruna(Kc): 체코화폐단위)에 달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 미납세금의 증가율

이 1 9 9 8년 2 6 %로서 명목G D P증가율보다도 앞선

다는것이다. 세무당국은이 중 5 0 %가 倒産기업의

미납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주

장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현재의 정보체계로는미

납세금 내용의 정확한 구분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

면, 기업은 우발적인 실수로 인한 세금연체와 고의

적인 탈세에 대한 처벌기준 구분이 없는 것을불평

하고있다. 두경우모두똑같은 벌과금을적용하고

있으며 오직납세자의도의평가에 따른법원결정에

의해벌과금을감면해줄수 있어, 이러한상황을보

완할수 있는 조세관행법규등이 마련되어야할 것

이다.  

Ⅲ. 체코 조세체계의 문제점

1. 높은세부담과왜곡된부가가치세제

폴란드나 헝가리와 같이 체코와 비슷한 발전단계

에 있는 O E C D국가들과 비교할 때 체코의 전반적

인 세부담은 높은 편이며 아일랜드, 멕시코, 한국,

그리스, 터키, 스페인, 포르투갈의기업들은훨씬낮

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체코의 노동비용은 비교

적 낮아해외투자를유인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으

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세부담 구조는 투자대상국

으로서의 매력을 떨어뜨려 해외투자를 활성화시키

지 못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체코 생활수준을

OECD 평균과같은수준으로향상시키겠다는정부

의 목표달성을더디게하고있다. 경제성장을저해

하는현행조세체계의왜곡효과를시정하기 위해서

는 세율을인하하고세원을확대하되보다근본적으

체코세무당국은 납세순응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

로개인과법인모든과세대상에납세자고유번호를

지정함으로써 세무당국과 전산수단에 의해 소득을

축소·은폐하거나 탈세하려는 개인과 기업을 감시

하는데이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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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지방재정교부금과 보조금이 6 4 %를 차지하는

정부지출구성과수준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 

한편, 부가가치세의경감세율을 적용하는 소비재

품목이 매우광범위한것은원래사회주의체제에서

와 같이 저소득층의 생활필수품 소비를 보조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소득재분배면에서 효율적이지 못

한 것으로평가되고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경

감을 통한 간접적인 보조는 소비패턴이 비슷한 고

소득층과저소득층에똑같이적용하고있기때문이

며, 오히려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구매력

을 지니고 있기때문에 절대량에있어서 최고1 0 %

소득계층이 최저 10% 소득계층보다 3배 가량 더

많은보조를받는것으로나타났다. 

경감된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재화의 상대가격이

나 자원의 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되지않는 한 부가

가치세가소득재분배역할수행을 성공적으로하지

못한다는자체가큰 문제라고는할 수 없다. 그러나

체코의 부가가치세생산성
1 )

이 매우낮다는 것은부

가가치세왜곡의 정도가심하다는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로 1 9 9 8년에 소비된 전체 재화 및 용역

중에서 단지 4 7 %에만표준부가가치세율을부과하

였다. 

또한, 이러한 부가가치세체계가수많은 에너지원

에 대한간접적인보조를제공한결과負( - )의 환경

세(green tax)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하며 체코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배

출량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더욱이, 난방, 전화통신, 건축등

에 표준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E U

기준에 反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감세율을 적용하

고 있는 대상을 줄임으로써 세원을 확대하고 조세

왜곡을 시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비공식

적인 추정에 의하면 난방에 대해 경감세율 대신 표

준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입의 손실 없이

표준부가가치세율을 현행 2 2 %에서 1 9 %로 내릴

수 있다는결과가나왔다. 

2. 자본 및 자영업자 소득에 유리한 조세제도

일반적으로소득재분배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서 개인소득세가 부가가치세보다 적절한 수단이라

고 할 수 있다. 빈곤층의생활보조를위해개인소득

세 특별공제와 보조금을 제공하는 한편 누진적인

개인소득세제는부유층으로하여금 그 보조금을부

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근로소득과 재산소득에

적용되는 조세는 누진적이지만 다른 O E C D국가들

에 비해 비교적 소수의 개인에게만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자영업자소득과 자본소

득에 대한 조세에는 수평적 형평성 원칙이 반영되

경감된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재화의 상대가격이나

자원의배분이심각하게왜곡되지않는한 부가가치

세가소득재분배역할수행을성공적으로하지못한

다는자체가큰 문제라고는할 수 없다. 그러나체코

의 부가가치세생산성이매우낮다는것은부가가치

세왜곡의정도가심하다는사실을암시하고있다.

1) I M F보고서 기준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생산성이란 부가가치세수입
對GDP 비율을다시법정부가가치세율로나눈것으로정의하고있는
데 과세대상의 소비에서 실제로 부가가치세가 얼마나 징수되었는가
를측정하는수단으로이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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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개인소득세제의전반적인누진도는결정하

기 어려운실정이다. 

이와 같이개인소득세는과세대상에 따라차이가

큰데근로소득자가이자소득자보다더 많은세부담

을 안고있으며 자본이득 형태의 소득은 아예면세

되고있다. 개인소득세뿐만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

을 감안할 경우전체 세부담은 자영업자가어떤 소

득수준에서도일반근로자보다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보장기여금을 자영업자수입의

3 5 %에만 과세하는 방식과 과세표준의 상한선

( c e i l i n g )을 설정한 조세제도에 기인한다. 실제로

1 9 9 8년 체코통계청(Czech Statistical Office) 자

료에의하면일반근로자보다수입이 2배 많은자영

업자가 부담하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의 반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있다. 

3. 자본소득에대한조세중립성부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떤 형태의 자본소득으

로 분배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1 5 %에서

5 2 %까지로 현격히 다르기 때문에 자원배분 및 기

업의 금융수단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들어, 이자형태로지급되는자본소득은법인세

과세표준에서전액공제되기때문에1 5 %의 개인소

득세만을과세하고주식배당에대한법인세및 개인

소득세를 감안한 종합세율(all-in tax rate)은개인

투자자에게직접지급하거나소유지분이20% 이상

되는 상호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44.3%, 지분

이 20% 안되는경우5 2 . 2 %를 적용하고있다. 

자본소득의 조세중립성 부족에 대한 또 다른 시

각은자본투자에대한세후수익률이적어도 은행예

금이자율5 %를 보장할수 있도록 세전수익률을계

산하는 데에서 볼 수 있다. 자본소득의분배형태에

따라다른세율을 적용하는것은 결국주식투자 및

예금등 자본투자의형태에 따라 서로다른 수익률

을 요구한다고할 수 있겠다. 

4. 기업에대한조세문제

체코에서는 지주회사와 계열그룹을 구분하지 않

고 각 회사단위별로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제

도는 대규모 수평적 기업구조를 선호하게 하여 서

로 다른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윤을 상쇄

시킴으로써전반적인세부담을줄이는 방법을모색

하게하고 있다. 그러나이러한 수평적 기업구조는

방대한 기업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 전체의 효

율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 있다. 

또한, 체코의 개인세제로인하여 일반근로직보다

자영업을선호하는것처럼체코의조세체계는법인

기업보다 비법인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기업의부가가치가거의전적으로자본으로부터발

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전부가가치에서 임금

개인소득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을 감안할

경우전체세부담은자영업자가어떤소득수준에서

도 일반근로자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러한 차

이는 사회보장기여금을 자영업자수입의 3 5 %에만

과세하는 방식과과세표준의 상한선을 설정한조세

제도에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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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높아질수록 법인기업의 세부담은 증가하나

비법인기업의 세부담은 일정하다. 이러한 경향은

세전부가가치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하

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업수익이 증가할수록 똑같은

현상을 보임으로써 법인보다 비법인기업을 선호하

는 요인이되고있다. 

5. 높은조세쐐기(tax wedge)와실업문제

노동소득에대한개인소득세와사회보장기여금의

합을 나타내는 조세쐐기는 평균생산노동자의 경우

노동소득의 4 8 %를 차지하고 평균생산노동자소득

의 1 . 7배에달하는경우에는50% 이상을차지하여

체코 경쟁국(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등)보다 높

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높은 조세쐐기, 특히, 높은

세율의 사회보장기여금은 노동비용을 상승시켜 미

숙련노동자의실업률을증가시키는요인이되고있

다. 미숙련노동자는높은세부담을안고있는반면,

부양가족이있는실업자에게제공하는관대한 보조

금은 이와 같은 실업자가 취업하는 경우 한계세율

(marginal tax rate)이1 0 0 %에 가깝거나이를초

과함으로써심각한 실업문제를야기하고장기간빈

곤함정(poverty trap)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되고있다. 

Ⅳ. 체코의 조세개혁 과제

지금까지 체코공화국 조세체계의 사회·경제적

배경및 현황, 특징, 문제점등을살펴보았다. 앞서

말했듯이, 체코의 조세체계는 중립적이지 못한 면

이 많다는 것이 특징인 동시에 문제점이라고할 수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과거의 명령 및 통제방

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은 경제왜곡을 최소화하려는 희망( d e s i r e )과 현실

적으로 시행 가능한 조세제도를 수립해야 하는 필

요(need) 사이의 절충(compromise) 노력에기인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급진적인변화가 당장 요구

된다고는 말할 수 없더라도 현행 조세체계의 경제

왜곡과비효율성을시정하기위해서는상당한범위

에 걸쳐조세개혁이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더욱이,

국민생활수준이 OECD 평균의 6 0 %에 불과한 체

코의입장에서는새로운조세체계가신속하고지속

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개

편하는 것이 체코정부가 당면한 가장중대한 정책

목표라할 것이다. 

본절에서는체코의 현행 조세체계가야기하는 문

제점들을 중심으로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정

리·요약함으로써결론을대신하고자한다. 

첫째, 전반적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출

을 삭감해야 한다. 각종 연금과 보조금에 지출되는

방만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체코 정부는 현행조세

및 연금체계를재검토하고생활보조가가장절실하

게 필요한 빈곤층을 구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야 할 것이다. 현재개인연금지출을충당하기 위한

국민생활수준이OECD 평균의6 0 %에불과한체코

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조세체계가 신속하고 지속적

인 경제성장을지원할수 있도록조세제도를개편하

는 것이 체코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정책목표

라할것이다.



체코공화국의조세개혁

재정포럼 9 3

높은세부담은잠재성장력에부정적인영향을 미치

고 정부목표인 OECD 평균 국민소득수준 달성을

더디게하는요인이되고있다. 

둘째, 경감세율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는

재화와 용역의 수를 줄여야 한다. 지나치게광범위

한 재화와 용역에 적용하고 있는 경감세율을 폐지

하고 표준부가가치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조세왜곡

을 시정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입은 사회보장

기여금의 부담을 줄이거나 표준부가가치세율을 낮

추는데 사용될수 있다. 

셋째, 전체 세입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이차지하는

비중을 낮추어야한다. OECD국가전역에 걸쳐증

가추세에 있는 구조적 실업은 높은 세율의 사회보

장기여금부담과무관하지않다. 사회복지사업에필

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른 세원을 확대하

는 대신 사회보장기여금부담을 줄임으로써 미숙련

노동자의고용을활성화시켜야할 것이다. 

넷째, 재산세수입을 증가시켜야 한다. 다른 국가

들에 비해 체코지방정부의 세입이 비교적 적고 특

히 재산세수입이인플레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

면에서 재산세 증대를 통해 지방정부 자체의 세수

를 확보해야할 것이다. 

다섯째, 자영업자에게유리한 조세왜곡을 시정해

야 한다. 자영업자소득의 3 5 %만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사회보장기여금제도는 일반근로직보다

자영업을 선호하게 함으로써 심각한 노동시장왜곡

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보장기여금의 과세표준을

자영업자소득의 3 5 %에서 6 5 % (근로자가 창출하

는 부가가치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추정

치)로 확대함으로써 수평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

성을제고시켜야할 것이다.

여섯째, 납세순응을 강화해야 한다. 아직까지 정

부당국이 탈세 및 조세회피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

하고있지않지만 점차빠른 속도로 증가하고있는

세금 연체 및 과세소득의 축소·은폐 현상은 체코

경제의 중대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어이에 대한대

책 마련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본소득에대한 조세중립성을제고

시켜야 한다. 주식배당보다 이자소득 및 자본이득

에 대해 상대적으로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자

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요

인이되고 있다. 이자소득에대한 원천세율을법인

세율과같게조정하고주식배당에대한개인소득세

부과를폐지함으로써서로다른형태의자본소득에

대한불공평한세제를개선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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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2 5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2 0 0 2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9월 2 8일(금) 국회

에제출하기로함.

□내년도재정규모는1 1 2조 5 , 8 0 0억원으로금년예산대

비6.9% 증가

□내년도예산안의주요특징은크게3가지

첫째, 재정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경제활성화」

를뒷받침

○주택건설·S O C투자확대등 경기진작효과가큰 분야

에집중투자

○수출경쟁력 강화와중소·벤처기업의성장잠재력확충

에대한지원을확대

둘째, 그동안기본틀이갖추어진「복지체제를내실화」

○일할능력이 있는사람의자활을최대한 지원하고일하

는사람에게인센티브를부여하는 등생산적복지의내

실화에중점

○건강보험재정 지원·의료보호 등 국민의료 지원을 대

폭확대

○중학교·만 5세아 무상교육 확대 등 국민들의 교육기

회를확대

셋째, 21세기 세계일류국가 진입을 위해「미래대비

투자」를 지속적으로확대

○차세대 성장기반기술(BT, NT, IT, ET)과기초연구분

야투자등 R & D에대한투자를대폭확대

○전자정부구현과각분야의정보화확산을위한투자를확

대→내년부터안방민원서비스와안방도서관시대구현

○초·중등학교의획기적신·증설과교원증원등신지

식인양성을위한교육투자확대

→학급당 최대학생수를 3 5명으로 감축(고교는 2 0 0 2년,

초·중은2 0 0 3년까지)

□2 0 0 2년 예산안은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복지와 성

장이 공생하는 생산적 복지체제를 내실화하는 효과를

가져올것으로기대함.

1 0 4 2 0 0 1년 1 0월호

정 책 흐 름

2 0 0 2년도 예산(안)
※이자료는기획예산처예산실예산제도과에서2 0 0 1년9월 2 6일에발표한「2 0 0 2년도예산(안)」의전문입니다.



<참고> 2002년예산(안) 설명자료

I. 2002년예산안 전체모습

□내년도재정규모는1 1 2조5 , 8 0 0억원

→금년예산보다6.9% 증가( 7 . 3조원증가)

○일반회계는2 0 0 1년보다7.4% 증가한1 0 6 . 5조원

□세입은 현 수준의 조세부담률이내로 유지하면서 가능

한세외수입을적극활용

○국세수입은 중산·서민층의세부담은경감하면서도비

과세·감면의축소 등 세입기반을 확대하여 금년 예산

보다8 . 5조원증가한9 4 . 3조원

※조세부담률

( 1 9 9 8년)19.1 →( 1 9 9 9년)19.5 →( 2 0 0 0년)22.0 →

( 2 0 0 1전망) 2 2 . 0→ ( 2 0 0 2예산안) 2 1 . 9 %

○세외수입은 주식매각수입, 한은잉여금예상분 등을 활

용하여금년본예산보다4 . 2조원증가한1 0 . 1조원

□일반회계국채는금년보다다소줄어든2 . 1조원발행

○국채발행규모: (2000실적) 3.6 →( 2 0 0 1예산) 2.4 →

( 2 0 0 2예산안) 2.1조원

Ⅱ. 2002년예산편성기본방향

□재정이경제에활력을줄수있도록‘경제활성화’지원

○주택건설확대·SOC 민자투자활성화 등 경기진작효

과가큰분야에집중투자

○수출경쟁력 강화와 중소·벤처기업의성장잠재력확충

지원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미래대비

투자’확대

○세계최고 수준의 초고속망 등 정보인프라를 바탕으로

전자정부구현을본격추진

○기초연구분야와 차세대 성장기반기술(IT, BT, NT,

ET, CT) 등성장인프라구축분야투자확대

○공교육 내실화를위한‘교육여건개선계획’추진, 중학

교의무교육·만5세아공교육실시등교육투자확대

□더불어사는사회건설을위한‘복지체제의내실화’

재정포럼 1 0 5

일반회계 9 9 . 2 1 0 6 . 5 7 . 3 7 . 4

국세수입 8 5 . 8 9 4 . 3 8 . 5 1 0 . 0

세외수입 1 1 . 0 * 0 . 1 - 0 . 9 - 8 . 3

국채발행수입 2 . 4 2 . 1 - 0 . 3 - 1 3 . 6

재특회계(순세입) 6 . 1 6 . 1 - -

재정규모 1 0 5 . 3 1 1 2 . 6 7 . 3 6 . 9

2 0 0 1예산( A ) 2 0 0 2예산안( B ) 증감액( B - A ) 증감률( % )

주: * 본예산5 . 9조, 추경에서전년도세계잉여금4 . 1조원과한은잉여금1조원추가

(단위: 조원)



○저소득층의근로의욕제고등생산적복지의내실화

○건강보험재정·의료보호등국민의료지원대폭확대

○노인 및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지원을 강화하고 국가

유공자와장애인등에대한지원을확대

○환경개선과 국민건강·안전·문화 등 국민들의 삶의

질향상을위한투자를지속

Ⅲ. 2002년부문별 예산의 주요내용

1. 사회간접자본및 주거인프라 확충

□내년도 S O C .주거인프라 구축 투자 예산은 금년보다

6% 증가

○대형 민간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민자를 포함한

SOC 총투자규모(정부예산+민자)는13% 수준증가

※주요 민간투자사업 : 서울외곽순환도로, 신공항철도,

부산신항등

□도로는지역균형발전과운영효율제고에중점

○고속도로 투자규모는 2 0 0 1년 주요노선 완공( 1 0건,

9 , 7 0 0억원)으로감소

○일반도로는계속사업위주로간선망확충에중점투자

□인천국제공항2단계확장을위한기본설계비반영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를 위해 한탄강댐, 평림댐등 1 0

개다목적댐을단계적으로착수

□동북아 물류중심기지(Hub-port) 확보를위한 항만투

자확충

○부산신항은 조기개장( 2 0 0 8→2 0 0 6년)을 적극지원

(1,673 →2 , 5 8 3억원)

○광양항은3단계착공소요지원(612 →1 , 0 0 8억원)

1 0 6 2 0 0 1년 1 0월호

정 책 흐 름

S O C·주택 1 4 8 , 7 1 6 1 5 7 , 6 8 9 8 , 9 7 3 6 . 0

(민자포함시) ( 1 5 4 , 6 8 5 ) ( 1 7 5 , 1 9 7 ) ( 2 0 , 5 1 2 ) ( 1 3 . 3 )

수출·중소·벤처기업 3 2 , 6 7 9 3 5 , 5 0 6 2 , 8 2 7 8 . 7

농어촌지원 9 8 , 9 4 3 9 9 , 1 8 2 2 3 9 0 . 3 *

정보화 1 4 , 6 9 2 1 6 , 0 8 6 1 , 3 9 4 9 . 5

과학기술(R&D) 4 2 , 6 8 9 4 9 , 4 2 9 6 , 7 4 0 1 5 . 8

문화·관광·체육 1 2 , 4 3 1 1 3 , 4 5 2 1 , 0 2 1 8 . 2

교육 2 1 5 , 8 2 8 2 2 3 , 2 5 0 7 , 4 2 2 3 . 4

(본예산기준) ( 2 0 0 , 1 8 8 ) ( 2 3 , 0 6 2 ) ( 1 1 . 5 )

사회복지 9 3 , 7 1 3 9 6 , 6 1 3 2 , 9 0 0 3 . 1

(본예산기준) ( 8 1 , 4 5 9 ) ( 1 5 , 1 5 4 ) ( 1 8 . 6 )

환경보전 2 6 , 3 9 2 2 8 , 5 9 4 2 , 2 0 2 8 . 3

통일·외교 7 , 7 9 7 8 , 2 5 1 4 5 4 5 . 8

국방비 1 5 3 , 8 8 4 1 6 3 , 6 4 0 9 , 7 5 6 6 . 3

인건비 1 8 9 , 4 3 2 2 0 8 , 2 3 7 1 8 , 8 0 5 9 . 9

공적자금·국채이자 8 5 , 7 6 3 9 7 , 9 3 0 1 2 , 1 6 7 1 4 . 2

2 0 0 1예산 2 0 0 2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 A ) ( B ) ( B - A ) ( B / A )

주: * 지난해농어가부채경감대책에따른일시적증가분, 어선감척등자연감액요인7천

억원감안시실질적으로7.9% 증가

부문별재원배분모습

(단위: 억원, %)



□철도는 경부고속철도, 호남선전철화에 집중 투자

(8,885 →9 , 9 0 9억원)

□서민생활안정을위해임대주택2 0만호 건설계획등 주

거인프라투자를확대(2002 : 53천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제정을뒷받침하기위해2 , 0 0 0억원

신규반영(일반회계1 , 0 0 0억원, 특별교부세1 , 0 0 0억원)

2. 수출및 중소·벤처기업지원

□중소·벤처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원활화를 위해 중소

기업신용보증지원확대(7,000 →8 , 4 0 0억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대상으로초고속통신망등 벤

처인프라조성지원(300 →4 0 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투자활성화를위하여벤처펀드출자자

금확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을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신

규 2 1 5억원)

□수출확대및외국인투자유치중점지원

○K O T R A인력해외전진배치등수출마케팅지원강화

○수출보험기금의지속적확충( 2 , 0 0 0억원)

○자유무역지역조성및외국인기업전용단지확대지원

□지역특화산업육성지원으로지방의성장잠재력확충

○대구 섬유·부산 신발·광주 광(광)·경남기계 등 기

추진중인특화산업은연차별계획대로차질없이지원

○충청·강원권 등 신규지역은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조

사( 2 0 0 1년 5∼1 0월) 결과에따라2 0 0 2년부터 핵심사

업위주로지원

재정포럼 1 0 7

고속도로건설 2 0 , 2 3 9 1 3 , 5 2 0 2 0 0 1년완공( 9 , 7 0 0억원)

민자SOC 지원 3 , 1 0 0 1 1 , 1 6 6 서울외곽순환도로, 

신공항철도등

인천공항2단계 - 1 2 7 기본조사설계비

경부고속철도 8 , 3 3 0 7 , 0 5 9 2 0 0 4년4월개통예정

호남선전철화 5 5 5 2 , 8 5 0 2 0 0 4년4월개통예정

임대주택건설 2 , 3 6 4 4 , 5 3 1 2 0만호건설

( 2 0 0 2년: 53천호)

신항만개발 4 , 0 4 1 5 , 1 8 6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아산)항등

S O C·주택계 1 4 8 , 7 1 6 1 5 7 , 6 8 9 6.0% 증

2 0 0 1예산 2 0 0 2예산안 비 고

(단위: 억원)

신용보증기관출연 7 , 0 0 0 8 , 4 0 0 중소기업신용보증재원

확충

벤처투자조합출자 1 , 0 0 0 1 , 5 0 0 민간투자자금을유도하는

역할

수출마케팅지원 1 , 3 5 6 1 , 5 8 6 해외전시회, KOTRA, 

중소기업수출지원등

외국인투자유치지원 9 2 7 1 , 3 7 4 외국인기업전용단지확대, 

군산자유무역지역개발

지역산업진흥 1 , 8 4 0 2 , 0 9 8 대구섬유등4개지역및

신규지역연차소요지원

수출·중소기업계 3 2 , 6 7 9 3 5 , 5 0 6 8.7% 증

2 0 0 1예산 2 0 0 2예산안 비 고

(단위: 억원)



3. 농어촌지원

□농어촌지원예산은규모확대보다는효율성제고에중점

○경지 정리등 생산기반투자위주에서용수개발, 배수개

선등재해예방중심으로투자전환

○시설투자가 대부분 마무리된 유통개선 분야는 농수산

물수출촉진, 전자상거래지원등에집중투자

□쌀수급조절과쌀값안정을위한지원을대폭확대

○금년산 쌀 1 , 5 2 5만석 매입을 지원, 민간유통량을전년

수준유지

○정부보유미 방출량 축소( 2 5 0→1 0 0만석)에 따른 양특

세입보전지원

–R P C쌀매입자금융자규모확대(개소당13 →1 8억원) ,

금리인하(5 →3 % )

□농어촌소득안정과생활환경개선을위한투자확대

○논농업직불제 지급단가를 2 0∼2 5만원→2 5∼3 5만원

/ h a으로인상

–밭농업직불제는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용역비반영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사과·배 →포도·단

감·복숭아·귤추가), 보험료국고지원비율 인상( 3 0

→5 0 % )

○ 농공단지 개발, 녹색관광체험마을, 어촌체험관광마

을 조성 등 농외소득개발과 찾아가는 농어촌 지원을

확대

○농어업 생명공학, 농수산물전자상거래, 농어민정보화

등신지식영농·영어투자를확대

□양식단지, 종묘매입방류등 기르는어업 투자 대폭확

대(878 →1 , 3 2 5억원)

4. 정보인프라구축과 전자정부구현

□세계 최고수준의초고속망등 정보인프라의바탕 위에

서 전자정부본격추진(전자정부1 1대 과제내년1 0월

까지마무리)

○5대 민원정보(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의

공동활용체계구축으로One-Stop 서비스실시( G 4 C )

○납세자가인터넷을 통해모든세무처리(신고, 납세, 민

원상담 등)를 할 수 있는 국세종합서비스(HTS) 체계

구축

1 0 8 2 0 0 1년 1 0월호

정 책 흐 름

재해예방투자 9 , 5 5 5 1 1 , 4 6 9 용수개발, 배수개선등

쌀수급안정지원 1 , 6 2 8 6 , 4 8 4 농협시가매입, 
양특세입결손지원등

농외소득개발등 1 , 3 4 7 1 , 8 4 7 농공단지개발, 
농촌생활용수개발등

기르는어업지원 8 7 8 1 , 3 2 5 양식단지, 어장정화, 
인공어초등

농어촌계 9 8 , 9 4 3 9 9 , 1 8 2 0.2% 증

2 0 0 1예산 2 0 0 2예산안 비 고

(단위: 억원)



□문화·교통 등 각분야의 정보화확산을통해 국민생활

편익증진

○도서관정보화를내년까지완료하여안방도서관시대구현

○서울·부산 등 1 9개 거점도시의 지하시설물지도(상·

하수도, 도시가스, 송유관, 통신선등) 전산화완료

○고속철도개통에맞추어고속철도통합관리시스템구축

□산업부문의정보화와정보화역기능방지등에지속투자

○S / W·디지털컨텐츠산업등 첨단I T산업육성, 업종별

전자카탈로그 표준화(B2B) 등을 통한 전통산업 I T화

병행추진

○저소득층학생( 5만명) 인터넷통신료지원등정보격차

완화와 국가 기간전산시설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시스

템설치지원

5. 과학기술투자의지속적 확충

□2 1세기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R & D

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4.3 →4 . 9조원)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택과집중’의 원

칙하에핵심분야중심으로지원확대

○차세대성장기반기술(BT, NT, IT, ET)에대한투자규

모를대폭확대(9,642 →1 2 , 0 4 2억원)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17.3 →1 9 % )

다양하고도창조적인선진국형연구기반조성

○수출산업활성화, 세계일류상품개발등을 위한산업생

산기술개발집중지원(7,882 →9 , 3 8 9억원)

□R&D 투자효율제고를위한시스템개선을병행추진

○R&D 종합DB 구축과국가과학기술위원회사전조정을

강화하여중복투자방지시스템을확립

○출연연구기관이경쟁을바탕으로 고유기능을안정적으

로수행할수있도록지원

–경영혁신 추진실적과 기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건

비( 0∼7%) 및연구비( 4∼6%) 차등지원

–안정적연구기반조성을 위해기본사업비지원확대(신

규 2 3 3억원)

재정포럼 1 0 9

전자정부( e - G o v’t ) 4 , 9 0 2 5 , 7 2 4 전자정부1 1대중점추진
구현 과제등

정보인프라확충및 3 , 2 1 7 4 , 0 2 8 S / W·디지털콘텐츠산업
산업부문의정보화 육성, 전자카탈로그표준화등

문화·토지·교통등 4 , 6 3 3 5 , 0 7 6 도서관정보화, 지하시설물
사회각부문별정보화 지도전산화등

정보격차완화및 1 , 9 4 0 1 , 2 5 8 저소득층학생인터넷회선료
정보화역기능방지 지원해킹·바이러스대응등

정보화계 1 4 , 6 9 2 1 6 , 0 8 6 9.5% 증

2 0 0 1예산 2 0 0 2예산안 비 고

(단위: 억원)

특정연구개발 4 , 9 5 5 5 , 6 7 5 2 1 C프론티어연구사업등

기초연구투자 2 , 0 0 3 2 , 4 2 0 특정기초연구등

산업생산기술개발 7 , 8 8 2 9 , 3 8 9 부품소재산업지원등

출연연구기관육성 1 1 , 3 1 3 1 3 , 6 7 3 출연연구기관연구비지원등

R&D 계 4 2 , 6 8 9 4 9 , 4 2 9 15.8% 증

2 0 0 1예산 2 0 0 2예산안 비 고

(단위: 억원)



6. 문화·관광및 체육지원

□문화예산은 전체예산의 1% 수준을 계속 지원하되

S/W 중심의문화컨텐츠산업집중육성

○우리문화의 세계시장진출및확산을 위해문화컨텐츠

산업(신규5 0 0억원) 육성기반대폭확충

○안정적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

및문예진흥기금출연

○각종 공공 문화시설의 전시유물·작품·도서 등 내용

물확충

□미래형관광개발사업본격추진

○가야역사문화, 남해안 및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계획기간내에완료할수있도록집중지원

○관광지개발, 7대 문화권개발 등 문화관광개발사업 지

속지원

○국가및지방지정문화재의보존·정비강화(1,198 →

1 , 4 0 0억원)

□월드컵및 아시안게임의성공적개최와문화행사지원

강화

○부산 아시안게임( 3 5 3억원)과 대구 U대회( 1 5 4억원)

지원

○월드컵개최를계기로 다양한문화행사개최지원확대

(5 →1 7 2억원)

7. 교육투자확충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교육여건 개선계획」(2001. 7.

20) 추진을차질없이뒷받침

○초·중등학교를획기적으로신·증설( 3 1 0교, 5천학급)

하고, 교원1 1천명( 2 0 0 3년까지2 4천명증원)을증원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 5명으로 감축(고교는2 0 0 2년,

초·중은2 0 0 3년까지)

○교원 담임수당( 8→1 0만원) 및 보직교사수당( 5→6만

원) 인상

□지식강국구현을위한 기초학문육성및대학의 경쟁력

제고

○응용학문의기반이되는기초학문분야지원을대폭확대

1 1 0 2 0 0 1년 1 0월호

정 책 흐 름

문화컨텐츠산업지원 – 5 0 0 문화콘텐츠산업, 한류확산등

문화산업진흥기금출연 5 0 0 4 0 0 경상사업의예산사업전환등

문화예술진흥기금출연 - 2 0 0 * 2 0 0 2부터모금제폐지지원

문화관광자원개발 1 , 6 5 7 1 , 8 9 0 가야·남해안·유교권·
관광지7대문화권개발등

문화재보수정비 1 , 1 9 8 1 , 4 0 0 지정문화재보수및정비

아시안게임· 7 0 5 0 7 운영비및시설개보수비
대구U 대회

월드컵문화행사지원 5 1 7 2 지자체·문화단체문화행사비

문화·관광·체육계 1 2 , 4 3 1 1 3 , 4 5 2 8.2% 증

2 0 0 1예산 2 0 0 2예산안 비 고

(단위: 억원)

주:  * 기금사업중별도지원한영화진흥위원회, 영상자료원운영비포함시2 6 0억원



○교육의질향상을위해교수를증원( 1천명)하고시간강

사의처우를개선(23 →3 0천원/시간)

○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방대학육성지원(150 →5 0 0억

원)과대학의경쟁력제고를위한구조개혁·특성화지

원강화

□국민들의기초학력향상과균등한교육기회확대

○중학교무상교육의 전국확대(읍·면→시지역1학년)

실시

○저소득층만5세아에대한무상교육과보육을확대실시

8. 생산적복지의내실화

□생산적복지의내실화에중점지원

○기초생활보장과일할 능력이있는사람의자활을 최대

한지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2 0 0 1년 예산상 인원( 1 5 5만명)

을유지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실시( 2 0 0억원)

○노인및여성의경제·사회활동지원강화

–경로연금단가인상(40 →4 5천원/월), 여성발전기금출

연(50 →1 0 0억원)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대폭

증원( 5 , 5 0 0→7 , 2 0 0명)

□건강보험재정·의료보호등국민의료지원대폭확대

○지역건강보험에대해총지출의4 0 %를국고에서지원

○의료보호 체불진료비해소 및 희귀·난치병환자에 의

료혜택확대

○콜레라 등 전염병 예방·관리를위한 국가방역체계구

축( 3 3억원)

□국가유공자및유가족에대한지원강화

○기본연금( 1 2 . 1 %인상) : (2001년) 535 → ( 2 0 0 2년)

6 0 0천원/월

○부가연금, 간호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각5 %씩인상

재정포럼 1 1 1

지방교육재정지원 1 4 0 , 6 6 0 1 3 9 , 0 7 2 경상교부금, 교육양여금
( 1 2 5 , 0 1 9 )

중학교무상교육 – 2 , 6 7 8 시지역중1년까지확대

만5세아무상교육 6 0 1 8 32 ) 5세아의8 . 5 %→2 0 %
까지지원확대

학술연구조성비 1 , 3 0 0 2 , 3 0 0 기초학문육성

대학특성화·구조조정 1 , 0 3 0 1,380 지방대중점육성500 등

전문대지원 1 , 6 4 4 1 , 7 8 5 전문대특성화1 , 6 5 6

교육계 2 1 5 , 8 2 8 2 2 3 , 2 5 0 3.4% 증
( 2 0 0 , 1 8 8 ) (11.5% 증)

2 0 0 1예산1 ) 2 0 0 2예산안 비 고

(단위: 억원)

주: 1) (   )는본예산기준임.

2) 보육시설지원(복지부소관) 포함시6 5 0억원



9. 맑고깨끗한환경보전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공급을위해상수도 및 수질개선

투자확대

○중소도시,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개발 확대

(1,216 →1 , 7 6 8억원)

○4대강 수질개선, 해양오염방지등을 위한하·폐수 처

리시설투자확대(15,910 →1 7 , 5 7 1억원)

□환경친화적월드컵개최를위해천연가스버스보급확대

○매연이 전혀 없는 천연가스버스 6 4 6대 보급(407 →

4 5 4억원)

□폐기물의위생적처리와쾌적한자연휴식공간조성

○쓰레기 소각장, 위생매립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기초시설확충( 2 , 8 7 1억원)

○국립공원관리, 자연생태공원 조성 지원 확대(615 →

6 3 0억원)

□경제와환경의상생을위한환경기술개발투자확대

○수질·대기·생태계 환경문제의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지원 확대(500 →7 0 0

억원)

10. 통일·외교지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의지속적 추진을위하여남북협력기

금출연금을전년수준반영( 5 , 0 0 0억원)

○남북협력기금을통해교류협력사업을종합적·체계적

으로지원

□남북한화해·평화증진을위한기반조성사업지속추진

1 1 2 2 0 0 1년 1 0월호

정 책 흐 름

지방교육재정지원 1 4 0 , 6 6 0 1 3 9 , 0 7 2 경상교부금, 교육양여금

기초생활보장 3 3 , 2 6 0 34,702 생계비·주거비.교육비등
( 2 8 , 7 6 0 )

사회취약계층지원 8 , 3 8 0 9 , 7 5 3 노인·장애인·아동·
여성등

건강보험국민연금 3 1 , 9 4 9 31,375 지역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등 ( 2 4 , 5 9 5 ) ·보건의료보건

국가유공자지원 1 3 , 6 8 8 1 5 , 4 7 7 기본연금인상, 의료지원등

사회복지계 9 3 , 7 1 3 9 6 , 6 1 3 3.1% 증
( 8 1 , 4 5 9 ) (18.6% 증)

2 0 0 1예산1 ) 2 0 0 2예산안 비 고

(단위: 억원)

주: 1) (   )는본예산기준임.

상수도시설확충 2 , 8 2 4 3 , 2 8 4 농어촌지방상수도( 4 8 0 )

수질개선투자 1 5 , 9 1 0 1 7 , 5 7 1 연안하수처리장(1,592), 
수질개선양여금( 1 4 , 3 3 6 )

대기보전 5 6 7 6 0 0 천연가스버스보급( 4 5 4 )

폐기물관리 3 , 0 1 6 2 , 8 7 1 폐기물소각장( 6 1 4 )

자연보전 8 1 3 8 4 5 국립공원관리( 5 3 2 )

환경정책·기술등 3 , 2 6 2 3 , 4 2 3 차세대핵심환경기술
개발( 7 0 0 )

환경보전계 2 6 , 3 9 2 2 8 , 5 9 4 8.3% 증가

2 0 0 1예산 2 0 0 2예산안 비 고

(단위: 억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운영비 분담금 지원

( 7 4억원)

○북한이탈주민의정착과자립을지원( 1 5 0억원)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통상외교활

동강화

○WTO 뉴라운드, 자유무역협정등다자간협상지원

○수입규제대응등우리기업의교역·투자활동지원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국제기구·개도국과의 협력

강화

○UN 등국제기구에대한분담금확대(737 →1 , 0 4 6억원)

○대 개도국 협력사업(한국국제협력단 출연) 확대( 5 6 6

→6 9 9억원)

11. 안전하고건강한 국민생활 보장

□항구적재해방지투자지속추진

○하천개수와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지속지원

–반복되는경기북부지역침수피해방지를위해임진강수

계치수사업과연계하여한탄강댐건설추진( 1 8 9억원)

○과학적인 재해예보시설, 기상예측능력향상 투자 확대

( 1 3 9→1 5 4억원)

□교통시설물안전관련투자를확대(3,125 →3 , 7 3 4억원)

○낙석·산사태방지시설과중앙분리대설치확대( 1 , 0 2 4

→1 , 5 4 5억원)

○항공안전교육과 계기착륙장비 등 항공안전시설 확충

( 2 0 4억원)

–FAA 지적관련항공기엔진결함조사등안전진단과교

육훈련예산대폭확대

○위험도로개량, 철도건널목입체화투자확대( 1 , 1 7 5억

원)

□신발명의약품등에대한안전성관리강화

○유전자 치료제 및 인공장기등 생명공학산업을뒷받침

하기위한안전성평가기준마련지원( 2 4억원)

○고가 약처방을 약효가 같은 중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약효동등성시험분석을신규지원( 6 0억원)

□테러진압용헬기및폭발물X-Ray 촬영기등테러방지

장비보강지원(24 →1 0 0억원)

재정포럼 1 1 3

남북협력기금출연 5 , 0 0 0 5 , 0 0 0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

K E D O분담금등 403 2 8 5 KEDO 운영비등

통상투자진흥 4 8 5 8 WTO 뉴라운드대응등

국제분담금 737 1 , 0 4 6 UN 등국제분담금

개도국지원 5 6 6 6 9 9 대개도국무상협력사업

외교활동지원등 1 , 0 4 3 1 , 1 6 3 재외동포재단출연등

통일·외교계 7 , 7 9 7 8 , 2 5 1 5.8% 증

2 0 0 1예산 2 0 0 2예산안 비 고

(단위: 억원)



12. 국방비

□국방예산은 군의 사기 진작과 전투력 증강에 역점( 1 5

조3 , 8 8 4억원→1 6조3 , 6 4 0억원, 6.3% 증가)

□군 운영유지사업은 장병복지와 군 정보화·과학화를

중점지원

○급식·피복의 질 개선과 내무반 등 병영기본시설개보

수지원확대

○군정보화기반체계구축및과학화훈련시설확충

○오폐수처리시설등군환경보전시설확충

□전투력증강사업은미래필수전력확보에중점투자

○전자·정보전에대비한차세대전략무기사업지원

○자주방위력기반구축을위해R&D 투자확충

13. 공무원처우개선

□2 0 0 2년공무원처우개선율: 6.7%

→내년 공무원보수수준을중견기업 대비 9 6 . 8 %까지접

근, 2004년100% 달성

○연초 6.7% 보수 인상 : 민간임금상승률( 5 %전제) +

민·관격차해소분( 1 . 7 % )

○목적예비비에2 , 0 0 0억원별도계상

–실제민간임금상승률에따라필요시추가로조정

1 1 4 2 0 0 1년 1 0월호

정 책 흐 름

국민생활편익증진

주택보급률 9 5 . 9 9 8 . 0 %

상수도보급률 8 6 . 6 8 9 . 0 %

상수도급수량 4 3 2 4 4 0리터/ 1일1인

국도능력( 2차선기준) 2 6 , 8 4 3 2 9 , 4 7 8 k m

고속도로연장 2 , 5 3 4 2 , 6 8 3 k m

지하철연장 4 0 1 . 4 4 0 1 . 8 k m

공항여객처리능력 5 , 1 8 8 5 , 2 9 6만명/년

항만하역능력 4 8 4 4 9 9백만톤/년

철도연장 3 , 1 2 2 3 , 1 3 8 k m

사회보장과안전

고용보험적용근로자수 9 0 5 9 2 6만명

국민연금가입자수 1 , 6 8 6 1 , 7 1 4만명

산업재해율(재해자/근로자) 0 . 6 5 0 . 4 6 %

교육여건및문화시설

초중고학급당학생수 3 6 . 9 3 4 . 2명

공공도서관 4 2 0 4 3 0개소

5 , 2 4 4 5 , 8 6 5권/만명

정보화

PC 보급대수 1 , 5 0 0 1 , 7 0 0만대

인터넷이용자수 2 , 6 0 0 3 , 0 0 0만명

농어촌개발

농업진흥지역경지정리율 9 3 . 7 9 4 . 6 %

농어촌상수도보급률 3 3 . 0 3 8 . 0 %

2 0 0 1년 2 0 0 2년

2 0 0 2년에 달라지는국민생활



□정부는 앞으로 통합재정수지의재정지표로서의유용성

을높이기위하여

①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전체를포함하는경우와

②이중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경우를 함께공표할 계

획임.

□2 0 0 2년통합재정수지전망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 전체의 2 0 0 2년 통합재

정수지는 6 . 4조원( G D P대비 1.1%) 수준의 흑자로

2 0 0 1년통합재정수지에비해크게개선

○내년도통합재정수지개선사유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및 국민주택기금채권등 국

채발행규모축소

※총국채발행규모: 2 0 0 1년 27.9 → 2 0 0 2년 2 5 . 7조원

(△2 . 2조원)

(일반회계적자보전) : 2 0 0 1년 2.4 → 2 0 0 2년 2 . 1조

원(△0 . 3조원)

•국민연금기금의기여금수입증가등에따른흑자증대

※국민연금기금수지: 2 0 0 1년 11.5 → 2 0 0 2년 1 3 . 4조

원( + 1 . 9조원)

•기금의 수입구조 개선과 사업비·관리비 등 지출규모

축소로기금수지개선

□사회보장성기금* 제외시2 0 0 2년통합재정수지전망

○제도도입 초기단계인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

금의 흑자( 1 4 . 4조원)를 제외할 경우 2 0 0 2년 통합재정

재정포럼 1 1 5

정 책 흐 름

2 0 0 2년 통합재정수지전망
※이자료는기획예산처재정정책과에서2 0 0 1년 1 0월6일에발표한「2 0 0 2년도통합재정수지전망」의전문입니다.

ㅇ재정수지(조원) 6 . 5 △0 . 4 6 . 4

( G D P대비, %) ( 1 . 3 ) (△0 . 1 ) ( 1 . 1 )

·예 산 3 . 7 △0 . 7 3 . 1

·기 금 3 . 1 0 . 6 3 . 6

·세입세출외 △0 . 3 △0 . 3 △0 . 3

2 0 0 0결산 2 0 0 1예산1 ) 2 0 0 2예산(안)

주: 1) 당초예산및기금운영계획기준



수지는△8 . 0조원(GDP 대비△1.3%) 수준으로전망

*사회보장성기금: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

험기금, 산재보상보험기금, 보훈기금

※사회보장성 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수급구조(보험료,

급여체계등)나성숙단계에따라대규모의흑자나적자

가발생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도 재정지표로

서활용할필요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도사회보장성수입·지출을제외한수지

를별도로공표하고있음.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조기회복 노력을 지속해

나가되, 최근의경제 어려움에대응하여 예산·기금의

조기집행등재정의경기대응기능을강화해나갈계획

【 참 고 】통합재정수지의개념

□통합재정수지는 예산뿐만아니라 기금등을 포함한 정

부재정전체의수입과지출의차이

○재정활동의건전성을파악하기위한지표로서

○회계및기금간내부거래를차감한순계로작성

※I M F의정부재정통계매뉴얼( G F S )에따라작성

□통합재정의범위(예산+ 공공기금)

○예산: 일반회계, 17개의 기타특별회계, 5개의 기업특

별회계를포함.

○기금: 외국환평형기금을제외한4 2개의공공기금

○세입세출외: 전대차관융자등

□통합재정의연도별추이

1 1 6 2 0 0 1년 1 0월호

정 책 흐 름

○통합재정수지 △7 . 0 △1 8 . 8 △1 3 . 1 6 . 5 △0 . 4 6 . 4

( G D P대비비중) (△1 . 5 ) (△4 . 2 ) (△2 . 7 ) ( 1 . 3 ) (△0 . 1 ) ( 1 . 1 )

예 산 △0 . 3 △1 1 . 6 △8 . 0 3 . 7 △0 . 7 3 . 1

기 금 0 . 9 △1 . 0 △3 . 6 3 . 1 0 . 6 3 . 6

(국민연금기금) ( 4 . 7 ) ( 6 . 0 ) ( 7 . 0 ) ( 1 1 . 2 ) ( 1 1 . 5 ) ( 1 3 . 4 )

세입세출외 △7 . 5 △6 . 2 △1 . 5 △0 . 3 △0 . 3 △0 . 3

○사회보장성기금
△1 2 . 9 △2 4 . 9 △2 0 . 5 △6 . 0 △1 2 . 8 △8 . 0

제외시재정수지

( G D P대비비중) (△2 . 8 ) (△5 . 6 ) (△4 . 2 ) (△1 . 2 ) (△2 . 3 ) (△1 . 3 )

1 9 9 7결산 1 9 9 8결산 1 9 9 9결산 2 0 0 0결산 2 0 0 1예산1 ] 2 0 0 2예산(안)

(단위: 조원, %)

주: 1) 당초예산및기금운용계획기준

○재정수지(조원) △6 . 0 △1 2 . 8 △8 . 0

(GDP 대비, %) (△1 . 2 ) (△2 . 3 ) (△1 . 3 )

2 0 0 0결산 2 0 0 1예산 2 0 0 2예산(안)



□I M F는 2 0 0 1년도하반기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

를9월 2 6일(수) 09:30(현지시각) 발표

○경기둔화의 심화에 따라 세계경제 및 주요국의 2 0 0 1

년, 2002년경제성장전망치를상반기( 2 0 0 1년 5월)에

비해하향조정

※2 0 0 1년, 2002년세계경제및 주요국의경제성장 전망

치는미국테러사태( 9월1 1일) 이전의상황만반영

○최근 미국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경기하강의 위험

(downside risk)이더욱확대되고있음을지적

Ⅰ. 2001년도하반기WEO 보고서주요내용

1. 세계경제전망

□경기둔화의 심화에 따라 세계경제 및 주요국의 2 0 0 1

년, 2002년경제성장전망치를상반기( 2 0 0 1년 5월)에

비해하향조정

○미국은 민간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견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 및 수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경기회

복은예상보다지연

○일본은당면한 구조조정조치와소비 및투자심리의 악

화로금년도마이너스성장이예상

○독일 등 유럽지역은 예상보다부진한 국내수요와대외

환경악화로당초보다성장둔화예상

□중국을 제외한 신흥시장국(Emerging markets)은

미·일 등의 경기둔화와 세계적인 I T부문 경기침체로

큰타격을받고있음.

재정포럼 1 1 7

IMF 세계경제전망
( 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

※이자료는재정경제부국제금융국국제기구과에서2 0 0 1년9월 2 6일에발표한

「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의전문입니다.

1 9 9 9 2 0 0 0
2001 전망 2002 전망

2 0 0 1 . 5 2 0 0 1 . 91 ) 2 0 0 1 . 5 2 0 0 1 . 91 )

(단위: %)

주: 1) 2001년도및2 0 0 2년도전망치는미국테러사태( 9월1 1일) 이전의상황만반영된것.

ㅇ세계경제성장

- 선진국

미 국

일 본

유 럽

(독 일)

(프랑스)

(영 국)

3 . 6

3 . 4

4 . 1

0 . 8

2 . 7

( 1 . 8 )

( 3 . 0 )

( 2 . 3 )

4 . 7

3 . 8

4 . 1

1 . 5

3 . 4

( 3 . 0 )

( 3 . 4 )

( 3 . 1 )

3 . 2

1 . 9

1 . 5

0 . 6

2 . 4

( 1 . 9 )

( 2 . 6 )

( 2 . 6 )

2 . 6

1 . 3

1 . 3

- 0 . 5

1 . 8

( 0 . 8 )

( 2 . 0 )

( 2 . 0 )

3 . 9

2 . 7

2 . 5

1 . 5

2 . 8

( 2 . 6 )

( 2 . 6 )

( 2 . 8 )

3 . 5

2 . 1

2 . 2

0 . 2

2 . 2

( 1 . 8 )

( 2 . 1 )

( 2 . 4 )



○특히 남미신흥시장국은아르헨티나의불확실성으로인

하여자금조달여건이악화되어경제적어려움가중

□한국의경제전망

○기업 및 소비심리가상대적으로견조하고실업률도 낮

은 편이나, 산업생산과 수출이 하강 (2001: 2.5%,

2002: 4.5% 성장전망)

2. 미국의테러사태가세계경제에미치는 영향

□미국의 테러사태는 세계경제의 downside risk를크게

하고있으나, 거시경제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은그리

크지않을것( m o d e r a t e )임.

○보다 중요한 것은 간접적인 효과로서 소비심리

(consumer sentiment) 및지출과 기업심리( b u s i n e s s

c o n f i d e n c e )에 미치는영향이며, 증시의하락으로인한

부의효과(wealth effects)도발생할수있다는점임.

□미국 테러사태로인해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더욱증

대될것으로전망

○경기둔화의확대로인해세계경제는더욱충격에취약

○저성장은 금융·기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을 증

대(특히, 일본)

○신흥시장국, 특히 해외자금조달에의존하는 국가의 어

려움증대

○미국경기의회복속도에대해서도불확실성증대

○이외에 유가 상승, 주가 하락, 자본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flight to quality), 소비둔화가능성에 따른불확

실성존재

1 1 8 2 0 0 1년 1 0월호

정 책 흐 름

1 9 9 9 2 0 0 0
2001 전망 2002 전망

2 0 0 1 . 5 2 0 0 1 . 91 ) 2 0 0 1 . 5 2 0 0 1 . 91 )

(단위: %)

주: 1) 2 0 0 1년도및 2 0 0 2년도전망치는미국테러사태( 9월1 1일) 이전의상황만반영된것.

2)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아시아신흥공

업국

한 국

대 만

싱가포르

홍 콩

–개도국

중 국

A S E A N

4 개국2 )

라틴아메리카

(브라질)

7 . 9

1 0 . 9

5 . 4

5 . 9

3 . 0

3 . 9

7 . 1

2 . 8

0 . 2

( 0 . 8 )

8 . 2

8 . 8

6 . 0

9 . 9

1 0 . 5

5 . 8

8 . 0

5 . 0

4 . 2

( 4 . 5 )

3 . 8

3 . 5

4 . 1

5 . 0

3 . 5

5 . 0

7 . 0

3 . 4

3 . 7

( 4 . 5 )

1 . 0

2 . 5

- 1 . 0

- 0 . 2

0 . 6

4 . 3

7 . 5

2 . 4

1 . 7

( 2 . 2 )

5 . 5

5 . 5

5 . 6

5 . 8

4 . 8

5 . 6

7 . 1

4 . 7

4 . 4

( 4 . 5 )

4 . 3

4 . 5

4 . 0

4 . 0

4 . 0

5 . 3

7 . 1

4 . 1

3 . 6

( 3 . 5 )

2 0 0 0
2001 전망 2002 전망

2 0 0 1 . 5 2 0 0 1 . 91 ) 2 0 0 1 . 5 2 0 0 1 . 91 )

(단위: %)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상수지흑자( G D P대비)

4 . 1

2 . 3

2 . 4

4 . 2

4 . 3

2 . 3

4 . 0

4 . 4

2 . 6

3 . 5

3 . 0

1 . 2

3 . 5

3 . 4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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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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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0 2 0 0 1년 1 0월호

재정통계

2 0 0천원이하 5

2 0 0천원초과 1 0

5 0 0천원이하 1 0

5 0 0천원초과 1 5 1 2

1 , 0 0 0천원이하 7 7

1 , 0 0 0천원초과 1 5 1 0 9

2 , 0 0 0천원초과 2 0

3 , 0 0 0천원이하 5

3 , 0 0 0천원초과 2 0 1 3 1 1 1 0

5 , 0 0 0천원초과 3 0 2 5 1 7 1 3

7 , 0 0 0천원초과 3 0 2 1 1 5

1 0 , 0 0 0천원초과 4 0 3 5 2 5 1 7 1 5

1 3 , 0 0 0천원초과 2 9 2 0

1 5 , 0 0 0천원초과 4 0

1 9 , 0 0 0천원초과

2 0 , 0 0 0천원이하 1 0

2 0 , 0 0 0천원초과 4 5 2 0

2 5 , 0 0 0천원초과 3 7 3 0

3 0 , 0 0 0천원초과 5 0 5 0 2 0

3 5 , 0 0 0천원초과 4 2 3 5

5 0 , 0 0 0천원이하 1 0 1 0

5 0 , 0 0 0천원초과 5 5 4 7 4 0 2 0 2 0

6 0 , 0 0 0천원초과 2 5

7 0 , 0 0 0천원초과 6 0 5 2 4 5

1 0 0 , 0 0 0천원이하 1 0 1 0

1 0 0 , 0 0 0천원초과 6 0 6 5 5 7 5 0 3 5 2 0 2 0

2 0 0 , 0 0 0천원초과 3 0

2 5 0 , 0 0 0천원초과 3 0 3 0

3 0 0 , 0 0 0천원초과 7 0 6 2 5 5 4 5

5 0 0 , 0 0 0천원초과 7 0 7 5 6 7 6 0 5 5 4 0 3 0 3 0

5 5 0 , 0 0 0천원초과 4 0 4 0

1 , 0 0 0 , 0 0 0천원초과 5 5 5 0 4 0 4 0 4 0

3 , 0 0 0 , 0 0 0천원초과 5 0

5 , 0 0 0 , 0 0 0천원초과 4 5

※소득세 7∼5 0 8∼7 0 6∼6 2 6∼6 0 5∼5 0 5∼5 0 5∼4 7 1 0∼4 0 1 0∼4 0 1 0∼4 0

과 세
1 9 6 7 . 1 1 . 2 9 7 4 . 1 2 . 2 1 7 9 . 1 2 . 2 8 8 1 . 1 2 . 3 1 8 8 . 1 2 . 2 6 9 0 . 1 2 . 3 1 94. 1. 1 96. 1. 1 97. 1. 1 2000. 1. 1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세율

1. 상속세율의변천
(단위: %)



재정포럼 1 2 1

재정통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1 9 6 5 6 4 5 3 4 4 4 9 0 4 8 2 . 7 7 6 . 3

1 9 6 6 1 0 1 8 0 1 3 7 7 7 0 3 7 8 . 9 7 6 . 0

1 9 6 7 7 8 1 9 2 2 8 0 1 7 5 0 1 7 2 4 6 . 4 2 2 4 . 1

1 9 6 8 2 3 3 3 0 8 2 9 6 2 6 3 0 4 4 1 3 2 . 1 1 1 3 . 0

1 9 6 9 2 7 0 3 9 9 5 0 4 3 7 0 0 2 8 1 4 7 . 6 1 3 7 . 1

1 9 7 0 3 1 3 1 , 0 3 9 1 , 4 0 7 8 7 0 1 2 1 5 7 3 3 2 . 0 2 7 8 . 0

1 9 7 1 4 0 7 1 , 2 3 3 1 , 5 8 6 1 , 0 3 6 1 0 1 8 8 3 0 3 . 0 2 5 4 . 6

1 9 7 2 8 8 2 1 , 1 6 2 1 , 0 5 3 9 5 5 1 0 1 9 6 1 3 1 . 7 1 0 8 . 3

1 9 7 3 9 5 7 1 , 3 7 6 1 , 2 6 8 8 7 7 2 4 9 6 1 4 3 . 8 9 1 . 7

1 9 7 4 1 , 8 2 4 1 , 6 3 6 1 , 6 8 5 1 , 6 0 1 1 3 4 8 9 . 7 8 7 . 8

1 9 7 5 4 , 2 0 0 5 , 0 8 3 9 , 6 1 3 4 , 2 3 4 1 8 4 8 1 2 1 . 0 1 0 0 . 8

1 9 7 6 2 , 9 4 7 8 , 2 4 1 5 , 4 3 8 5 , 6 8 7 1 2 2 , 5 4 2 2 7 9 . 6 1 9 3 . 0

1 9 7 7 3 , 3 0 8 5 , 1 1 8 3 , 9 8 1 4 , 9 1 7 1 8 1 8 3 1 5 4 . 7 1 4 8 . 6

1 9 7 8 4 , 1 4 8 4 , 2 2 5 3 , 1 8 7 3 , 7 9 9 1 9 4 0 7 1 0 1 . 9 9 1 . 6

1 9 7 9 9 , 5 7 3 7 , 3 0 1 1 , 7 9 6 6 , 5 8 2 5 2 6 6 7 7 6 . 3 6 8 . 8

1 9 8 0 9 , 3 1 1 1 1 , 2 6 5 4 , 2 9 0 9 , 6 2 3 3 3 1 , 6 0 8 1 2 1 . 0 1 0 3 . 4

1 9 8 1 1 1 , 8 5 9 1 8 , 3 8 9 2 2 , 6 7 1 1 1 , 9 7 5 2 4 6 , 3 9 0 1 5 5 . 1 1 0 1 . 0

1 9 8 2 1 4 , 4 7 1 2 2 , 4 8 3 2 0 , 3 2 6 1 7 , 8 8 9 2 0 9 4 , 3 8 5 1 5 5 . 4 1 2 3 . 6

1 9 8 3 1 6 , 7 2 8 2 1 , 9 5 7 2 1 , 5 1 6 1 8 , 1 0 7 1 1 6 3 , 7 3 3 1 3 1 . 3 1 0 8 . 2

1 9 8 4 2 2 , 5 6 7 3 9 , 8 1 2 4 0 , 9 2 9 1 9 , 9 4 6 3 1 7 1 9 , 5 4 9 1 7 6 . 4 8 8 . 4

1 9 8 5 2 1 , 5 6 4 2 7 , 0 7 8 2 8 , 2 2 5 1 7 , 8 2 1 8 1 0 8 , 4 4 6 1 2 5 . 6 8 2 . 6

1 9 8 6 1 8 , 5 9 4 4 5 , 0 6 9 4 8 , 4 6 0 3 3 , 3 8 2 2 , 3 4 8 9 , 3 3 9 2 4 2 . 4 1 7 9 . 5

1 9 8 7 3 8 , 6 9 6 4 2 , 9 7 0 5 0 , 5 5 8 3 2 , 7 2 4 1 , 5 0 6 8 , 7 4 0 1 1 1 . 0 8 4 . 6

1 9 8 8 4 9 , 7 3 6 5 6 , 4 6 0 5 3 , 8 9 6 3 6 , 0 0 7 1 , 8 9 2 1 8 , 5 6 1 1 1 3 . 5 7 2 . 4

1 9 8 9 3 9 , 1 6 5 5 3 , 9 8 6 8 7 , 7 0 4 3 9 , 4 7 2 2 , 0 9 6 1 2 , 4 1 8 1 3 7 . 8 1 0 0 . 8

1 9 9 0 4 0 , 9 4 2 8 2 , 2 4 0 1 1 5 , 5 0 6 7 1 , 0 3 3 6 3 5 1 0 , 5 7 2 2 0 0 . 9 1 7 3 . 5

1 9 9 1 9 7 , 4 8 6 1 4 3 , 0 1 7 2 3 0 , 9 6 7 1 0 4 , 3 7 2 3 1 3 8 , 6 1 4 1 4 6 . 7 1 0 7 . 1

1 9 9 2 1 1 9 , 6 1 8 2 2 6 , 9 8 7 3 2 5 , 6 2 4 1 7 5 , 0 3 0 5 1 5 1 , 9 0 6 1 8 9 . 8 1 4 6 . 3

1 9 9 3 1 7 9 , 4 8 5 4 7 5 , 9 2 3 6 7 6 , 0 5 0 3 4 6 , 3 3 7 1 , 2 1 5 1 2 8 , 3 7 1 2 6 5 . 2 1 9 3 . 0

1 9 9 4 4 9 8 , 7 0 0 6 2 9 , 2 2 6 7 8 3 , 7 2 5 5 2 3 , 5 7 0 2 , 3 4 0 1 0 3 , 3 1 6 1 2 6 . 2 1 0 5 . 0

1 9 9 5 6 3 2 , 5 0 0 7 7 2 , 4 7 0 8 8 0 , 9 6 7 6 0 5 , 6 4 4 1 9 , 4 4 4 1 4 7 , 3 8 2 1 2 2 . 1 9 5 . 8

1 9 9 6 7 6 2 , 9 0 0 7 1 2 , 2 6 0 7 2 0 , 2 9 6 5 6 5 , 7 7 3 1 0 , 8 1 2 1 3 5 , 6 7 5 9 3 . 4 7 4 . 2

1 9 9 7 6 1 5 , 1 0 0 7 0 8 , 0 5 6 7 7 9 , 5 2 7 6 0 4 , 6 6 0 8 , 4 5 6 9 4 , 9 4 0 1 1 5 . 1 9 8 . 3

1 9 9 8 3 6 0 , 6 0 0 4 9 0 , 2 0 0 7 2 7 , 8 5 2 3 0 9 , 4 8 8 1 2 , 9 1 3 1 6 7 , 7 9 9 1 3 5 . 9 8 5 . 8

1 9 9 9 4 7 3 , 5 3 0 6 7 4 , 4 2 6 7 1 1 , 3 8 4 4 8 0 , 6 7 0 5 2 , 9 8 9 1 4 0 , 7 6 7 1 4 2 . 4 1 0 1 . 5

예산액 징수결정액
부과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 A ) ( B ) ( C ) ( B / A ) ( C / A )

2. 상속세예산및 징수
(단위: 백만원, %)



1 2 2 2 0 0 1년 1 0월호

재정통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1 9 6 5 5 9 0 7 3 4 4 4 6 2 8 8 4 4 5 1 6 - 4 4

1 9 6 6 7 1 1 1 , 4 5 6 6 9 0 7 6 7 1 5 4 1 7 - 1 3 7

1 9 6 7 6 6 4 2 , 0 4 8 7 9 3 1 , 2 5 6 2 9 0 7 - 2 8 0

1 9 6 8 4 9 0 2 , 8 0 5 1 , 2 3 7 1 , 5 6 8 4 2 4 1 2 8 - 2 9 6

1 9 6 9 4 5 5 3 , 8 7 1 2 , 0 6 1 1 , 8 6 6 5 2 7 2 4 - 5 0 4

1 9 7 0 5 8 5 7 , 0 4 0 2 , 5 6 5 4 , 4 7 5 1 , 7 2 4 3 2 0 - 1 , 4 0 7

1 9 7 1 6 6 6 8 , 7 1 8 3 , 4 3 6 5 , 2 8 2 2 , 0 5 9 6 6 1 - 1 , 5 8 6

1 9 7 2 6 6 4 8 , 1 1 0 4 , 3 1 3 3 , 7 9 8 1 , 2 3 7 1 8 4 - 1 , 0 5 3

1 9 7 3 4 0 7 7 , 3 2 2 3 , 5 9 7 3 , 7 2 5 1 , 3 7 6 1 0 7 - 1 , 2 6 8

1 9 7 4 2 9 6 9 , 0 3 6 4 , 7 7 5 4 , 2 6 2 1 , 8 2 0 1 3 5 - 1 , 6 8 5

1 9 7 5 2 4 1 2 1 , 8 5 3 5 , 1 3 1 1 6 , 7 2 2 1 0 , 1 6 6 5 5 3 - 9 , 6 1 3

1 9 7 6 2 7 0 2 6 , 7 0 5 1 5 , 8 0 7 1 0 , 8 9 8 5 , 8 9 8 4 6 0 - 5 , 4 3 8

1 9 7 7 3 0 0 1 8 , 3 5 3 9 , 7 7 3 8 , 5 8 0 4 , 2 0 2 2 2 1 - 3 , 9 8 1

1 9 7 8 2 8 5 1 6 , 8 7 7 8 , 3 5 2 8 , 5 2 5 4 , 0 3 9 8 5 2 - 3 , 1 8 7

1 9 7 9 3 1 7 1 4 , 5 4 4 9 , 4 8 8 5 , 0 5 6 1 , 9 4 6 1 5 0 - 1 , 7 9 6

1 9 8 0 3 5 0 2 7 , 7 7 7 1 7 , 5 1 0 1 0 , 2 6 7 4 , 5 5 1 2 6 2 - 4 , 2 9 0

1 9 8 1 8 6 6 9 4 , 5 5 8 4 0 , 7 8 1 5 3 , 7 7 7 2 9 , 5 6 9 6 , 8 9 8 - 2 2 , 6 7 1

1 9 8 2 8 2 0 9 2 , 1 8 5 4 7 , 1 6 4 4 5 , 0 2 1 2 1 , 2 9 7 9 7 1 - 2 0 , 3 2 6

1 9 8 3 1 , 1 0 5 1 2 0 , 4 5 6 6 0 , 9 2 6 5 9 , 5 2 9 2 6 , 7 1 7 5 , 2 0 1 - 2 1 , 5 1 6

1 9 8 4 1 , 1 4 4 1 8 0 , 5 6 0 8 2 , 9 5 7 9 7 , 6 0 4 4 5 , 3 4 6 4 , 8 9 3 4 7 6 4 0 , 9 2 9

1 9 8 5 1 , 1 1 0 1 5 7 , 2 7 5 8 2 , 2 6 2 7 5 , 0 1 3 3 2 , 5 2 6 5 , 3 6 8 1 , 0 6 6 2 8 , 2 2 5

1 9 8 6 1 , 3 2 4 2 3 1 , 9 7 1 1 1 7 , 4 4 3 1 1 4 , 5 2 7 5 1 , 5 7 6 4 , 6 2 5 1 , 5 0 8 4 8 , 4 6 0

1 9 8 7 1 , 1 4 0 2 4 6 , 6 9 9 1 2 7 , 2 8 8 1 1 9 , 4 1 1 5 3 , 9 0 4 5 , 1 6 2 1 , 8 1 6 5 0 , 5 5 8

1 9 8 8 1 , 4 1 4 2 6 1 , 3 6 8 1 3 3 , 4 9 6 1 2 7 , 8 7 2 5 7 , 3 5 6 6 , 4 2 8 2 , 9 6 8 5 3 , 8 9 6

1 9 8 9 1 , 7 0 3 4 0 4 , 1 3 0 1 9 1 , 5 8 2 2 1 2 , 5 4 8 9 5 , 7 0 3 1 1 , 1 4 8 3 , 1 4 9 8 7 , 7 0 4

1 9 9 0 2 , 2 9 4 6 5 5 , 6 9 6 3 2 9 , 1 8 8 3 2 6 , 5 0 8 1 2 9 , 2 3 0 2 0 , 0 7 4 6 , 3 5 0 1 1 5 , 5 0 6

1 9 9 1 2 , 8 6 9 8 7 2 , 8 4 7 3 2 6 , 3 8 0 5 4 6 , 4 6 7 2 4 1 , 4 9 7 2 8 , 2 5 8 1 7 , 7 2 8 2 3 0 , 9 6 7

1 9 9 2 3 , 4 3 8 1 , 5 1 0 , 2 4 0 6 7 1 , 2 8 4 8 3 8 , 9 5 6 3 3 4 , 1 8 5 3 7 , 6 9 5 2 9 , 1 3 4 3 2 5 , 6 2 4

1 9 9 3 2 , 2 9 1 2 , 1 9 6 , 6 4 9 6 8 3 , 2 1 9 1 , 5 1 2 , 4 3 0 6 9 1 , 0 5 3 7 6 , 6 5 8 6 1 , 6 5 5 6 7 6 , 0 5 0

1 9 9 4 2 , 5 4 9 2 , 6 8 0 , 9 3 1 8 8 4 , 2 9 1 1 , 7 9 6 , 6 4 0 7 9 4 , 1 5 4 9 9 , 3 6 6 8 8 , 9 3 7 7 8 3 , 7 2 5

1 9 9 5 3 , 4 6 4 3 , 3 0 0 , 7 1 7 1 , 2 4 1 , 9 3 0 2 , 0 5 8 , 7 8 7 8 9 0 , 0 7 4 9 2 , 0 2 5 8 2 , 9 1 8 8 8 0 , 9 6 7

1 9 9 6 2 , 8 5 0 3 , 0 8 6 , 5 3 0 1 , 2 0 6 , 9 9 7 1 , 8 7 9 , 5 3 3 7 3 0 , 1 2 4 7 9 , 8 7 9 7 0 , 0 5 1 7 2 0 , 2 9 6

1 9 9 7 2 , 8 0 5 3 , 6 5 1 , 6 4 8 1 , 5 1 1 , 4 6 4 2 , 1 4 0 , 1 8 4 8 1 2 , 3 4 9 1 4 1 , 5 6 9 1 0 8 , 7 4 7 7 7 9 , 5 2 7

1 9 9 8 3 , 4 5 5 4 , 5 5 5 , 8 9 7 2 , 2 3 9 , 2 0 7 2 , 3 1 6 , 6 9 0 7 7 8 , 9 7 3 1 3 6 , 9 5 7 8 5 , 8 3 6 7 2 7 , 8 5 2

1 9 9 9 2 , 0 2 0 3 , 8 2 6 , 4 4 0 1 , 7 5 4 , 1 9 7 2 , 0 7 2 , 2 4 3 7 5 2 , 0 2 1 1 1 8 , 1 4 6 7 7 , 5 0 9 7 1 1 , 3 8 4

과세인원 재산가액 공제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면제 및공제세액 가산세 총결정세액

3. 상속세부과
(단위: 명, 백만원)



재정포럼 1 2 3

재정통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1 9 9 5 합계 3 0 7 , 5 1 6 2 5 , 5 8 2 , 5 8 8 3 , 4 6 4 3 , 3 0 0 , 7 1 7 8 8 0 , 9 6 7 3 0 4 , 0 5 2 2 2 , 2 8 1 , 8 7 1
1억원이하 2 3 7 , 2 4 3 1 1 , 0 5 5 , 1 3 7 3 7 7 1 1 , 3 4 3 7 7 9 2 3 6 , 8 6 6 1 1 , 0 4 3 , 7 9 4
1억원초과 6 2 , 9 1 9 9 , 4 1 4 , 7 6 1 1 , 1 4 6 2 1 8 , 2 6 8 2 3 , 6 8 4 6 1 , 7 7 3 9 , 1 9 6 , 4 9 3
3억원초과 5 , 7 6 0 2 , 1 1 6 , 9 0 1 5 5 5 1 9 9 , 7 1 3 2 2 , 1 0 1 5 , 2 0 5 1 , 9 1 7 , 1 8 8
5억원초과 8 5 3 5 7 0 , 4 5 2 6 4 7 4 4 8 , 1 2 2 4 0 , 4 9 0 2 0 6 1 2 2 , 3 3 0
1 0억원초과 2 8 9 3 4 6 , 0 2 3 2 8 7 3 4 3 , 9 5 7 4 8 , 2 1 2 2 2 , 0 6 6
1 5억원초과 1 3 2 2 3 2 , 5 2 3 1 3 2 2 3 2 , 5 2 3 4 1 , 1 4 1 - -
2 0억원초과 1 2 3 2 9 8 , 5 2 1 1 2 3 2 9 8 , 5 2 1 7 3 , 7 4 2 - -
3 0억원초과 9 2 3 4 0 , 0 8 9 9 2 3 4 0 , 0 8 9 1 0 3 , 3 1 0 - -
5 0억원초과 6 2 4 0 7 , 4 6 2 6 2 4 0 7 , 4 6 2 1 7 4 , 9 0 7 - -
1 0 0억원초과 4 3 8 0 0 , 7 1 9 4 3 8 0 0 , 7 1 9 3 5 2 , 6 0 1 - -

1 9 9 6 합계 2 3 4 , 9 4 5 2 2 , 6 0 5 , 9 8 0 2 , 8 5 0 3 , 0 8 6 , 5 3 0 7 2 0 , 2 9 6 2 3 2 , 0 9 5 1 9 , 5 1 9 , 4 5 0
1억원이하 1 7 4 , 2 3 1 8 , 4 4 2 , 6 7 8 2 7 3 1 9 , 7 5 7 1 , 2 2 7 1 7 3 , 9 5 8 8 , 4 2 2 , 9 2 1
1억원초과 5 0 , 7 4 1 7 , 8 7 1 , 9 6 1 6 9 2 1 1 4 , 2 9 5 6 , 9 7 2 5 0 , 0 4 9 7 , 7 5 7 , 6 6 6
3억원초과 7 , 0 6 9 2 , 6 0 0 , 1 1 4 4 9 5 1 8 4 , 7 5 5 1 7 , 8 6 7 6 , 5 7 4 2 , 4 1 5 , 3 5 9
5억원초과 2 , 0 5 3 1 , 2 8 4 , 9 0 9 5 4 0 3 6 2 , 8 0 5 3 8 , 1 2 0 1 , 5 1 3 9 2 2 , 1 0 4
1 0억원초과 3 3 5 4 0 9 , 9 1 9 3 3 4 4 0 8 , 5 1 9 5 6 , 2 2 4 - 1 , 4 0 0
1 5억원초과 1 6 1 2 8 3 , 5 8 8 1 6 1 2 8 3 , 5 8 8 5 2 , 5 1 6 - -
2 0억원초과 1 5 3 3 7 6 , 3 0 5 1 5 3 3 7 6 , 3 0 5 9 1 , 0 1 6 - -
3 0억원초과 1 1 3 4 4 4 , 7 9 2 1 1 3 4 4 4 , 7 9 2 1 3 0 , 5 0 4 - -
5 0억원초과 6 2 4 2 5 , 4 8 7 6 2 4 2 5 , 4 8 7 1 5 4 , 9 5 9 - -
1 0 0억원초과 2 7 4 6 6 , 2 2 7 2 7 4 6 6 , 2 2 7 1 7 0 , 8 9 1 - -

1 9 9 7 합계 2 7 0 , 1 4 4 2 5 , 1 4 4 , 5 2 0 2 , 8 0 5 3 , 6 5 1 , 6 4 8 7 7 9 , 5 2 7 2 6 7 , 3 3 9 2 1 , 4 9 2 , 8 7 2
1억원이하 2 0 9 , 6 5 6 1 0 , 2 5 2 , 2 1 4 8 7 2 , 3 3 1 2 9 1 2 0 9 , 5 6 9 1 0 , 2 4 9 , 8 8 3
1억원초과 5 1 , 6 2 8 8 , 7 9 3 , 1 7 8 4 0 3 8 3 , 4 6 1 4 , 5 8 7 5 1 , 8 7 0 8 , 7 0 9 , 7 1 7
3억원초과 6 , 3 8 1 2 , 3 2 8 , 8 7 5 5 1 1 2 0 7 , 3 9 4 2 0 , 7 7 0 5 , 8 7 0 2 , 1 2 1 , 4 8 1
5억원초과 1 , 6 2 3 1 , 0 4 8 , 7 5 8 9 5 6 6 4 5 , 0 8 1 7 1 , 4 2 4 6 6 7 4 0 3 , 6 7 7
1 0억원초과 5 5 4 8 2 2 , 6 7 5 5 4 6 8 1 4 , 5 6 1 1 2 2 , 7 6 7 8 8 , 1 1 4
1 5억원초과 1 3 0 3 3 0 , 8 2 8 1 3 0 3 3 0 , 8 2 8 6 8 , 9 5 9 - -
2 0억원초과 9 3 3 6 2 , 8 5 5 9 3 3 6 2 , 8 5 5 9 3 , 4 8 7 - -
3 0억원초과 5 3 3 6 6 , 0 4 3 5 3 3 6 6 , 0 4 3 1 1 7 , 1 1 8 - -
5 0억원초과 2 4 4 2 6 , 3 8 4 2 4 4 2 6 , 3 8 4 1 4 5 , 3 3 7 - -
1 0 0억원초과 2 4 1 2 , 7 1 0 2 4 1 2 , 7 1 0 1 3 4 , 7 8 7 - -

1 9 9 8 합계 2 6 7 , 7 0 1 2 1 , 5 0 2 , 3 0 9 3 , 4 5 5 4 , 5 5 5 , 8 9 7 7 2 7 , 8 5 2 2 6 4 , 2 4 6 1 6 , 9 4 6 , 4 1 2
1억원이하 2 1 5 , 3 6 4 6 , 0 2 8 , 0 0 4 1 5 7 1 2 , 9 1 8 5 2 5 2 1 5 , 2 0 7 6 , 0 1 5 , 0 8 6
1억원초과 4 0 , 8 7 5 7 , 0 3 6 , 1 3 9 3 9 0 7 8 , 8 6 6 5 , 5 0 4 4 0 , 4 8 5 6 , 9 5 7 , 2 7 3
3억원초과 7 , 5 0 9 3 , 1 0 1 , 6 0 4 5 0 0 1 8 0 , 9 7 4 1 4 , 1 0 7 7 , 0 0 9 2 , 9 2 0 , 6 3 0
5억원초과 2 , 4 8 0 1 , 7 1 6 , 7 2 3 9 8 9 7 3 2 , 9 1 0 5 3 , 8 3 4 1 , 4 9 1 9 8 3 , 8 1 3
1 0억원초과 1 , 0 3 5 1 , 3 4 6 , 8 2 2 9 8 5 1 , 2 8 9 , 1 2 5 1 3 0 , 7 6 8 5 0 5 7 , 6 9 7
2 0억원초과 2 1 3 4 9 3 , 9 6 3 2 1 1 4 8 9 , 1 5 0 8 4 , 2 4 1 2 4 , 8 1 3
3 0억원초과 1 1 2 4 1 1 , 3 5 2 1 1 0 4 0 4 , 2 5 2 8 8 , 3 2 7 2 7 , 1 0 0
5 0억원초과 7 7 5 2 9 , 8 9 2 7 7 5 2 9 , 8 9 2 1 3 5 , 9 6 7 - -
1 0 0억원초과 3 3 6 4 5 , 4 2 3 3 3 6 4 5 , 4 2 3 1 7 9 , 5 9 4 - -
5 0 0억원초과 3 1 9 2 , 3 8 7 3 1 9 5 , 3 8 7 3 4 , 9 8 5 - -

1 9 9 9 합계 1 6 3 , 1 6 2 1 1 , 5 0 4 , 6 3 2 2 , 0 2 0 3 , 8 2 6 , 4 4 0 7 1 1 , 3 8 4 1 6 1 , 1 4 2 7 , 6 7 8 , 1 9 2
1억원이하 1 4 0 , 0 8 7 2 , 6 9 4 , 4 4 0 8 4 3 9 , 0 1 5 6 9 1 4 0 , 0 0 3 1 , 6 5 5 , 4 2 5
1억원초과 1 6 , 7 7 2 2 , 8 3 4 , 6 3 6 2 3 9 7 6 , 0 5 5 3 , 0 0 8 1 6 , 5 3 3 2 , 7 5 8 , 5 8 1
3억원초과 3 , 3 7 8 1 , 3 0 4 , 0 3 1 2 2 2 9 4 , 4 4 6 7 , 9 9 3 3 , 1 5 6 1 , 2 0 9 , 5 8 5
5억원초과 1 , 8 7 5 1 , 3 2 7 , 1 6 7 5 2 6 4 1 5 , 7 4 0 2 9 , 6 0 5 1 , 3 4 9 9 1 1 , 4 2 7
1 0억원초과 6 6 8 9 8 4 , 6 4 7 5 7 7 8 7 2 , 9 5 1 8 6 , 7 2 6 9 1 1 1 1 , 6 9 6
2 0억원초과 1 9 7 5 5 1 , 2 8 6 1 8 9 4 9 1 , 4 7 3 7 6 , 8 3 4 8 1 9 , 8 1 3
3 0억원초과 9 8 3 9 0 , 7 1 4 9 7 3 8 7 , 5 7 4 8 3 , 8 7 8 1 3 , 1 4 0
5 0억원초과 4 9 3 4 6 , 8 0 0 4 8 3 3 8 , 2 7 5 7 8 , 9 3 5 1 8 , 5 2 5
1 0 0억원초과 3 2 5 4 0 , 8 3 4 3 2 5 4 0 , 8 3 4 1 4 9 , 8 4 5 - -
5 0 0억원초과 6 5 7 0 , 0 7 7 6 5 7 0 , 0 7 7 1 9 4 , 4 9 1 - -

계급
합계 과세 과세미달

인원 재산가액 인원 재산가액 총결정세액 인원 재산가액

4. 상속재산가액의계급별 피상속인수, 재산가액및 상속세 부과
(단위: 명, 백만원)



1 2 4 2 0 0 1년 1 0월호

재정통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1 9 6 5 3 8 - 3 8 3 5 1 1 4 2 0 1 3

1 9 6 6 1 2 3 9 1 2 - 6 6 0 -

1 9 6 7 1 7 - 1 7 1 7 3 6 8 1 -

1 9 6 8 1 6 - 1 6 1 5 2 8 5 2 1

1 9 6 9 2 0 1 1 9 1 7 1 1 0 6 2 4 3

1 9 7 0 2 7 2 2 5 3 4 1 3 1 1 1 0 2 6 4

1 9 7 1 3 0 4 2 6 2 5 1 1 6 8 1 5

1 9 7 2 4 8 5 4 3 4 6 5 3 1 1 0 2 2

1 9 7 3 2 9 2 2 7 2 8 5 2 0 3 3 1

1 9 7 4 1 3 1 1 2 1 3 1 7 5 4 -

1 9 7 5 1 0 - 1 0 9 1 6 2 9 1

1 9 7 6 1 3 1 1 2 1 2 - 9 3 2 3 1

1 9 7 7 1 2 1 1 1 1 2 1 7 4 2 -

1 9 7 8 6 - 6 6 3 1 2 3 -

1 9 7 9 8 - 8 7 1 6 - - 1

1 9 8 0 7 1 6 7 - 4 3 3 5 -

1 9 8 1 4 4 - 4 4 4 3 1 0 1 5 1 8 3 2 4 1

1 9 8 2 5 0 1 4 9 4 3 1 3 1 6 1 4 1 8 0 7

1 9 8 3 3 4 7 2 7 3 3 7 2 2 4 2 3 1

1 9 8 4 4 7 1 4 6 4 3 1 3 2 7 3 1 9 4 4

1 9 8 5 6 3 4 5 9 5 8 1 9 2 9 1 0 5 5 5

1 9 8 6 9 6 5 9 1 9 2 2 3 6 1 8 1 9 3 4

1 9 8 7 4 5 4 4 1 4 1 1 0 2 7 4 1 1 1 4

1 9 8 8 3 7 4 3 3 3 6 1 2 2 1 3 1 1 2 1

1 9 8 9 4 4 1 4 3 4 1 1 3 2 0 8 1 9 8 3

1 9 9 0 3 0 3 2 7 2 7 5 1 6 6 2 5 2 3

1 9 9 1 3 5 3 3 2 3 1 9 1 7 5 1 6 0 4

1 9 9 2 1 0 8 4 1 0 4 1 0 1 2 2 6 5 1 4 4 7 9 7

1 9 9 3 1 2 1 7 1 1 4 1 1 7 3 7 6 7 1 3 1 , 1 1 3 4

1 9 9 4 1 1 2 4 1 0 8 1 0 4 8 6 7 2 9 1 , 8 6 4 8

1 9 9 5 1 4 9 8 1 4 1 1 4 0 2 8 6 6 4 6 2 , 8 8 7 9

1 9 9 6 1 6 6 9 1 5 7 1 5 6 1 5 7 3 6 8 4 , 3 4 9 1 0

1 9 9 7 1 2 1 1 0 1 1 1 1 1 0 7 3 9 6 4 5 , 5 9 0 1 1

1 9 9 8 1 9 6 1 1 1 8 5 1 8 0 6 6 5 1 0 9 1 0 , 2 1 7 1 6

1 9 9 9 2 7 3 1 6 2 5 7 2 3 7 1 3 1 0 7 1 1 7 6 , 4 3 4 3 6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하 기각 경정

5. 상속세국세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
(단위: 건, 백만원)



재정포럼 1 2 5

재정통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1 9 6 5 4 - 4 4 - 4 - - -

1 9 6 6 - - - - - - - - -

1 9 6 7 - - - - - - - - -

1 9 6 8 4 - 4 3 1 - 2 7 -

1 9 6 9 8 1 7 6 - 3 3 1 1 2

1 9 7 0 1 0 2 8 1 0 - 6 4 1 2 -

1 9 7 1 8 - 8 8 - 4 4 7 -

1 9 7 2 1 7 - 1 7 1 6 - 1 1 5 5 2 1

1 9 7 3 1 3 1 1 2 1 1 1 7 3 3 8 2

1 9 7 4 1 4 2 1 2 1 1 1 7 3 2 3

1 9 7 5 1 4 3 1 1 - 2 9 1 1 2

1 9 7 6 1 6 2 1 4 1 4 - 1 1 3 8 2

1 9 7 7 1 5 2 1 3 1 2 - 9 3 3 3

1 9 7 8 2 3 3 2 0 2 1 4 9 8 1 0 0 2

1 9 7 9 1 1 2 9 1 1 1 6 4 5 0 -

1 9 8 0 7 - 7 5 1 2 2 1 1 2

1 9 8 1 5 9 2 5 7 4 0 7 1 8 1 5 1 1 5 1 9

1 9 8 2 7 5 1 9 5 6 7 1 6 4 2 2 3 2 7 6 4

1 9 8 3 5 5 4 5 1 4 7 5 3 2 1 0 1 2 4 8

1 9 8 4 6 5 8 5 7 5 4 1 1 3 7 6 1 5 9 1 1

1 9 8 5 8 2 1 1 7 1 7 5 1 4 5 3 8 6 6 7 7

1 9 8 6 1 2 2 7 1 1 5 1 0 7 7 9 3 7 8 1 1 5

1 9 8 7 1 2 2 1 5 1 0 7 1 0 8 7 8 7 1 4 2 6 0 1 4

1 9 8 8 1 0 8 1 4 9 4 9 6 5 7 8 1 3 8 1 9 1 2

1 9 8 9 1 0 9 1 2 9 7 9 8 1 2 6 8 1 8 7 6 9 1 1

1 9 9 0 1 1 4 1 1 1 0 3 1 0 4 1 0 7 1 2 3 1 , 9 5 6 1 0

1 9 9 1 1 1 1 1 0 1 0 1 8 9 1 7 1 1 7 9 3 7 2 2

1 9 9 2 3 5 7 2 2 3 3 5 3 2 8 2 7 2 4 7 5 4 2 , 3 4 2 2 9

1 9 9 3 2 8 1 2 9 2 5 2 2 5 2 3 8 1 7 6 3 8 2 , 6 3 2 2 9

1 9 9 4 3 7 0 2 9 3 4 1 3 3 0 1 7 2 5 4 5 9 4 , 9 6 3 4 0

1 9 9 5 3 6 6 4 0 3 2 6 3 0 3 1 8 2 3 1 5 4 3 , 2 1 6 6 3

1 9 9 6 3 9 8 6 3 3 3 5 3 7 8 1 7 2 9 0 7 1 1 1 , 4 4 1 2 0

1 9 9 7 2 7 0 2 0 2 5 0 2 2 1 1 4 1 3 7 7 0 4 , 9 9 9 4 9

1 9 9 8 4 0 6 4 9 3 5 7 3 3 0 5 1 9 6 1 2 9 1 4 , 3 6 7 7 6

1 9 9 9 5 3 6 7 6 4 6 0 4 7 8 1 7 2 7 4 1 8 7 2 0 , 2 8 2 5 8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하 기각 경정

6. 상속세국세심사사무처리: 심사청구
(단위: 건, 백만원)



1 2 6 2 0 0 1년 1 0월호

재정통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1 9 7 3 1 2 7 5 2 1 - 1 1 0 - - -

1 9 7 4 1 3 1 0 3 5 3 1 1 8 - - -

1 9 7 5 8 8 - 4 2 2 4 - - -

1 9 7 6 7 4 3 2 2 - - 5 - - -

1 9 7 7 1 1 5 6 3 1 1 1 8 - - -

1 9 7 8 1 4 8 6 5 1 3 1 9 - - -

1 9 7 9 1 0 9 1 2 2 - - 8 - - -

1 9 8 0 1 1 8 3 4 3 1 - 7 - - -

1 9 8 1 1 1 7 4 2 1 1 - 9 - - -

1 9 8 2 3 3 9 2 4 9 4 4 1 2 4 - - -

1 9 8 3 4 0 2 4 1 6 1 3 5 4 4 2 7 - - -

1 9 8 4 4 9 2 7 2 2 1 9 6 8 5 3 0 - - -

1 9 8 5 7 4 3 0 4 4 2 0 7 1 0 3 5 4 - - -

1 9 8 6 9 0 5 4 3 6 3 2 1 0 1 0 1 2 5 8 - - -

1 9 8 7 1 2 2 5 8 6 4 5 5 1 6 1 3 2 6 6 7 - 4 8 1 9

1 9 8 8 1 2 5 6 7 5 8 4 4 8 1 3 2 3 8 1 - 5 3 2 8

1 9 8 9 1 3 4 8 1 5 3 5 5 3 7 1 8 - 7 9 - 5 8 2 1

1 9 9 0 1 1 9 7 9 4 0 4 3 3 1 1 2 - 7 6 - 6 0 1 6

1 9 9 1 1 1 7 7 6 4 1 3 0 2 2 8 - 8 7 - 6 8 1 9

1 9 9 2 1 5 4 7 6 7 8 4 2 3 0 1 2 - 1 1 2 - 8 6 2 6

1 9 9 3 2 1 8 1 1 7 1 0 1 9 7 6 8 2 9 - 1 2 1 - 8 7 3 4

1 9 9 4 2 2 9 1 2 1 1 0 8 7 9 5 0 2 9 - 1 5 0 - 1 2 3 2 7

1 9 9 5 2 7 6 1 5 0 1 2 6 8 8 6 2 2 6 - 1 8 8 - 1 6 7 2 1

1 9 9 6 3 1 8 1 8 8 1 3 0 1 1 1 7 7 3 4 - 2 0 7 - 1 7 3 3 4

1 9 9 7 3 3 2 2 0 7 1 2 5 1 3 4 1 0 8 2 6 - 1 9 8 - 1 6 3 3 5

1 9 9 8 2 7 8 1 9 8 8 0 1 2 9 1 0 1 2 8 - 1 4 9 4 1 7 4 3 4

1 9 9 9 2 5 5 1 5 0 1 0 5 1 0 4 8 5 1 9 - 1 5 1 9 1 3 7 2 3

처리대상건수 당년도종결건수 계류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제기 계 국승 국패 기타 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7. 상속세세무소송 건수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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